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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V



�<그림 �3�-�8�> 농촌개발국 조직 및 기능 �-�- �- �- �- �-�-�- �4�6

�<그림 �3�-�9�>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 �5�5

�<그림 �3�-�1�O�> 수의과학검 역원 조직 �%

�<그림 �3�-�1�1�> 식물겸 역소 조직 �-�-�-�6�2

�< 그림 �3�-�1�2�> 종자관리소 조직 �-�-�-�6�5

�< 그림 �4�-�1�> 일본 농림수산성 �2�0�0�0 년 이전 조직 �-�-�- �8�8

�< 그림 �4�-�2�> 일본 농림수산성 �2�0�0�1 년 조직도표 �%

�<그럼 �4�-�3�> 일본 농림수산성 �2�0�0�3 년도 조직개편안 비교 �9�1

�<그림 �4�-�4�> 호주 �A�F�F�A 조직도 �-�- �9�5

�< 그림 �4�-�5�> 호주 �A�F�F�A 기능 구조 �9�8

�< 그림 �4�-�6�> 캐나다 농업 식품부 조직도 �1�0�4

�<그림 �5�-�1�> 농업부문별 생산액 �. �1�1�5

�<그림 �5�-�2�> 생산정 책의 변화 �1�1�7

�<그림 �5�-�3�>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추이 �-�- �-�-�- �1�2�2

�<그림 �5�-�4�> 외 식산업 과 행정수요 개념도 �1�2�3

�<그림 �5�-�5�> 비 료사용량 변화 �1�2�5

�<그림 �5�-�6�> 농약사용량 변화 �1�2�6

�<그림 �5�-�7�> 농자재정책의 변화 방향 �1�2�7

�<그림 �5�-�8�> 농산물안전성과 소비자만족 개념도 �-�- �- �-�- �- �-�-�- �-�-�-�1�2�9

�<그럼 �5�-�9�> 농산물 안전관리행정체계 …… �-�1�3�1

�<그림 �5�-�1�O�> 축산불 안전관리행정체계 �- �-�-�- �-�-�- �-�-

�- �V



�I �. 서론

�1�. 연구목적

口 �2�1 세기 농정의 새로운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추

진체계의 설계

�2�. 연구범위 몇 방법

가�. 연구 범위

디 �W�T�O 뉴라운드 등 대내외 농정여건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망 분석하

고�/ 이에 대비허는 정부의 기능 및 농정추진체계 재정립

�- 농정여건 변화와 새로운 행정에 기존 조직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행정채계 개편방안 모색

�- 소비자 중시 농정�/ 안전성 �/ 식품 � 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 �/ �r�u�r�a�l

�a�m�e�n�i�t�y�/ 그런투어 및 지역개발�/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一
。대처

「
도
。

느
。

口 최근의영국 � 네럴란드 � 이태리 등 선잔국 농정조직 변화 사례 등 조사 연구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성 등과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1차산업을 담당하

는 부처에 �2차산업인 식품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

�- 선진국의 식품관리행정 사례를 우리 여건에 맞게 �1차산업과 �2차산

업 행정을 연계하는 방안



口 농정의 역할과 가능을 정부와 민간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관련 기관 � 단체 사이에 효과적으로 재정립

�- 농림부와 외청�/ 산하관서의 조직 및 기능 정비�/ 지방 단위 행정체계 합

리화

�- 농림부�y 소속기관 기능중 지자체 또는 민간으로 이양 가능한 분야 검토

�- 농촌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 제 �3섹터 방식 활용 방안 검토

口 농정여건및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히는 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내의 전문성과 유연성 � 신축성 제고 방안 제시

�- 수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r태스크포스�j 등 제도화검토

口 �2�1�C 지식기반사회 발전에 상응한 농림 행정조직의 바람직한 발전 방

향과 비전 제시

�- 유사조직�기능의 통폐합과 불필요한 조직�기능의 폐지�축소 등 효율

적 조직 운영

�- 미래행정을 위한 확대�보강기능발굴 등 새로운 농정체계 정립방안

�- 농림행정혁신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나.연구방법

口 지금까지 농림부 및 산하기관의 경영이나 조직진단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口 농림부 내부의 문헌자료 분석

口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 직접 방문 조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 제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직접 방문

口 농림부 조직구성원과 고객 �(농민 및 관련단체 구성원 �)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인터뷰 �(면담�)를 실시

口 농림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삽을 실시해 조직에 내재돼 있는 전반적인 문

제점을 도출

�- �2



�f 三
도즈분석의다 �.

이루어짐 �.그립과 같은 방법을 통해본 연구의 환경변화 분석은 아래口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국내경영환경의 특성농업이 처한 거시적�미시적�O

농정의 영향요인 분석과 영향의 정도 측정국제기구간 협약에 의한 국내�O

농림조직 �(농림부 중심�) 내외부 환경에 대한 강 � 약점 �/ 기회 � 위협요인분석

연구진의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농정의 사례분석

틀
셔
「

부
�)연구의�1�-�1�>�<그림

�O

�O

＼

�/

�(

빼
랩

�)

�/�-�-
＼
＼췄현핍�l�/ 잃�}길＼

닝환경요인 분석

농정의 현행

대안의 설정부문별

농엽정책 부문
농업산엽 부문
식품산업 및 안전관리 부문
국제혐약에 관한 대응전략 부문
농촌개발 부문
소비자 지향 및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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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환경분석과 벼전절정

�1�. 과거 농정의 주요 내용 �1�)

가 �. 한국 농정 �5�0 년사의 시기 구분

口 농정사의 시기 구분은 경제여건과 경제정책의 변화 �/ 농업구조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口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한국농정 �5�0 년사」 에 의하면 �/ 한국

의 농정은 경제성장의 단계를 따라 다음과 같이 �4�7�1 로 구분하고 있읍 �.

�0 제 �1�7�1�(�1�9�4�8�~�1�9�6�0�) �: 산업화 이전 시기

�0 제 �2�7�1�(�1�9�6�1�~�1�9�7�6�) �: 고도경제성장기

�0 제 �3�7�1�(�1�9�7�7�~�1�9�8�8�) �: 안정경제성장기

�0 제 �4�7�1�(�1�9�8�9�~�2�0�0�3�) �: 무역자유화시기

냐 �. 시가별 농정의 특징 및 주요 과제

�1�) 제 �1 기 �(�1�9�4�8�~�1�9�6�0�)

口특정 �: 산업화 이전의 농업사회였으며 �/ 식량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단계 �-

�- 농림수산업의 �G�N�P 성장률 �: �0�.�8�%

�- 농가인구 비중은 �7�2�% 에서 �5�8�% 로 변화하였으나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

중은 �1�9�5�3 년 �7�9�%�/ �1�9�6�0 년 �8�0�9�6 로 압도적이었읍 �.

口 주요 정책과제

-식량부족 해결 �: 양곡수매제도 �/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 식량증산계획

지주소작관계 해결 �: 농지개혁 �(�1�9�5�0 년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농정 �5�0 년사」 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임 �.

�4



�2�) 제 �2 기 �(�1�9�6�1�~�1�9�7�6�)

口 특정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의 비약적 성장기

농업 부문의 성장률 �: 연평균 �4�9�%

농업부문 생산액 비중 감소�(�4�0�2�% → �2�4�.�8�%�)

농업부문 취업자 비중�/ 경지면적 �y 농가호수 등도 감소추세로 전환

디 주요 정책과제

자작농체제의 유지�발전�: 농지법 제정 시도 �/ 농업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반대 여론에 빌려 실패함 �.

식량증산�/ 생산과정 근대화 �: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지조성 �y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등 추진�/ 다수확신품종벼 �(통일벼 �) 보급 �(�1�9�7�0�)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 정책 �: 전기 보급 �/ 도로 확충�/ 농어민소득증대특

별사업�/ 고미가정책 �/ 보리 수매가격예시제 �y 새마을운동 시작 �(�1�9�7�0�)

�3�) 제 �3 기 �(�1�9�7�7�~�1�9�8�8�)

특정 �: 경제정책 방향이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 정부주도 시장보호

형 정책에서 민간주도 시장개방형 정책으로 전환됨�.

�G�N�P가 연평균 �8�4�% 씩 성장하였으나 �/ 농업부문 성장률은 연평균

�1�.�0�% 로 둔화됨 �-

�- 농업부문 생산액 비중 감소 �(�2�2�5�% → �1�0�5�%�)

口 주요 정책과제

농외소득과 복합영농 및 축산�과수�채소 등 소득작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정책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공업 개발

-농가경제 악화에 대응한 농가부채경감대책 마련

�- �b �-



�4�) 제 �4 기 �(�1�9�8�9�~�1�9�9�7�)

口 특정 �: �U�R 등을 통한 시장개방의 본격화

口 주요 정책과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구조개선

�1�9�8�9�~�1�9�9�4 년까지 �3차에 걸친
�j

농어촌종합발전계획 �/�/
�/

농어촌구조개

선대책
�/

등의 일련의 종합대책 발표

다 �. 문민정부의 농정개혁의 내용과 평가

�1�) 농정개혁의 배경

口 �1�9�9�3 년 �U�R 협상 타결 후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식량의 수입의존도 심화와 농촌황폐화 우려

口 농업�농촌의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의 필요성 대두

�I�N�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농정체계의 재정립 필요

口 �1�9�8�0 년대 중반부터 수립된 농어촌대책 �(�< 표 �1�> 참고 �)을 종합적으로 체계

화한
�J

신농정 �5개년 계획
�/

수립

�2�) 추진내용

口 농어촌 투융자를 대폭 확대

�4�2 조 구조개선 투융자계획 조기집행 �/ �1�5 조 농특세 신설 등 재원확보

口 농지�유통등 핵심 농정제도를 개방�경쟁 대응체제로 개혁

-농지 �: 농업인의 농지이용편의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법」제정

양정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수매를 「약정수매제」로전환

시장�유통 �: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유통시설 확대

�- 협동조합 �: 농업인 참여에 의한 전문성 강화

�- �6



래케 책 n킥。
�;�a

0��-�l�4�- 내 용가-

농어촌종합대책
-농어촌공업화및 생활여건 개선

�(�1�9�8�6�3�)
-농어가 부담경감(소 입식자금/ 영농자금 이자율 인하 등)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농어가고리사채를 제도금융으로 대체
�(�1�9�8�7�3�)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업진흥지역/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제도 도입 결정

�(�1�9�8�9�4�)
-가격안정대/ 자조금제도 도입으로 가격안정 도모

-농어촌정주권개발 추진: 면소재지 개발 10개년계획 수립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 마련

�(�1�9�9�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농지�산지전용부담금 신설

「신농정」5개년계획
�-�4�2Èp 구조개선투자틀 3년 앞당기고 투자순위 조정

�(�1�9�9�3�.°|
-농정사업 추진방식 을 상향식으로 전환

-양정I 농지제도 등의 개혁

농어촌발전대책 및
�-�W�T�O 체제 대 g농정의 기본틀 마련

농정개혁방안
-농어업경쟁력강화 10대핵심사업추진

�(�1�9�9�4�.�6�)
-농어촌 생활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대책 추진

�-�1�5ÈpÆÐ 농특세 신설 및 �4�2Èp 투융자계획 조기집행

口 전업농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2�0�0�4 년까지

전업농 �1�2 만호 육성 목표 설정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 추진

口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 추진

농어민 연금제 실시 및 농촌지역 의료보험 개선

주택 �/ 도로 �/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기초시설 확충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口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방식으로 전환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

에서 추진사업 결정

-농업인의 창의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지원체계 추진

�<표 �2�-�1�> 전환기 농어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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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口 �1�9�9�0 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률이 성장세로 회복

농림어업 연평균성장률이 �0�.�2�4�%�(�1�9�8�5�~�1�9�9�0�) 에서 �1�.�1�2�%�(�1�9�9�1�~�1�9�9�5�) 로 증가

�1�9�9�0�~�1�9�9�5 년간 농림취업자 �1 인당 생산성이 연평균 �6�2�% 로 증가

口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가경제도 어느정도 건실화되었음 �.

�1�9�9�6 년 농가소득은 �2�3�3�0 만원으로 �1�9�9�0 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1�9�9�6 년 농가 평균 저축액은 �1�5�7�0 만원으로 부채 �1�/�1�7�3 만원을 상회

口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진전

�- 쌀 �3�h�a 이상 경작농가가 �1�9�9�0 년 �1�7�7�5�8 호에서 �1�9�9�5 년 �3�4�/�1�8�6 호로 �1�.�9 배

증가

돼지 �5�0�0 두 이상 사육농가는 동기간 �1�3�2�8 호에서 �3�/�4�6�3 호로 �2�.�6 배 증가

시설면적 �2천평 이상 농가 역시 동기간 �5�9�5�2 호에서 �1�6�9�9�5 로 �2�.�4 배 증가

口 포장규격화�브랜드화가 촉진되는 등 유통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진전

�- 품질인증 농산물 �: �2�1 개 품목 �/ �4천 톤 �(�1�9�9�2�) → �7�6 개 품목 �/ �1�2 만 톤 �(�1�9�9�6�)

�- 쌀의 소포장 브랜드 유통비율 �: �2�0�%�(�1�9�9�0�) → �8�0�%�(�1�9�9�5�)

口 농산물 수급이 과거에 비해 안정되고 가공 농산물의 판매�수출도 증가

신선채소는 연중공급 체계가 정착됨으로써 탈계절화 실현

쌀의 유통마진 축소 �: �1�4�2�%�(�1�9�9�3�) → �9�5�%�(�1�9�9�6�)

-수출품목과 물량이 확대되어 수출농업의 가능성 확인

�- 농림산물 수출액 �: �1�2�6 억 달러 �(�1�9�9�2�) → �1�8�3 억 달러 �(�1�9�9�6�)

�4�) 농어촌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의 개선

口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0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및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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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계 고교생 �(�1�h�a 미만 농업인 자녀�) 에 대한 학자금 지원

�O 농어촌출신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 실시 �: �2�3�9�9�6 명 �(�1�9�9�6�~�1�9�9�7�)

�O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건립지원

口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및 의료서비스 개선

�O 전체 농어민의 �9�5�% 가 연금가입 �: �L�1�7�5 천 명 �(�1�9�9�6�1�2�)

�O 농촌의 진료시설�장비보강 등 의료서버스 개선 �(연간 �L�O�O�0 억원

�/ λ‘ �:�z 、
-「τ�r�l

�O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 �(�1�9�9�6 년 �1�3�7�1 억원 지원 효과 �)

口 주택 �/ 도로 �y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의 개선

�O�1�9�9�6 년까지 지방상수도 �5�6 개소 �/ 암반지하수 �L�1�5�1�7�R 소를 개발

�O 주택개량 �: �4�/�0�1�1 억 원 �(�1�9�9�1�~�1�9�9�3�) → �1�0�/�4�0�0 억 원 �(�1�9�9�4�~�1�9�9�6�)

�0 마을정비 �: �3�0�4 개 마을 �(�1�9�9�1�~�1�9�9�3�) → �5�5�3�7�R 마을 �(�1�9�9�4�~�1�9�9�6�)

�O 농어촌도로 �: �L�4�0�0�k�m�(�1�9�9�1�~�1�9�9�3�) → �3�/�4�6�9�k�m�(�1�9�9�4�~�1�9�9�6�)

�5�) 한계

口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반구

축 단계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

이미 구조개선을 완료한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

�2 단계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태였음 �.

口 기초식량 확보와 농촌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농지보전 대

책이 필요하였음 �.

우량농지가 감소하고 쌀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편임 �.

口 전업농의 자력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와 구조조정에서 소외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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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은 낮은 수준임

농가의 �8�0�9�6 가 념는 중소농이 경쟁력 대책에서 제외되고 �/ 농촌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하부구조가 미흡하여 농외취업도 부진한 편임 �.

口 국제협상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통일농정 대비도 부족

口 농정여건의 변화와 투융자 증가에 따른 농정추진 체계개선 미흡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정책집행의 경직성 및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

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지자체는 자율성과 지방재정 부족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 지나친 보조지원으로 농업인의 자립심 저하

라 �. 국민의 정부 농정의 주요 내용

�1�) 농정개혁의 배경

디 �I�k�f�F 관리체제에서 태동한
�i

국민의 정부
�/

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외환부

족과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읍 �.

축산용 사료�농업용유류 등 각종 농업용 자재가격의 급등

금리 급등에 의해 농가 부채 문제의 섬각

경기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의 위축

�2�) 농정개혁의 틀

口 농정추진체계와방식을 현장 중심으로개혁하고
�j

열린 농정
�/

추구

�- 참여농정 �: 농업인 외에 도시소비자와 환경단체 등도 농업정책 결

정과정에 참여케 함 �.

현장농정 �: 장관이 직접 농업�농촌의 현장을 방문

�/

농업�농촌기본법
�/

을 비롯한 농업 관계 법령의 제�개정및 정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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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등의 제정 및 농업야 �5�3 개 법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

농업�

농촌기본법
�/

의 제정

口 �6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투융자 계획 수립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발전 �: 농지정비�관리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산림자원 확충 사업 등

농림업 경영체 육성 �: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y 교육�훈련 사업 등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 첨단농림업 기술개발사업 �/ �A�g�i�b�u�s�i�n�e�s�s 육성 등

농림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 축산물

유통�가공사업�/ 농산물 가공 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 증진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외산업 유치 등

-농업인 경영안정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 농업인의 부담 경감 등

口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친 농가부담 경감 대책 마련

�- 농업부문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혜택

-특별경영자금 및 경영회생자금 공급

농업인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 해소 대책 마련

�3�) 국민의 정부 �1�0 대 농정 시책

口 농가경영안정대책

�0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 �1�9�9�8 년 축산경영자금 �1�5�0�0 억원 확대 지원 �(총 �6�/�7�0�0 억원 �)

�- �1�1�3 천두의 한우 및 �1�8 천두의 송아지 수매를 통한 소값 안정

口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수출금융의 강화�/ 수출컨설팅 제도 실시

�- 돈육의 대일본 수출 확대 및 채소류�화훼류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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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주곡자급 기반 마련

口 양질 다수성 벼의 재배면적 비율 확대 �(�1�9�9�8 년 �6�6�%�/ �1�9�9�9 년 �7�7�%�)

�0 농업기반공사의 출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등의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공포하고 농업생

산기반사업과 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함 �.

口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i

농업협동조합법
�/

을 통한 농협�축협�인삼협의 통합 �(농축협은 이미

통합됨�)

유통�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도모

口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1�9�9�8�)�/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도입 �(�1�9�9�9�)

口 신지식농업인 운동 추진

�- 농업부문에서 창의성과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

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농업�농촌의변화를 주도하고 있

는 농업인에 대해
�/

신지식농업인
�r으로 정의하고�/ �1�9�9�9 년부터 선발하기

시작

�/

농업정보 �1�1�9 서버스�/�/ 농산물 통합 쇼핑몰
�/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도입

口 농산물 유통 개혁

농산물 유통 관련 예산 증액 �(�1�9�9�9 년 전년 대비 �7�7�% 증액 �)

농산물 직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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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 조절

→ 마늘�양파등에 대한 유통협약 체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업관측센터 설치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1�% 언하�/ 출하자 부담이 �3�0�0 억원 가량

경감됨

-유통안정�가격예시제 등 구조적인 수급안정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의 개정

도입
亡。
。 든프

口 축산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축산물 종합 처리장 중심의 냉장육 유통체계 강화

가축개량�등급판매제 등을 통한 고급육 생산 촉진

口 �W�T�O 차기 협상 대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협상에 대비한 논거 마련

일본 등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 및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관계의 유지�강화

口 남북간 농업협력 강화

-나진�선봉지역 �L�O�5�O�h�a 규모 농장 협력사업 추진

�- �(주 �)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약 �3만평 규모의 남북
도
。

「
�0 영농사업

진
-
주

�- �1�3 �-



위 �: 호/ �%
구분 총농가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축산 기타

�1�9�9�0
�L�7�6�7�/�0�3�3 �L�2�3�1�/�8�3�9 �1�0�7�/�2�6�2 �1�7�2�/�3�5�0 �3�8�/�5�8�5 �6�/�4�0�4 �1�1�4�/�1�3�2 �8�8�/�5�2�2 �7�/�9�3�9

�(�1�0�0�0�) �(�6�9�7�) �(�6�.�1�) �(�9 �8�) �(�2�.�2�) �(�0�.�4�) �(�6�.�5�) �(�5�.�0�) �(�0�4�)

�1�9�9�1
�L�7�0�2�/�3�0�7 �1�/�1�7�7�/�1�6�6 �1�0�7�/�6�6�4 �1�8�1�5�9�7 �3�L�O�2�4 �5�/�2�1�7 �1�0�7�9�1�2 �8�7�/�6�5�3 �4�/�0�7�4

�(�1�0�0�.�0�) �(�6�9�2�) �(�6�.�3�) �(�1�0�.�7�) �(�1�.�8�) �(�0�.�3�) �(�6�3�) �(�5�.�1�) �(�0�.�2�)

�1�9�9�2
�L�6�4�0�/�8�5�3 �1�/�1�0�5�/�5�5�7 �1�2�1�/�1�6�2 �1�9�2�/�1�7�2 �3�5�/�2�7�9 �8�/�3�2�4 �9�6�/�3�9�3 �7�8�/�1�2�9 �3�/�8�3�8

�(�1�0�0�.�0�)
�f

�(�6�7�4�) �(�7�.�4�) �(�1�1�.�7�) �(�2�.�2�) �(�0�.�5�) �(�5�.�9�) �(�4�.�8�) �(�0�.�2�)

�1�9�9�3
�L�5�9�2�/�4�7�8 �L�O�1�3�2�8�8 �1�1�2�9�/�0�6�8 �2�0�8�/�6�7�4 �4�2�/�8�9�1 �9�/�2�9�2 �9�6�/�7�6�6 �8�8�/�9�0�8 �3�/�5�9�2

�(�1�0�0 �0�) �(�6�3�6�) �(�8�.�1�) �(�1�3�.�1�) �(�2�.ÉÀ �(�0�.�6�) �(�6�.�1�) �(�5�.�6�) �(�0�.�2�)

�1�9�9�4
�L�5�5�7�9�8�9 �9�1�0�/�0�3�4 �1�3�3�/�1�3�7 �2�3�9�/�8�1�5 �5�2�0�9�5 �1�0�/�7�7�3 �8�0�/�6�6�1 �1�2�8�/�5�7�1 �2�9�0�2

�(�1�0�0�.�0�) �(�5�8�4�) �(�8�.�5�) �(�1�5�4�) �(�3�.�3�) �(�0�.°| �(�5�.�2�) �(�8�.�3�) �(�0�.�2�)

�1�9�9�5
�L�5�0�0�/�7�4�5 �8�2�3�/�4�5�8 �1�4�3�/�6�0�0 �2�4�6�/�6�4�8 �4�5�/�6�9�3 �1�0�/�0�6�2 �6�9�/�8�9�8 �1�5�5�/�9�2�3 �5�/�4�6�3

�(�1�0�0�.�0�) �(�5�4�.�9�) �(�9�.�6�) �(�1�6�4�) �(�3�.�0�) �(�0�.�7�) �(�4�.�7�) �(�1�0�.�4�) �(�0�.�4�)

�1�9�9�6
�1�/�4�7�9�/�6�0�2 �8�5�0�/�6�2�9 �1�4�9�/�9�6�0 �2�4�4�/�1�9�0 �3�7�/�5�0�7 �1�0�7�8�7 �6�9�/�1�4�9 �1�1�4�/�5�7�9 �2�/�8�0�0

�(�1�0�0 �0�) �(�5�7�5�) �(�1�0�.�1�) �(�1�6�5�) �(�2�.�5�) �(�0�.�7�) �(�4�.�7�) �(�7�.�7�) �(�0�.�2�)

�1�9�9�7
�1�/�4�3�9�/�6�7�6 �8�4�9�/�2�2�8 �1�5�7�/�4�3�6 �2�3�3�/�6�4�0 �3�L�3�4�8 �8�/�7�9�2 �7�2�1�1�5 �8�3�/�9�3�7 �3�/�1�7�9

�(�1�0�0�.�0�) �(�5�9�0�) �| �(�1�0�9�) �(�1�6�2�) �(�2�.�2�) �(�0�.�6�) �(�5�.�0�) �(�5�.�8�) �(�0�.�2�)

�1�9�9�8
�1�/�4�1�3�/�0�1�7 �8�2�0�/�3�6�0 �1�5�0�/�9�0�8 �2�5�1�/�9�3�1 �3�9�/�5�1�9 �9�/�8�2�2 �6�5�/�8�6�6 �7�L�8�1�8 �2�/�7�9�2

�(�1�0�0 �0�) �(�5�8�.�1�) �(�1�0�.�7�) �(�1�7�.�8�) �(�2�.�8�) �(�0�.�7�) �(�4�.�7�) �(�5�.�1�) �(�0�.�2�)

�1�9�9�9
�L�3�8�1�/�6�3�7 �7�8�9�/�5�7�3 �1�5�0�5�5�4 �2�5�3�/�4�2�1 �3�9�/�0�5�2 �9�/�2�0�4 �6�2�/�6�8�7 �7�4�/�6�0�5 �2�/�5�4�0

�(�1�0�0 �0�) �(�5�7�1�) �(�1�0�.�9�) �(�1�8�3�) �(�2 �8�) �(�0�.�7�) �(�4�5�) �(�5�.�4�) �(�0�.�2�)

�2�0�0�0
�L�3�8�3�/�4�6�8 �7�8�7�/�4�5�1 �1�4�3�/�3�6�2 �2�3�8�/�2�9�1 �3�7�/�6�4�7 �8�/�0�9�1 �9�1�/�9�3�0 �7�2�/�1�7�3 �4�/�5�2�3

�(�1�0�0�,�0�) �(�5�6�9�) �(�1�0�.�4�) �(�1�7 �2�) �(�2�.°| �(�0�.�6�) �(�6�.�6�) �(�5�.�2�) �(�0�.�3�)

�2�0�0�1
�1�/�3�5�3�/�6�8�7 �7�6�6�/�4�2�8 �1�4�5�/�7�0�9 �2�5�0�/�7�2�4 �3�8�/�6�4�2 �8�/�9�4�2 �6�2�/�2�2�9 �7�5�/�9�3�0 �5�/�0�8�3

�(�1�0�0�.�0�) �(�5�6�6�) �(�1�0�.�8�) �(�1�8�.�5�) �(�2�.�9�) �(�0�.�7�) �(�4�.�6�) �(�5�.�6�) �(�0�.�4�)

연평
�9�0�~�9�4 �-�3�.�1 �-�7�.�3 �5�.�6 �8�.�7 �9�.�3 �1�7�1 �-�8�.�1 �1�1�.�6 �-�2�0�.�O

균증 �9�5�~�O�1 �-�1�.�7 �-�1�.�2 �0�.�3 �0�.�4 �-�1�.�7 �-�1�.�2 �0�.�7 �-�1�0�.�3 �5�.�7
감률 �9�0�~�O�1 �2�4 �-�4�.�1 �2�.�9 �3�.�6 �1�.�3 �5�.�O �-�3�.�8 �0�.�5 �3�.�8

�2�. 농업 �농촌의현주소

가�. 농가수의 감소 및 자본�기술집약적 작목으로의 전환 확대

口 �1�9�9�0 년 �1�7�7 만호에 이르던 농가호수는 연평균 �2�4�% 수준의 감소 추이를

보여 �2�0�0�1 년 현재 �1�3�5 만호 수준엄 �.

口 재배작목별 농가호수는 논벼와 전작은 연평균 각각 �4�.�1�%�/ �3�.�8�%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임으로써 전체 농가호수의 감소율을 능가하고 있읍 �. 반변

화훼 �/ 채소 �/ 과수 재배농가수는 각각 연평균 �5�.�0�%�/ �3�.�6�%�/ �2�9�% 의 증가 추

이를 보이고 있음 �. �< 표 �2�-�2�>�/ �< 그림 �2�-�1�>

�<표 �2�-�2�> 영농형태별 농가호수 변화 추이 �(�1�9�9�0�~�2�0�0�1�)
�(단

주 �: �( �) 안은 구성비
자료 �: 농업가구�농가인구 조사 �/ 통계청 흠페이지 �(�K�O�S�I�S�)

�1�4



口 축산농가는 �1�9�9�0 년 이후 �1�9�9�5 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쇠고기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1�9�9�5 년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 그림 �2�-�1�> 연도별�작목별 생산농가 비중의 변화

�1�9�9�o

�1 �9�9�4

�2�O�O�1

나 �.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및

띠
ω

口논벼

딩괴수

口세소

口특용작울

�e 화후 �|�1

口전작

�E�3 축산

口기타

口논벼

�E�3 과수

口채소

口특용작물

�B 화훼

口전작

�E�a 축산
口기타

口논벼

�E�3 과수

口채소

口특용작물

엉화훼

口전작

링축산

口기타



구
님 �1�9�9�7 �1�9�9�8 �1�9�9�9 �2�0�0�0 �2�0�0�1 É•¬�¹`�(�2�0�0�1�/�1�9�9�8�)τr

국가 전체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1�4
�2�L �j�g�:

�)0��:�E0�
즈ε �g�1 흐λ、LD。

口 �:�R0� �l�r�:�g�r �L�7�5�9�2 �L�6�3�5�2 �L�6�7�9�.�9 �L�5�3�1�9 �L�5�7�9�9 �0�.�9�7

국가 전체 �1�4�4�/�6�1�6 �9�3�/�2�8�2 �1�1�9�/�7�5�2 �1�6�0�/�4�8�1 �1�4�1�/�0�9�8 �1�5�1
까‘。1-「 닙

농림축산물 �n�³�m�m�/�m �6�/�4�0�3�.�1 �7�/�4�2�0�.�7 �8�/�4�5�0�.�2 �8�/�4�6�2�8 �1�3�2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

�1�)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외국농산물 수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았음�. �<표 �3�>

口 농산물 �(농림축산물 �) 수입액은 �1�9�9�8 년 �6�4 억 달러 수준에서 �2�0�0�1 년에는 �8�5

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口 반면 농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중 �1�6�4 억 달러 수준에서 �1�5�.�8 억 달러

로 다소 감소하였음 �.

�< 표 �2�-�3�> 연도별 농림축산물 수출입 실적 �(�1�9�9�7�~�2�0�0�1�)

단위 �: 백만 달러 �/ �%

자료 �: 관세청 �/ 무역연보

�2�) 국내산 농산물이 공급과잉 기조를 보임에 따라 질질가격 하락

口 �1�9�9�5 년 대비 �2�0�0�0 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5�% 증가한 반면 채소류 가

격은 �1�5�.�8�%�/ 특용작물 가격은 �9�5�%�/ 축산물 가격은 �1�.�6�% 증가에 그쳤으며 �/

과실류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농가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5 년 대비

�2�0�0�1 년에는 �8�4�% 수준에 불과함 �. �< 표 �2�-�4�>

�- �1�6
�{



농가판매가격 총지수 농가구입가격 총지수 농가교역조건
�(�A�) ×ˆ�/�t�l�l0� �(�A�/�B�)

�1�9�9�1 �8�1�.�2 �8�4�.�4 �9�6�.�2

�1�9�9�2 �8�4�.�5 �9�0�.�2 �9�3�.�7

�1�9�9�3 �8�4�.�7 �9�0�.�9 �9�3�.�2

�1�9�9�4 �9�1�.�7 �9�4�.�4 �9�7�.�1

�1�9�9�5 �1�0�0�.�O �1�0�0�.�O �1�0�0�.�O

�1�9�9�6 �1�0�5�.�2 �1�0�4�3 �1�0�0�.�9

�1�9�9�7 �1�0�2�2 �1�0�6�7 �9�5�8

�1�9�9�8 �1�0�1�.�9 �1�1�8�0 �8�6�4

�1�9�9�9 �1�0�8�5 �1�2�1�2 �8�9�5

�2�0�0�0 �1�0�9�.�6 �1�2�7�5 �8�6�0

�2�0�0�1 �1�1�6�4 �1�3�9�4 �8�3�.�5

�<표 �2�-�4�> 농가교역조건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조시-월보

다 �. 농가 소득증가의 둔화 및 도�농간소득격자 확대

�1�) 농업소득의 성장 둔화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았음 �.

口 �1�9�9�4�~�2�0�0�1 년간 농업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1�3�% 증가에 그

침 �. �< 표 �2�-�5�>

농업기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비중 증가 �(�A�s�s�e�t �F�i�x�i�t�y�) 로 공급탄력

성이 더욱 비탄력화되고 이는 가격불안정성�경영불안정성 문제로 이어지

「 이 �i�L-← /3λ �n �

�1�7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특 농외소득

농업소득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계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1�9�9�1 �1�3�/�1�0�5 �7�/�0�3�5 �1�0�/�0�9�7 �3�/�0�6�2 �3�/�6�6�2 �7�5�8 �2�/�9�0�4

�1�9�9�2 �1�4�5�0�5 �7�/�3�5�6 �1�0�/�7�7�8 �3�/�4�2�2 �4�/�4�2�3 �9�2�6 �3�/�4�9�7

�1�9�9�3 �1�6�/�9�2�8 �8�/�4�2�7 �1�2�9�2�7 �4�/�5�0�0 �5�/�0�4�0 �L�O�8�4 �3�/�9�5�6

�1�9�9�4 �2�0�3�1�6 �1�0�3�2�5 �1�5�/�3�4�7 �5�/�0�2�2 �6�/�1�8�4 �L�3�4�7 �4�/�8�3�7

�1�9�9�5 �2�L�8�0�3 �1�0�/�4�6�9 �1�6�/�0�1�2 �5�/�5�4�3 �6�/�9�3�1 �L�5�2�7 �5�/�4�0�4

�1�9�9�6 �2�3�/�2�9�8 �1�0�/�8�3�7 �1�7�2�8�4 �6�/�4�4�7 �7�/�4�8�7 �L�5�2�2 �5�/�9�6�5

�1�9�9�7 �2�3�/�4�8�8 �1�0�/�2�0�4 �1�7�2�8�4 �7�/�0�8�0 �8�/�6�7�7 �L�8�2�3 �6�/�8�5�4

�1�9�9�8 �2�0�/�4�9�4 �8�/�9�5�5 �1�6�/�6�3�0 �7�/�6�7�5 �6�/�9�7�5 �L�2�1�3 �5�/�7�6�3

�1�9�9�9 �2�2�/�3�2�3 �1�0�5�6�6 �1�8�/�6�3�8 �8�/�0�7�2 �7�/�0�3�4 �1�/�4�8�4 �5�/�5�5�0

�2�0�0�0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2�0�0�1 �2�3�/�9�0�7 �1�1�/�2�6�7 �2�0�/�1�9�3 �8�/�9�2�7 �7�/�8�2�9 �1�/�4�9�1 �6�/�3�3�8

�<표 �2�-�5�> 연도별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의 변화 추이 �(�1�9�9�1�~�2�0�0�1�)

단위 �: 천원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 농외소득 비중이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았음�.

口 �1�9�9�4 년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은 �3�0�5�% 이었으며 이후 상승추이를

보여 �1�9�9�7 년 �3�6�9�%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1 년에

는 �3�2�7�% 수준을 보이고 있음�.

口 이 같은 수준은 일본 �(�2�0�0�0 년 기준으로 �6�0�9�6�) 및 대만 �(이전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1�9�9�9 년 기준으로 �8�2�%�) 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임 �. �< 표 �2�-�6�>

�3�) 도농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았음�.

口 �1�9�9�0 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9�7�.�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1 년에는 �7�5�9�% 수준에 불과함 �. �< 그림 �2�-�2�>

�- �1�8



한국 (천원) 일 본(천엔) ³�¹Ì�(Ìœ�N�T�$�)

농외소득
가농

농외소득
가노。 농외

농가소득
이전수입농외소드 소-종

농가소득 이전수입 E「소 소농외소특「
포함 포함

�1�9�9�1 �1�3�/�1�0�5 �3�/�6�6�2 �6�/�0�7�0 �8�/�7�3�8 �6�/�8�3�4 �5�/�7�1�4 �7�/�6�1�8 �5�7�2�3 �4�4�9�9

�(�2�7�9�) �(�4�6�3�) �(�6�5�4�) �(�8�7�.�2�) �(�7�8�6�)

�1�9�9�2 �1�4�I�5�0�5 �4�/�4�2�3 �7�/�1�4�9 �8�/�8�1�9 �6�/�9�5�6 �5�/�5�2�6 �7�/�3�8�9 �6�1�7�.�9 �4�9�3�.�4

�(�3�0�5�) �(�4�9�3�) �(�6�2�7�) �(�8�3�.�8�) �(�7�9�9�)

�1�9�9�3 �1�6�9�2�8 �5�/�0�4�0 �8�/�5�0�1 �8�/�8�8�3 �6�y�8�0�4 �5�/�5�1�3 �7�/�5�9�2 �7�2�7�6 �5�9�3�.�1

�(�2�9�8�) �(�5�0 �2�) �(�6�2�1�) �(�8�5�5�) �(�8�1�5�)

�1�9�9�4 �2�0�3�1�6 �6�/�1�8�4 �9�/�9�9�1 �9�/�0�9�1 �7�/�0�9�4 �5�/�5�0�0 �7�/�4�9�8 �7�7�5�1 �6�2�1

�(�3�0�5�) �(�4�9�2�) �(�6�0�.�5�) �(�8�2�5�) �(�8�0�.�1�)

�1�9�9�5 �2�L�8�0�3 �1 �6�/�9�3�1 �1�L�3�3�4 �8�9�1�7 �6�/�8�9�5 �5�I�4�5�3 �7�/�4�7�4 �8�7�1�.�1 �6�9�9

�(�3�1�3�) �(�5�2�0�) �(�6�1�2 �(�8�3�.�8�) �(�8�0�.�2�)

�%�/¬��% �Z�4�8�7 �1�2�4�6�1 �8�/�9�3�5 �6�/�8�5�0 �5�/�4�6�2 �7�y�5�4�7 �8�8�5�5 �7�0�8�.�6

�(�3�2�1�) �(�5�3�5�) �(�6�1�.�1�) �(�8�4�5�) �(�8�0�-�0�)

�1�9�9�7 �2�3�/�4�8�8 �8�r�6�7�7 �1�3�/�2�8�4 �8�/�7�9�6 �6�/�6�7�5 �5�/�4�7�2 �7�/�5�9�2 �9�0�7�2 �7�5�2�3

�(�3�6�9�) �(�5�6�6�) �(�6�2�2�) �(�8�6�3�) �(�8�2�9�)

�1�9�9�8 �2�0�/�4�9�4 �6�/�9�7�6 �1�L�5�3�9 �8�/�6�8�0 �6�/�5�5�7 �5�3�1�1 �7�/�4�3�4 �8�8�1�9 �7�3�2�9

�(�3�4�0�) �(�5�6�3�) �(�6�1�2�) �(�8�5�6�) �(�8�3�.�1�)

�1�9�9�9 �i �2�2�3�2�3 �7�/�0�3�4 �1�L�7�5�7 �8�/�4�5�9 �6�/�2�7�2 �5�/�1�3�0 �7�3�1�8 �9�2�7�.�7 �7�5�8�.�6

�(�3�1�5�) �(�5�2 �7�) �| �(�6�0�.�6�) �(�8�6�5�) �(�8�1 �8�)

�2�0�0�0 �2�3�/�0�7�2 �7�/�4�3�2 �1�2�1�7�5 �8�/�2�8�0 �6�/�0�5�9 �4�/�9�7�5 �7�/�1�7�6 �N�.�A�. �N�.�A�.

�(�3�2�2�) �(�5�2�8�) �(�6�0�.�1�) �(�8�6�9�)

�2�0�0�1 �2�3�/�9�0�7 �7�/�8�2�9 �1�2�/�6�4�0 �N�.�A�. �N�.�A�. �N�.�A�. �N�.�A�. �N�.�A�. �N�.�A�.

�(�3�2�7�) �(�5�2�9�)

비교 �(�1�9�9�1�~�2�0�0�1�)농외소득�q�1
�; 〈농가소득�<표 �2�-�6�> 주요국의

자료 �: 농림부

주�1 �: �( �)는 농가소득에 대한 구성비임 �.
�2 �: 국별 농가소득 구성

�- 한국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수입
�- 일본 �: 총농가소득 �= 농가소득 �(농업소득 �+ 농외소득 �) �+ 이전수입
�- 대만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이전수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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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도농간 소득 비교

�3�5�O�O�O

�3�O�O�O�O

�2�5�O�O�O

�2�o�o�o�o

�1�5�O�O�O

�1�O�O�O�O

�5�o�o�o
�q�-
。�3

。〕

�E�3 농 가 소 득

짧도시근로자가구소득

�C＼
�j

。〕
。�3

�C 〕
�C그
�c�v

�4�)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활력저하

가 �) 농촌지역 연구 과소화 현상의 가속화

디 �2�0�1�0 년에는 �2천명 미만의 면이 전체의 �3�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디 농촌 연구의 절대적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f 이는 다시 도

농간의 학력격차 심화 �/ 이촌향도 현상을 확대시키고 있음�.

나�) 농촌생활환경 및 복지기반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염 �.
口 교육 �/ 문화�/ 의료 등 생활여건의 도시지역과의 격차 확대로 정주 기피현

상이 확대되고 있읍 �.

口 영세농은 물론 노령층 및 여성농민에 대한 복지제도가 미흡함 �.

다 �) 전원생활�r 관광 및 휴양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수용태세가 미흡함 �.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 사용�/ 축산분뇨의 증가로 농촌지역의 환경오

염 증대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체계 미흡

�2�0 �-



분구 농가호수 �0�.�1�h�a 미만 �0�.�1�~�0�.�5 �0�.�5�~�1�.�O �I�.�0�(�4�1�.�5 �1�.�5�~�2�.�O �2�.�O�~�3�.�O �3�.�O�h�a 이상

�1�9�9�0 �1�7�6�7 �1�5 �4�6�8 �5�4�4 �3�5�2 �1�9�1 �1�2�9 �4�4

�1�9�9�1 �1�7�0�2 �1�0 �4�5�6 �5�2�7 �3�3�7 �1�7�4 �1�2�1 �4�2

�1�9�9�2 �1�6�4�1 �9 �4�6�0 �4�9�6 �3�0�8 �1�6�9 �1�2�4 �5�2

�1�9�9�3 �1�5�9�2 �9 �4�4�2 �4�7�2 �2�9�7 �1�6�3 �1�2�7 �5�9

�1�9�9�4
�l

�1�5�5�8 �1�1 �4�4�3 �4�4�8 �2�8�2 �1�6�0 �1�2�4 �6�5

�1�9�9�5 �1�5�0�1 �1�6 �4�1�7 �4�3�2 �2�6�5 �1�5�3 �1�2�3 �7�0

�1�9�9�6 �1�4�8�0 �1�0 �4�3�0 �4�2�2 �2�5�9 �1�4�6 �1�1�8 �7�0

�1�9�9�7 �1�4�4�0 �1�0 �4�2�8 �4�1�1 �2�4�2 �1�4�1 �1�1�5 �7�0

�1�9�9�8 �1�4�1�3 �1�5 �4�6�8 �3�9�5 �2�2�3 �1�2�4 �1�0�0 �6�6

�1�9�9�9 �1�3�8�2 �1�6 �4�7�1 �3�8�8 �2�1�7 �1�1�6 �9�0 �6�3

�2�0�0�0 �1�3�8�3 �3�0 �4�1�0 �3�7�9 �2�1�9 �1�3�2 �1�1�4 �8�5

�2�0�0�1 �1�3�5�4 �1�8 �4�4�1 �3�6�9 �2�1�1 �1�2�1 �1�0�0 �7�5

�5�)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농민층의 양극화 확대

가�) 농업얀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확대되고 농업노동력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았음 �.

口 농가인구 비중은 �1�9�9�0 년 �1�5�5�% 에서 �2�0�0�0 년 �8�.�7�% 로 감소

口 농가 경영주중 �4�0 세 미만의 비중은 �1�9�9�0 년 �1�5�% 수준에서 �2�0�0�0 년 �7�% 수

준으로 감소한 반면 �6�5 세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2�1�% 에서 �3�3�% 로 증

가하였음 �.

나 �) 농민층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았음�.

口 전체 농가중 �3�h�a 이상 대농의 비중은 �1�9�9�0 년 �2�5�% 수준에서 �2�0�0�0 년

�6�.�1�% 수준으로 증가하였고�r �0�.�5�1�1�a 미만 영세농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2�7�% 에서 �3�2�%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표 �2�-�7�>

�< 표 �2�-�7�>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변화추이 �(�1�9�9�0�~�2�0�0�1�)

단위 �: 천 호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2�1 �-



�3�.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축성

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화

口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의 진행 �y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으로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드세지고 농산물

수입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二수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특히 품질경쟁력을 여하히 증대시킬 것인가

라는 과제와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기능의 강화가 주요

한과제임 �.

口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짐 �.

�= 수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보다 공세적인 농업 �y 다시 말해서 수

흐노어으 처그처 �O 근 。서하 피。 �7�L 。 �1으
걷�r 。 님 �E 「 「 �-�1�-�- 스드 τ千 。 �E �E�4�L�/ 「 λλ �n �

口 정책수단이 감축대상 및 허용대상으로 유형화되어 �W�T�O에서 감시

�=응가격지지정책 등 감축대상정책은 점차 축소시키는 한편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d�e�-�c�o�u�p�1�e�d�)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허용대상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

요가있음 �.

나 �. 소비자 계층의 다양화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연식제고

口 소득계층에 따른 농산물 소비패턴의 다양화

걱소득계층에 따라 농산물 품질에 대한 선호차이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읍 �.

따라서 저품질�저가 농산물시장은 외국산 농산물에게 할애하는 대신 우리

농산물은 고품질�고가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고품질 농업을

달성키 위해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 특히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

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요청됨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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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소비자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식품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 증대

�=응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됨 �. 또한 다양한 식품 및 비식품

가공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요구됨과 동시에 검사 및 겸역기능의 강화

가요청됨 �.

다 �.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문제 개선의 펼요성

�[�] 대도시 �/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 및 농촌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 증대

�=응대도시보다는 지방중소도시와 배후지역인 농촌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

는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됨 �. 농촌지역을 농민만의 정주공간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비농민의 정주공간도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에

서의 접근이 필요

口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요구 증대

걱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읍�.

라 �. 농업과 농업관련산업간 산업연관효과 제고의 중요성

口 농업부문과 농업관련산업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 �)부문간 고립화 �(�e�n�c�1�a�v�e�)

현상을 해소하여 산업연관효과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도를 보다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표 �2�-�8�>�/ �<표 �2�-�9�>

�=응국내산 농산물의 식품 및 비식품 가공을 보다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상

품을 수출로 연결시키거나 수입 대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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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수입원료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수출의 활성화

�=�j 보세구역내에서 수입농산물을 이용 가공수출하거나 �/ 국내농산물과 혼합

가공함으로써 국내 농업부문과 농산물 가공산업 부문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

마 �. 통일농업에 대비

口 북한의 개혁�개방을 보다 촉진시킴과 동시에 남북한 농업의 상호보완

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농업협력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

걱북한의 개혁�개방을 향한 자발적인 노력의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음 �. 이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조건부 협력 및 지원 정책개

발이 요청됨 �. 동시에 남북한 농업의 상호보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작

목의 적정배치를 고려한 협력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함 �.

口 통일 이후를 대비한 기초식량 조달방안의 마련

�=�j 국제식량 수급상황의 불안정성 증대�/ 독과점 형태의 국제곡물시장구조

등을 고려하여 �/ 통일후 부족이 예상되는 기초 식량을 해외농업개발을 통

해 조달하는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요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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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1 �1�9�9�6 �1�9�9�8

�G�D�P�1�) �{ ¾DÉ��2�) �G�D�P�1�) 비중2) �G�D�P�1�) 비중2)

농업생산부문(A)
�1�6�/�1�1�4�/�4�0�1 �7�4�4 �2�3�/�8�2�7�7�1�2 �5�6�9 �2�L�2�6�3�2�8�0 �4�.�7�9

�(�3�9�4�7�) �(�3�5�3�9�) �(�3�1�.�7�5�)

농업투입재산업(B)
�L�9�8�7�/�8�0�4 �0�.�9�2 �3�/�2�9�8�/�8�8�4 �0�.�7�9 �3�r�6�7�0�9�9�2 �0�.�8�3

�(�4�.�8�· �(�4�9�0�) �(�5�4�8�)

투입재생산산업
�1�3�3�8�/�3�5�4 �0�.�6�2 �2�2�1�3�/�9�6�8 �0�.�5�3 �2�/�4�6�0�/�0�4�7 �0�.�5�5

�(�3�2�8�) �(�3�2�9�) �(�3�6�7�)

투입재유통산업
�2�1�6�/�5�5�1 �0�.�1�0 �4�7�4�/�5�2�8 �0�.�1�1 �4�9�6�/�4�2�5 �0�.�1�1

�(�0�.�5�3�) �(�0�.�7�0�) �(�0�.�7�4�)

생산관련서버스산업
�4�3�2�8�9�9 �0�.�2�0 �6�1�0�/�3�8�8 �0�.�1�5 �7�1�4�5�2�0 �0�.�1�6

�(�1�.�0�6�) �(�0�.�9�1�) �(�1�0�7�)

가공 및 유통신업(C)
�2�0�/�3�6�0�/�8�3�0 �9�4�0 �3�4�3�8�0�2�1�7 �8�2�2 �3�5�/�8�3�2�8�7�9 �8�.�O�6

�(�4�9�8�7�) �(�5�1�.�0�7�) �(�5�3�5�1�)

식품가공산업
�6�/�1�6�5�/�5�2�2 �2�8�5 �9�/�9�0�5�/�9�9�1 �2�3�7 �1�1�/�3�5�5�/�3�2�4 �2�5�6

�(�n�1�5�5�.�1�m�0�) �(�1�4�.�7�1�) �(�1�6�9�6�)

비식품가공산업
�3�/�7�8�4�/�8�6�3 �1�.�7�5 �5�/�1�9�4�/�7�4�0 �1�2�4 �5�/�9�4�4�/�6�7�9 �1�3�4

�(�9�2�7�) �(�7�.�7�2�) �(�8�/�8�8�)

유통관련산업
�5�/�9�8�5�/�3�2�4 �2�7�6 �1�0�2�6�5�/�2�0�9 �2�4�5 �9�/�6�1�1�/�0�9�5 �2�1�6

�(�1�4�6�6�) �(�1�5�2�5�) �(�1�4�.�3�5�)

외식산업
�4�/�4�2�5�/�1�2�1 �2�0�4 �9�/�0�1�4�/�2�7�7 �2�1�5 �8�/�9�2�1�/�7�8�1 �2�0�1

�(�1�0�.�8�4�) �(�1�3�.�3�9�) �(�1�3�.�3�2�)

관련서비스 및 지식산업(D)
�2�3�6�8�/�0�0�2 �1�.�O�9 �5�/�8�1�5�/�8�8�5 �1�3�9 �6�/�1�9�8�/�0�7�8 �1�3�9

�(�5�8�0�) �(�8�6�4�) �(�9�2�6�)

지식서비〈산업
�1�4�8�/�8�5�6 �m�n�U �5�4�5�/�2�1�4 �0�.�1�3 �4�2�9�/�4�9�1 �0�.�1�0

�(�0�.�3�6�) �(�0�.�8�1�) �(�0�.�6�4�)

민간서비스산업
�L�8�0�2�/�5�4�6 �0�.�8�3 �4�/�5�3�8�/�0�7�1 �1�.�O�8 �4�/�9�3�0�/�4�4�6 �1�.�1�1

�(�4�.�4�1�) �(�6�7�4�) �(�7�3�6�)

�4�1�6�/�6�0�0 �0�.�1�9
공공서비스산업

�7�3�2�6�0�0 �0�.�1�8 �8�3�8�/�1�4�1 �0�.�1�9

�(�1�.�O�2�) �(�1�.�0�9�) �(�1�.�2�5�)

±•ÅÅ�¸(À°ÅÅ�(�B�+�C�+�D�) �2�4�/�7�1�6�/�6�3�7 �1�1�4�2 �4�3�/�4�9�4�/�9�8�6 �1�0�.�3�9 �4�5�/�7�0�1�/�9�4�9 �1�0�.�2�8

�(�6�0�5�3�) �(�6�4�6�1�) �(�6�8�2�5�)

농산업 �(�A�+�B�+�C�+�D�)
�4�0�/�8�3�1�/�0�3�8 �1�8�8�6 �6�7�3�2�2�/�6�9�8 �1�6�0�9 �6�6�/�9�6�5�/�2�2�8 �1�5�0�7

�(�1�0�0�.�0�) �(�1�0�0�.�0�) �(�1�0�0�.�0�)

�<표 �2�-�8�> 농업관련산업별 �G�D�P추이 �(�1�9�9�1�~�1�9�9�8�)

단위 �: 백만원 �/ �%

주 �1 �: �G�D�P 는 조정된 �G�D�P 임

�2 �: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3 �: �( �)속의 숫자는 구성비율임 �.

자료 �: 김완배 외 �/ 농업관련산업의 통계지표 개발 �/ 농림부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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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6 �1�9�9�8
구분

종사자수 비중1 비중 �2 종사자수 비중1 비중2 종사자수 비중 �1 비중 �2

농업생산부문(A) �3�/�0�5�2�/�2�5�2 �2�0�.�6�7 �5�8�3�2 �2�/�4�1�0�/�4�4�9 �1�4�.�5�4 �4�6�8�9 �Z�4�6�2�8�9�1 �1�6�3�6 �4�8�6�5

농업투입재산업(B) �5�3�/�8�8�7 �0�3�6 �1�.�O�3 �8�3�/�1�3�8 �0�5�0 �1�.�6�2 �7�5�/�5�1�8 �0�.�5�0 �1�4�9

투입제생산산업 �4�±�4�7�1 �0�.�2�7 �0�7�7 �4�7�/�6�2�3 �0�.�2�9 �0�.�9�3 �4�L�2�3�8 �0�.�2�7 �0�8�1

투입재유통산업 �8�/�6�6�8 �0�.�O�6 �0�1�7 �1�6�9�6�4 �0�.�1�0 �0�3�3 �1�7�/�1�7�1 �0�.�1�1 �0�3�4

생산관련서비스산업 �4�/�7�4�8 �0�.�O�3 �O�O�9 �1�8�/�5�5�1 �0�.�1�1 �0�.�3�6 �1�Z�1�0�9 �0�.�I�l �0�3�4

가공 및 유통산업(C) �2�/�0�3�6�5�7�1 �1�3�7�9 �3�8�9�1 �2�/�5�3�4�7�8�6 �1�5�2�9 �4�9�3�1 �2�/�4�2�7�2�1�1 �1�6�1�3 �4�7�-�9�6

식품가공산업 �1�9�6�/�1�6�6 �L�3�3 �3�7�5 �3�0�4�/�4�3�1 �1�8�4 �5�9�2 �2�6�7 �3�3�1 �1�-�7�8 �5�2�8

비식품가공산업 �2�3�4�/�3�3�4 �1�5�9 �4�.�4�8 �2�0�6�/�8�9�5 �1�2�5 �4�0�2 �1�5�6�/�0�5�4 �1�-�0�4 �3�0�8

유통관련산업 �7�1�1�/�7�2�8 �4�.�8�2 �1�3�6�0 �7�6�9�/�8�1�9 �4�.�6�4 �1�4�.�9�8 �7�8�4�/�3�7�6 �5�2�1 �1�5�4�9

외식산업 �8�9�4�/�3�4�3 �6�0�6 �1�7�0�9 �L�2�5�3�/�6�4�1 �7�.�5�6 �2�4�3�9 �L�2�1�9�/�9�5�0 �8�1�0 �2�4�1�0

관련서비스 �t�Z�1
지식산업�?�;

�9�L�3�2�6 �0�.�6�2 �1�.�7�4�4 �1�1�2�/�1�7�6 �0�.�6�8 �2�l�8 �9�6�/�2�9�6 �0�-�6�4 �1�9�0
�(�D�)

지식서비스산업 �8�/�0�2�2 �0�.�O�5 �0�.�1�5 �1�L�9�9�8 �0�.�O�7 �0�2�3 �1�0�/�0�0�3 �O�O�7 �0�2�0

민간서비스산업 �6�7�/�7�0�7 �0�.�4�6 �1�2�9 �7�3�r�5�8�5 �0�4�4 �1�4�3 �6�3�/�7�1�7 �0�4�2 �1�2�6

공공서비스산업
�] �5�/�5�9�7 �0�.�1�1 �0�3�0 �2�6�/�5�9�3 �0�.�1�6 �0�.�5�2 �2�2�/�5�7�6 �0�1�5 �0�.�4�5

농업관련산업 �(�B�+�C�+�D�) �2�/�1�8�L�7�8�4 �1�4�7�7 �4�1�.�6�8 �2�/�7�3�0�J�O�0 �1�6�4�7 �5�3�-�1�1 �2�5�9�9�/�5�2�5 �1�7�2�7 �5�]�3�5

농산업 �(�A�+�B�+�C�+�D�) �5�2�3�4�9�3�6 �3�5�4�5 �1�0�0 �O�O �5�/�1�4�0�/�5�4�9 �3�1�3�2 �l�o�o�-�o�o �5�I�O�6�2�/�4�1�6 �m�m ��m�n�¹

�<표 �2�-�9�> 농업관련산업별 종사자수 추이 �(�1�9�9�1�~�1�9�9�8�)

단위 �: 명 �/ �%

주 �1�: 비중 �1은 전체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2�: 비중 �2는 농산업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 �: 김완배 외 �/ 농업관련산업의 통계지표 개발 �/ 농림부 �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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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가�. 농정방향

�1�) 농업정책 �: 「고품질농업」 十 「고부가가치농업」 十 「수출농업」 을

지향

口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고품질농업을 통해 고품질 국내시장을 장악토록 해야 됨 �.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농업이란 차별화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며 �r

생산단계에서는 물론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이 유지되는 농업

을의미함 �.

口 동시에 농산물의 가공 등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및 비식품

�(의약품 포함�)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농업 추진이 요구됨 �.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농업을 통해 국내시장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더라

도 국내시장에서 상실한 몫만큼 또는 그 이상을 되찾고 �/ 특히 국산 농산

물의 과잉기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며 체계적인 수출농

업 추진이 요청됨 �.

�2�) 농촌정책 �: 농민�벼농민이 함께 하는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 공간화

디 지역으로서 농촌정책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대적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 대도시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농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지방 중소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산업�교육�문화�의료

등의 중심지화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됨 �.

口 또한 농촌지역을 농민들만의 주거공간이 아닌 도시민이 함께 하고 즐겨

찾을 수 있게 하는 공간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되찾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농외소득원 확대가

가능해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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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추진전략

�1�) 선택과 집중

디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목 분야 �( 예 �: 화훼 �r 시설채소�/ 과실 및 특

육성함과 재원과 인력을동시에 한정된

필요함 �.

보다 집중적으로

성장가능한 분야에 우선 배분함이

용작물

�2�) 연착륙 유도

계층�(노령화된 농

고통 경감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마련

피해가 예상되는기간 중口 농정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가계층 등�) 의

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q�1
�;�R�3�) 농업관련조직의 재정비

및 농업관련조직을재정비요청�.口 새로운 농정방향에 걸맞도록 농정

담당업무기간을 확

필요함 �.

빈도를 줄이고

대하여 전문능력 배양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순환보직의口 농정조직의 경우 가급적

정책과제다 �. 주요

농정방향에 걸맞는 제도의 정벼�n�1
�;�x�1�) 원활한 구조조정

口 농지제도는소유규제를완화하고 이용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 전환하

농지처분지원 및 급격한 농지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농며�/ 이�탈농가의

요구됨 �.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종합자금제로 일원화하고�/ 농신보口 생산�유통관련 정책자금을 통합하여

및 상품다양화가 요청됨 �.확대보증범위의

口 현장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도록 지도사업체계를 농과대

전문성 제지도인력의재정비하고 �/방향으로

�2�8 �-

활용하는학의 전문인력을

고 방안 마련



口 부실한 지역조합 정리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 지역조합 규모화를

위한 합병 및 사업연합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얀 마련

�2�) 새로운 성장분야의 개발 및 육성

口 신규 대체작목�/ 특히 마늘�양파 등 동계작목 일부를 경쟁력 있는 작물로

대체토록하는 작목의 개발�보급이 시급함 �.

口 농산물 가공 �(식품 및 비식품�)분야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

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내수는 물론 수출시장을 확대함 �.

口 농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특히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

충함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

리체계를 개편

�3�) 수출 농업의 적극적 육성

口 해외수요에적합한신품종 개발�보급�/ 재배방법의 개선�/ 수확후 관리 기

술 �(큐어링 �/ 예냉�예건�예조 �/ 저온저장�/ 선별 �/ 포장�/ 운송 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망됨 �. 특히 수확후 관리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품목별�

품종별 수확후 관리 기술 메뉴얼」을 제작�보급함이 시급한 과제임 �.

口 산지유통센터 �(�A�P�C�) 중 수출전진기지화 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하여 수확

후 관리 및 물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청됨 �.

口 국내 항만 및 공항에 저온저장 �y 훈증시설 �/ 수출전용터미널 등의 시설 보

강과 함께 수입국 도착 후 재선별 판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입국 현지에 간이선별 및 포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춘 재포장 시설

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

口 현지농장의 운영 �(호접란을 주축으로 하는 서양란�)�/ 독점적 수입선 지정

�(단감�/ 감슐�/ 파프리차 등�)�y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전문 브랜드 육성 등

새로운 수출체계 마련이 요구됨 �.

口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농업무역관의 해외지사수 및 지사별 인

�- �2�9



력 확충�/ 수출용 원자재의 통관 절차 및 관세 환급 절차의 간소화�/ 농림

부에 「농산물수출 진흥 위원회」 설치 등이 요청됨 �.

�4�)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육성

口 작물양분종합관리�(�I�N�h�n�/ 병해충종합관리 �(�I�P�M�)�/ 천적활용기술 등의 개발

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

口 �C�O�D�E�X 유기축산지침에 따른 유기축산 시범단지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이 요망됨 �.

口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 단가를 인상하고 �/ 유기축

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실시

口 친환경 농자재�(목초액 �/ 미생물제재 �/ 키토산 등�) 에 대한 인증제 및 표준사

용기준을 시급히 마련

口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지의 건설 �/ 소규모 판매장의

설치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 농산물 유통시스렘의 선진화

口 산지유통조직의공동선별 및 공동정산제확산을 위한 지원을확대

口 산지유통센타의규모화 유도 및 물류시설 확충

口 생산 및 출하조정의주체로서품목별 생산자 협동조합의적극적육성

口 공영도매시장의시장 도매인제도조기 도입 유도 및 새로운물류기능을

추가한 �H�u�b 형 도매시장 건설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신용평

가제도를 도입

口 소매유통에 있어 무자료거래행위의 불식 노력 등이 요청됨 �.

�6�) 소벼자 지향의 안전한 식품 공급

口 식품의안전성제고를위한 검사 및 겸역기능의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확충�/ 교육 및 홍보 강화

�- �3�0



디 식품의 위해요인 발생시 이를 역추적 할 수 있는 추적관리시스템의 도

입 등이 요망됨 �.

�7�) 농가소득의 제고 및 소득 안전망 마련

口 다양한 농외소득원을개발하되 특히 지역특산물과지역문화를 연계시켜

도시민이 보다 즐겁고 용이하게 농촌지역을찾게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음�.

口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조기 도입

口 면세유 등 농업생산자재 지원 및 조세감면의 연장 등이 필요함 �.

�8�) 재해예방 및 위험관리시스탱 구축

口 한해예방을위해 기존저수지개보수및 준설사업확대 요청됨�.

口 농작물 및 가축보험제도의 확충을 위해 정부부담금의 상향 조정 �/ 가축

공제기금의 조성 등이 필요함 �.

디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각출하는 방식의 농가단위 경영안정

이
님

도을래
口

그표
품목별 생산자조직 주도의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9�) 통얼농업에 대비

口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 지원보다는조건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 �1 」�2�-
�/λλ �n �

디 남북한 농업의 상호보완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작목의 적정배치를 고

려한 협력 및 지원정책을 마련

口 통일 이후 기초식량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확충

�- �3�1 �-



�1�0�) 농촌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 및 주민 복지의 증진

口 대도시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지방중소도시 및 배후지인 농촌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전환

口 농촌지역 경관향상을위해 환경친화적 자연공간 정비 촉진 및 도시와의

근린관계 확대

디 농민 자녀들의 농학계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근무 교원

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동시에 농업계 고

교�전문학교�대학의규모화 및 내실화를 위한 차별적 지원이 요청됨 �.

口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의 장비 및 차량지원을 확대하고 �/ 체계적인 응급의

료체계를 구축

口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단일화하고 �y 여성 및 노

인층을 위한 농촌프로그램 개발

�3�2



�5�. 농림부 비전 절정

가�. 비전셜정을 위한 �S�W�O�T 분석

口 농림부의 내 � 외부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S�W�O�T분석 가능

내부

외부

강점
�(�S�)

약점
�(�W�)

기회
�(�0�)

위협

�(�T�)

�< 그림 �2�-�3�> 농림부 �S�W�O�T 분석

� 식 량안보의 중요성 불변

�농업구조조정 성과의 가시화

-대표적 �1차산업 담당기관으로서의 자긍심

�환경�식품안전�지역개발�문화관광등 업역 개발 가능성 높음

�각종기금 등 정책수단 확보

-비전의부재와 장래 위상에 대한 불안감

�내부성과평가체계에 대한 불만

-적극적 리더십과 조직의 역동성 부족

�식품안전�환경�금융�정보화�지역개발등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사회전반의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여전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배경으로 정책추진의 정

치적 여건 양호

�목적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획득이 용이함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 낮음

�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에 민감하고 정권교체기에 정책변동이 심

한편임

보건복지부 �/ 환경부 등과 업역 중복 가능성

시장개방에 따른 정책환경의 불안정

”�J



나 �. �S�W�O�T분석을 통한 기본 전략방향 도출

口 �S�W�O�T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 도출 가능

�<그림 �2�-�4�>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가희�(�0�)

-사회전반의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배경으

로 정책추진의 정치적

여건 양호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

획득이 용이

�보건복지부 �/ 환경부 등

의 식푼안전성�/ 환경보전

업무 관련 역할 확대 가

능성

위 협 �(�T�)

�,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 낮음

-정책이 정치적 영향력

에 민감하고 정권교체기

에 정책변동이 심한 편

임

보건복지부 �/ 환경부 등

과 업역 중복

�시장개방에따른 정책

환경의 불안정

강점 �(�S�)

� 식 량안보의 중요성 불변

�농업구조조정성과의 가시화

-대표적 �1차산업 담당기관으로

서의 자긍심

�환경�식품안전-지역개발�문화

관광 등 업역 개발 가능성 높
。

�I 그

-각종 기금 등 정책수단확보

저
�O행

〉
뽑
캡

협

빨
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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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경

우

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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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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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정

및
갤

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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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
깎
다

약점 �(�h�q
�비전의 부재와 장래 위상에

대한 불안감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불만

�적극적 리더십과 조직의 역

동성 부족

�식품안전�환경�금융 -정보화�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전문성

〈�0�-�W 전략〉

-지속적인 조직정비와 인센티

브 도입으로 조직에 역동성

부여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식 �| �| �인력재배치 및 업무효율화

품안전성 �/ 환경보전 업무 관련 �| �l방안 적극 추잔

역할 분담 재정립 �l �| �계약제 �/ 프로젝트팀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
� 식품안전�환경 �금융�정보화�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전문성

보강

〈�T�-�S 전략〉 �| �| 〈�F�W 전략〉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대한 �| �|�- 외부의 전문인력 확보 방안

적극적인 홍보

�지도 위주 농정에서 서비스

위주 농정으로 전환

‘핵심역량위주로 조직을 재정

비하고 기타 업역은 민간이니 �| �| 및 업무효율 증가

자치단체에 이양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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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인센티브제도 정착

�조직통합과 단결을 위한 총

체적 노력으로 부서간 협조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제도

도입



�O 농식품 산업 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며,농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내수 증진 뿐만아니라 수출의 판로 모색

0미션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 � 문화작 수준을

고양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A�m�e�n�i�t�y 형성

감
농촌개발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아 농업연애게 도시민에 준

하는 의료 � 교육 � 전산화 등의 복지혜택

규 �( �j
농염의 시장 국제적 개땅에 농초 보지 �I�i�I �»�1 프;λl어�r�i�l!•�1

�1�] 1二 I二l ?;1→ ←1 ?;

소비자 지향
경쟁력 제고 대비한 전략

노- 개바 식품안전o존 �E

다 �. 농림부 비전�<그림 �2�-�5�>

놓업쩡챔의 컨략적 변호�t와 놓존의 삶의 질 �1삐섣

�(명쩡력있는 놓업 �, 고풀질놓산물 �, 놓존싫의질 �X예고 �}

�L→←←←←→
�~�~

�O 농업이 전통작으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는 가간 산업임을 재인

식함과 더불어 국내외 시장애서 다른 산업에 대혜 경쟁력았는 산

엽이 되도록 유도

�O 국제적 개땅압력애 대 �H�l 한 협상력 제고와 사전 �- 사후작 대얀마련

�o 농산물에 대한 최종적연 소비자는 정부가 아년 소벼자이므로 소비

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우수한 농산물을 선텍할 수 았는 소바자

지향의 농정추진

농엽의 대규모�|�1�-�W�T�O�, �D�D�A�, �F�T�A�l�l�- 도시민의 역유입 �|�1�, 외식 및 잔통식『식품

화 및 잔엽농 육 �|�| 에 대비한 협상력의 �|�|을 유도하는 삶의 �|�1 품 육성개딸 ”개선

전
�| �| 성 �|�1강화 �!�| 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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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현행 농정추진체계의 구조 및 문제점

�1�. 농림부 조직 현황

가�. 연혁 및 조직 변천

�1�) 연혁

�O �1�9�4�8�. �1�1�. �4 �: 농림부 설립 �(�1 실 � �6국 � �2�4 과 �)

�O �1�9�4�9�. �3�. �3 �: 중앙생사검사소 신설

。 �1�9�4�9�. �6�. �6 �: 부산가축겹역소 신설

�O �1�9�4�9�. �1�0�. �5 �: 본부 농촌지도국을 농경국으로 개편

�O �1�9�5�0�. �3�3�1 �: 농경국 폐지

�O �1�9�5�2�. �4�.�1�2 �: 농지국을 농지관리국으로 개편

�O �1�9�6�1�. �7�2�2 �: 지역사회국 신설

�O �1�9�6�1�. �1�0�. �2 �: 기획관리관 및 수산국 신설�/ 농지관리국을 농지국으로

축정국을 축산국으로 개편

�O �1�9�6�2�. �3�2�9 �: 지역사회국 폐지

�O �1�9�6�2�. �5�.�1�5 �: 부산가축검역소을 국립동물검역소로 개편

�O �1�9�6�2�. �6�2�9 �: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실로 개편하고 농업생산국 신설

�O �1�9�6�3�. �5�2�9 �: 국립농산물검사소 신설

�O �1�9�6�3�.�1�2�. �6 �: 정책차관보를 농정차관보로�y 운영차관보를 식산차관보로

변경하고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편

�O �1�9�6�6�. �6�2�0 �: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신설

�O �1�9�6�6�1�2�2�7 �: 산림국 폐지 �(산림청신설 �)

�O �1�9�6�9�. �4�. �5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개편

�O �1�9�6�9�. �4�. �7 �: 농림공무원교육원 신설 �(←농진청소속 �)

�- �3�6 �-



�O �1�9�6�9�. �9�.�1�2 �: 국립종축장 신설

�O �1�9�7�0�. �4�. �8 �: 국립농업경영연구소 및 농공이용연구소 신설

�O �1�9�7�3�. �1�.�1�6 �: 농정국을 농업개발국과 유통경제국으로 �/ 양정국을 식량국

과 양곡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f 농업생산국을 농산국으

로 �/ 농업개발관을 농특사업국으로 개편

�O �1�9�7�3�. �3�2�8 �: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

�O �1�9�7�3�. �7�. �9 �: 국립잠종장 신설

�O �1�9�7�3�. �7�2�7 �: 농공이용구소를 농진청 소속으로 이관

�O �1�9�7�4�. �1�2�8 �: 농업통계사무소 신설

�O �1�9�7�4�.�1�1�. �6 �: 국립종자공급소 신설

�O �1�9�7�6�1�2�3�1 �: 유통경제국을 농업경제국으로 �/ 농특사업국을 잠사원예국

으로 �/ 농지국을 농지관리국으로 개편하고�/ 농지개발국을 신설

�O �1�9�7�8�. �4�.�1�2 �: 잠사원예국을 농특사업국으로 개편하고 �/ 국립식물검역소

신설�/ 국립농업경영연구소 폐지

�O �1�9�8�1�.�1�1�. �2 �: 농업경제국과 농업개발국을 농업정책국으로 �y 농지관리
�/

국

과 농지개발국을 농지국으로 �/ 식량국과 양곡관리국을 양정국

으로 통합 �/ 농특사업국을 특작국으로 개편

�O �1�9�8�6�. �5�3�1 �: 농지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 특작국을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

�O �1�9�8�6�. �1�2�3�1 �: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개칭

�O �1�9�9�0�. �3�3�0 �: 농업정책국을 농업구조정책국으로 �/ 국립생사검사소와 국

립잠종장을국립잠사소로 통합

�O �1�9�9�1�. �2�. �1 �: 국립잠사소 폐지 �(농촌진흥청 이관�)

�O �1�9�9�4�. �1�2�2�3 �: 농업구조정책국 � 농산국 � 양정국을 통합하여 농업정책실

신설 �/ 농산물유통국을 유통정책국과 원예특작국으로 분리�/

농업협력통상관을 국제농업국으로 개편�/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와 국립종축원�/ 국립종자공급소를 농진청으로 이관

�- �3�7



중앙생사 �F!•�4 부산가축

검사소 검역소

�O �1�9�9�6�. �8�. �8 �: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농어촌개발국을 농촌개발국으

로 농수산통계사무소를 농업통계사무소로 명칭변경

�O �1�9�9�8�. �2�2�8�: 농업정책실 �(�+ 농정 � 식량 � 농산심의관�)을 농업정책국과 식

량정책국으로 개편하고 �/ 원예특작국을 농산원예국으로 명칭변

경�/ 수의과학검역원 �(농진청소속 �)을 농림부 이관

�O �1�9�9�8�. �7�. �1 �: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

�O �1�9�9�8�. �8�. �1 �: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

로통합

�O �1�9�9�8�.�1�2�3�1 �: 농업공무원 교육원 폐지

�O �1�9�9�9�. �5�2�4 �: 식량정책국과 농산원예국을 통합하여 식량생산국으로개

편�y 유통정책국을 농산물유통국으로 �/ 국립농산물검사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변경

�O �2�0�0�0�1�2�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를 책임운영기관화

�2�) 가구 변천

口 제�1 � �2공화국 �(�4�8 �~�1�0�)

장 관

차 관

�O �1�9�5�2�. �4�. �1�2 개편

�%�m



口 제 �3 � �4공화국 �(�f�6�1 �~ �?�9�)

�O �1�9�6�1�. �7�. �2�2 개편

�L 같�-�-�

�O �1�9�6�6�. �1�2�. �2�7 개편

�- 산림청 신설에 따른 산림국 폐지

�O �1�9�7�4�. �1�1�. �6 개편

�- 국립종자공급소 설치

�{ 장 관

닥「」관

→ �3�9



口 제 �5공화국때 �O�~�I�8�7�)

�O �1�9�8�1�.�1�1�. �2 개편

차관보 �( 제 �1�, 제 �2�)

�O �1�9�8�6�. �5�. �3�1 개편

�- 본부 농지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 특작국을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

차관보 �( 제 �1�, 제 �2�)

口 제 �6공화국 �(�I�8�8�~�9�2�)

�O �1�9�9�0�. �3�. �2�0 개편

�-�T�-

차관보 �( 제 �1�, 제 �2�)

끊편휩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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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민의 정부 �(�I�9�8�~�1�2�)

�O �1�9�9�8�. �2�. �2�8 개편

장 관

차관보

�O �1�9�9�9�. �5�2�4 개편

차관보

국립험떨품짧리원 �H 국립수으꽤검역원 �H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지괜�1소

�4�1



구 분 �1�9�6�6 �1�9�7�0 �1�9�7�5 �1�9�8�0 �1�9�8�6 �1�9�8�9 �1�9�9�0 �1�9�9�1 �1�9�9�2

계 �L�7�9�9 �2�/�2�0�4 �3�5�5�7 �4�/�3�5�4 �5�/�2�0�4 �5�/�2�2�6 �5�2�5�1 �5�/�3�3�6 �5�3�3�7

·D�3�- 님 �3�6�4 �4�3�4 �4�8�6 �6�1�2 �6�3�6 �6�3�6 �6�6�1 �6�7�1 �6�7�2�L -「

소속기관 �1�/�4�3�5 �L�7�7�0 �3�/�0�7�1 �3�/�7�4�2 �4�/�5�6�8 �4�/�5�9�0 �4�/�5�9�0 �4�/�6�6�5 �4�/�6�6�5

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5�/�3�7�4 �4�/�7�4�3 �4�/�7�4�3 �4�/�6�7�9 �3�/�9�1�1 �3�/�8�5�6 �3�/�5�6�1 �3�/�7�7�3 �3�/�6�6�9 �3�/�6�8�9

효ε 님 �6�7�2 �6�4�0 �6�4�0 �6�3�3 �5�4�3 �5�4�2 �5�0�5 �5�0�5 �5�0�5 �5�0�5�L -「

소속기관 �4�/�7�0�2 �4�/�1�0�3 �4�/�1�0�3 �4�/�0�4�6 �3�/�3�6�8 �3�/�3�1�4 �3�/�0�5�6 �3�/�2�6�8 �3�/�1�6�4 �3�/�1�8�4

�2�) 정원 변천

口 농림부 정원은 �9�0 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3 년 �5�3�7�4 명을 기

록하였으나 �/ 문민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혁과정에서 �6�0�0 여명 감소하였고 �J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조직개혁 과정에서 �7�0�0 명 이상 축소되어 현재

�3�/�6�8�9 병을 유지하고 있으며 �/ 이는 �9�3 년에 비해 약 �3�0�9�6 감축된 것임 �.

�<표 �3�-�1�> 농림부 및 소속기관 정원변천

�4�2



나 �. 현황

정원�1�) 가구 및

가�) 가구

조직은 본부가 �1차관보 �/ �1 실 �(기획관리실 �)�/ �6국 �(농업정책국 �/농림부현재디

국제농업국 �/ 식량생산국 �y 농산물유통국 �/ 축산국�/ 농촌개발국 �)�/ �4관 �(공보관�/

。 �1 。
�/�g

、 �-�-구성되어

�o�1 �j�2�-
λλ �n �

비상계획관�)�y �2�5 과�/ �8담당관으로

소속기관과 외청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두고

농업통계정보관 �/감사관�/

며 �/ �4개

�<그림 �3�-�1�> 농림부 기구도

�| 농촌진흥청 �|

�| 산 림 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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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 정엮 1급 급이/- 그닙끼J �3�-�4®	 낌얘 �4�,�5®	 ®	�R�) 6급 7급 8급 9급 7챔 딴F직 뼈깨
총계 �2 �2 �1�0 �5 �1�4 �7�0 �5�3 �3�1�2 �8�6�3 �9�1�9 �7�1�8 �7�4 �5�1�0 �1�3�5 �2

² �1�-
�t�j

�2 �2 �9 �1 �1�0 πι �4�3 �1�2�7 �1�7�7 �3�9 �2 �6�8」 -「

소속기관 �1 �4 �4 �4�5 �1�0 �1�8�5 �%0�0��6�% �7�1�8 �7�2 �4�4�2 �1�3�5 �2

기획관리설

농업정보비상
통계관 계획관

기획예산 조직인사 행정법무 투자심사 여성정책 통계기획 정보화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Ü�L�E�1�-¬à�1�-�n
。 �l�4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직제

소속기관

�l�E�}�i 정무젝 �1급 �| �2급 �l�3 급 �1�4급 �|�5 급
�1

�3 �) �2

�<표 �3�-�2�> 농림부

관

땀
「

�3
차관-보과국 �(뷔λ�1

�E 즈

�3차

�1�1�2

�2차

�2�9

�1차

�4

�1�7

�2급

�1�2�5�6�1

�1�/�4�2�0 명�Z�O�5�2 명 �/ 산림청

나 �) 정원

본부 �5�0�5 명 �/ 소속기관 �3�/�1�8�4 명 �/ 농촌진흥청

정원�<표 �3�-�3�> 농림부

가능�q�l
�;�x조직�2�) 설 �국별

기능다�1�; 〈조직기획관리실�3�-�2�>�<그림

� 농업정보통 � 행정정보
제관실 업 화

무계획 및 � 농업정보

예산편성 화 기획

�농럼업 통 �정보화기

계 발간 반조성

�통계분석 �유통정보

화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단체 협조

.농업인복지

�4�4

�조직 및 �규제개혁 �농어촌특별

정원관리 � 입법계획 세관리특별
� 임용 승 수립 � 조 회계 및 농

진�호봉 정 어촌구조개

등 인사 � 국무회의 선특별회계

관리 관련업무 세입관리
� 교육훈련 � 소송 및 � 투융자사업
� 직무평가 행정심판 평가

처리 � 농림사업

심사분석

�:ζ〔δ�l�r�1-「�i�L�H�T

계획수립

‘조정

�예산편성

-국회관련

업무
�기금운용

총괄



기능�n�1�;�x�;�<그림 �3�-�3�> 농업정책국 조직

농업정책국

� 협동조합육성

�농업금융제도
�l 농가부담경감
� 세제�공제제도

�농업법인 육성
�l 후계농업인 육성
�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경영개선

바
�E

지
μ

채
「

개
증

파

대

채
「
요
。
칸

처
μ

정
이

규

보

카
식
카
식

노
。
키
시

노
。
노
。
여
。
노
。

�l 농업정책개발
� 남북농업 총괄
�농가소득정책

.농작물재해보험

�I
�w�T�0 대책반

.세계무역기구
련 사항

기능�n�1
�;�x�;

무역진흥과

�수출기획
�수입관리
�관세제도
.국제투자

�<그림 �3�-�4�> 국제농업국 조직

통상협력과

�각 지역별 협력

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 협약

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과

�통상업무기획

.경제협력개발

기구 관련 사

항

품종보호섬판
워 원 회

기능디�1�;�x�;�<그림 �3�-�5�> 식량생산국 조직

�논농업직불제
�l 친환경농업육성

.농림기술개발
�식 물 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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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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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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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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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4�5

�식 량 생 산

�농업재해대책

.생명산업육성

�종자산업육성

립
매

용
여
。

수�1
수�,
。
”�}�(
“�1

책
곡

염

치

정
하

��~

설

랴
。
�
트
「
℃

식
추

양

�m



기능�<그림 �3�-�6�> 농산물유통국 및

과수화훼과

�과수수급관리
� 과수 유통�수
출입 관리
�화훼수급

생산�수출

원

�잠업관련사항

및지

채소특작과

�채소수급관리�. 채소기술개발
�인삼특작육성�. 채 소특작관련
국제업무

�-�-È�
획

�l
노
。

공

괴

-
안
계

찌

형

공

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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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

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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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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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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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물
서
。

품

-
씬축
리
라
전
물
산
육

식

-
특농
관

지

유

산

농

장

시장과
� 도매 시장 계

획 및 정비
�종합유통센

터 건설
�농산물직거

래 관련사항

.농산물전자

상거 래 관련

유통정책과

�유통구조개선

계획수립

�가격안정대책

수립
-농안기금운영

�물류표준화계

획수립

기능
�q�1
�; ζ�<그림 �3�-�7�> 축산국 조직

가축방역과

�가축방역

�동�축산물검역
� 수의사� 동물약품

�L

。
τ

벡
〈�T

선

냄

ι
π-
기격개
로
。
생

말

-
고가
도
유

위

二
지

물

지

물

물

-
팎-
쐐
협뽑원용
협

축산경영과

�한우생산기반�닭
고기수급

� 낙농�우유수급

.사료수급품질
�초지�조시-료

축산정책과

�축산정책수립
�가축개량
� 마사회 지도
�축산발전기금운영

.축산환경

�축산분야대외협력

기능口 �1
�;�x�;�<그림 �3�-�8�> 농촌개발국 조직

시설관리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용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 수리시설 안전관리 �/

개�보수시-업 제획
� 배수개선사업�. 수해복구 �(수러시설�

농경지 �)

�맡기반정비 및 기

�7�l�l 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용수과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가뭄대책 계획수

립�추진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의 기술 지원 및

종합조정
� 대단위 농업종합개
발 계획수립�추진

� 서남해안 간척개발
사업 계획수립 추진

농촌진흥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계획수립�추

진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제획수립�추

진

�경지정리시업

수립�추진

�그런투어리즘�/ 농공

단지 �/ 관광농원 제

획수립�추진

�- �4�6 ←

계획

개발정책과

�농촌개발사업 중�장

기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총괄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농업기반공사 지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의 국제기술협력

총괄



�2�. 농림부 본청 조직 몇 가능의 문제점

가 �. 전체적언 문제점

口 현행 농림부 조직은 과거 품목 중심의 식량증산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

의 조직과 기능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왔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식품안전�r 환경 등

소비자 지향적 문제에 과거에 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수

출농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口 본부 정원 �5�0�5 명 중 농업생산이 아닌 농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

을 담당하는 인력은 농산물유통국의 �2개과 �2�8 명과 축산국의 �1개과 �1�4 명

등 �4�2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직과 기능이 전통적인 농업생산 관련 정책

에 편중되어 있음 �.

口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예특작국을 농산물유통국 내의 �2개과로 흡수시킴

으로 인해 수출농업의 주력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소�/ 과수 �/ 화훼 �/

특작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육성 지원 정책 수행에 차질 �. 원예특작의 육

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망품목을 선택하여 생산 �/ 수확

후관리 �/ 유통 �/ 수출 등을 일괄된 시스댐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

口 농촌개발국의 기능이 �h�a�r�d�w�a�r�e 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편중되어 있

고 �/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위해 필요한 농지정책과 분리되어 효과적인 정

책수립에 한계가 있음�. 농촌개발의 방향을 농지개발과 보존�/ 환경과

�g�r�e�e�n �t�o�u�r�i�s�m�/ 농민복지 �/ 농업인 육성 �/ 재해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서비

�4�7



〈 개념으로 전환하여 농촌환경과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촌개발 기능을 종합

화�/ 활성화해야함 �.

口 근래 순수한 농업생산은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지만 농축산물 가공산업을 비롯한 전후방 연관산업과 농업서버스업

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농림부에는 이러한 농업관

련산업을 육성�/ 관리하며 이를 농업 전체의 성장과 농민의 이익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정책 기능이 미약함 �. 농업관련산업을 담당하는 기능 자체가

부족하며 그나마 각 부서 �(국 �)로 분산되어 체계적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

임�. 농업관련산업육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법

적�제도적장치와 타부처와의 관계를 적극적�능동적으로정비해야 함�.

나 �. 부서별 �(질�국별 �) 문제점

�1�) 가획관리설

口 기획예산부분

。장기계획과 중�단기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일관성있는

농업정책의 추진에 한계

�O 예산 및 기금 업무와 투자심사업무가 �2원화된 조직으로 되어 있읍�.

�O 기획예산처에 기금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

口 농업정보통계부분

�O 통계청으로 주요 농업통계업무 이관된 이후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

엽통계자료의 정책적 활용에 애로�.

�- 통계청과 농림부간의 정책통계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협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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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결과의 사후적 활용 성격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중

간자료의 수시활용과 조사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정책에 즉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부처간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농

업통계의 적절한 활용이 곤란

�O 통계청 이관 이후 농업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문제 발생

�- 농업 및 농업통계조사를 일반조사공무원이 담당하면서 농업 및 농

정시책의 이해부족에 따른 정도높은 양질의 통계생산이 곤란 �.

�2�) 농업정책국

口 과거에는 품목중심의 가격지지를 주요 농정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생산

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등 �h�a�r�d�w�a�r�e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W�T�O�o�l 후 가

격 및 수급조절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 등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위험관리 �(�s�a�f�e�g�u�a�r�d�) 등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정

�p�a�r�a�d�i�g�m 변화에 맞춰 조직체계 개편 필요

口 농림부내 핵심정책부서라 할 수 있으나 기능이 농업생산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농림부의 장기적 핵심기능 확충에 한계

口 협의의 농업정책은
�/

농업정책과
�/

에서만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口 현행 조직은 기능별 조직이 아니라 농업의 핵심구성요소별로 �(땅 �/ 인력 �y

자본 �) 편재된 조직임 �(농지과 �/ 농촌인력과 �/ 협동조합과 �)�. 농업 핵심구성요

소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변화가 올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

口 협동조합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협동조합과의 기능조정 및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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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농업종합자금제도�/ 직접지불제 �/ 농작물재해보험 �y 남북농업협력 등 새로

운 기능 및 업무수요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조정 필요

口 농업인육성 �y 재해보험 �/ 농민복지 등은 농촌복지정책 차원에서 기능조정

및 재배치 필요

口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질적인 업무임

口 협동조합과에 속한 계의 업무는 협동조합육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농

가소득과 관련된 업무임 �.

口 농지과의 영농규모화는 다른 업무와 이질적임 �.

�3�) 축산국

口 중앙방역조직과 방역실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계가 부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

�O 구제역과 같은 고위험도 � 고속확산 전염병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방역체

제하에서 강력 �/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방역�방제활동이필요하나 수

의과학검역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계 및 통제권한이 없

어 업무추진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방역업무상 문제점이 노출되고있어 전

문인력으로 보강 필요

口 축산물의 안전성 � 위생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섬제고 및 국제적인

환경 � 위생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한 관련 업무기능 강화 필요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사육방식으로는 경쟁력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정책 강화를 통해 새로운 축산모델 개

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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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생산국

口 주요업무는 쌀 관련 업무�/ 최근 친환경농업 �/ 생명산업육성 업무가 추가

되었으나 그 중요성 증대에 맞춰 친환경농업 �/ 생명산업육성 기능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口 교역량 증대와 신종병충해의 등장으로 겸역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으므로 검역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기능 및 인력 강화 필요 있음 �.

口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이나 식품

개발원을 통해 쌀 활용 식품개발연구 수행 �. 따라서 농촌진흥청이나 식품

개발원의 쌀 가공 연구를 촉진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

보완 필요

口 농자재 관련 기능은 정부의 개입범위가 축소되어 많은 부분이 민간으

로 이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이양이 확대될 전망

쌀생산관리를 정부가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식량안보�(선진국의 쌀 무기화에 대응 �)

급격한 가격하락 통제와 농민소득보전 차원

간척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등�) 쌀증산보다는 우량농지확보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

口 정부양곡관리업무가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중복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양곡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정부

양곡관리 일원화 필요

�0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전산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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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유통국

口 현재 기능별 조직 �(유통정책과�/ 시장과 �y 식품산업과 �)과 품목별 조직 �(채소

특작과 �/ 과수화훼과�) 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편하는 방안 모색 필요

口 수출농업의 주력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소 �/ 과수 �/ 화훼 �y 특작 분야

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이 �2개과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행에

차질 �. �2 개과로는 수많은 품목을 관리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읍�. 원예특작

의 육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망품목을 선택하여 생산�/

수확후관리 �/ 유통 �/ 수출 등을 일괄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채소 �/ 과수 �/ 화훼 등 원예산업은 쌀 보다 시장개방

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조속히 경쟁력 제고 필요

口 식품산업 육성 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 식품공

전 등 법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식품산업 육성

의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

口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림부 유통국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자체 �/

농협중앙회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 �: 유통국은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유

통공사�/ 지자체 �/ 농협중앙회가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도록 제도적 틀

을 정비해야함�.

口 농산물 소비처 �(대형 할인매장 �/ 대형음식점 �y 음식점 체인 등�) 육성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직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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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개발국

口 농촌기반정비 사업 중심의 전통적 기능의 비중 과다

�0 수리시설의 조성 �/ 관리와 농지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

비사업에 치우쳐 있고�/ 농촌의 생활공간개발 업무영역과 기능들은 상

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음 �.

。농업기반 뿐 아니라 교육�/ 문화 �/ 사회복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이 필요하나 업무 및 조직이나 예산구조 등이 이를 반

영되지 못하고 있음�.

口 농촌개발과 관련된 기능의 각 부처 산재와 연계 미흡

�O 농촌개발기능이 개별적인 법령체계에 따라 농림부�/ 행정자치부 �/ 환경부 �/

산림청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 농림부 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여러 국이 관련되어 있음�.

。부처간 정책기획 및 집행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에 애로

�O 농촌개발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획체계 미흡

口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연계의 취약성

�O 지방에서 집행되는 농림부의 많은 업무들은 시�도의농정국과 시�군의

농정과 �(혹은 농업기술센터 �) 와 연계되기 때문에 연계조직 처�1 계상으로 혼

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촌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지자체의 실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들도 일반

화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지방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 �.

口 전략기획 보다는 단위사업의 집행관리 기능의 비중 과다

�O 농촌개발국의 업무영역에서 전략적인 기획기능 보다는 소극적인 정책

의 집행관리에 많은 비중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 많은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용역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어 용역관리업무

의 성격이 강하며 전문성이나 담당인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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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주도하기보다는 행정관리 혹은 지원 정도에 그침 �.

�0 광역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서 관련 재원들을 확

보하고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조정기

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따른 재원배분 경향

이 지배적이며 특별한 재원배분 및 조정전략을 구상하지는 않음 �.

끼 국제농업국

口 대외교섭 관련업무 증가로 업무효과 저하

�- �W�T�O농업협상관련 업무 및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양자 현안 증가

�- 한 � 칠레 �F�T�A 협상 등 새로운 대외교섭업무의 지속적 증가

口 농업통상 관련 대내업무 급증에 효율적 대처 곤란

�- 통상문제에 대한 농업인 �/ 소비자 �r 언론 �y 국회 �/ �N�G�O 등의 관심과 우려

증가

�- 정부 입장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획득을 위한 능동적 대응 필요

口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내정책 입안단

계에서부터 협상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

口 �W�T�O 업무폭주로 �W�T�O전담과 신설 필요

�- �W�T�O업무 이외에도 �O�E�C�D�/ �F�A�O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증가하는 �W�T�O업

무에 전념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W�T�O협상만 전담하는 과를 별도로 신설

하여 협상담당과 국내대책담당을 구분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하고 국내

대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

�- 농업협상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농업이외 협상 �/ 양허표 작성 �/ 기

획 � 홍보 등으로 업무를 세분하고 전문화 필요

口 �F�T�A 와 중국을 전담하는 인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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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노흐샤디 쿄지 �n�1�; ζ
。 τ�R「 �L�r 딛�r τ�5「 �E �L�l 。 大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q�1
�? 〈�-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부양곡안전관리。농산물검사 및

�- 하-추곡수매검사 및 수입농산물검사

안전보관관리�n�1
�;�x�;품위점검-정부양곡의

。농업정보통계조사

�- 경지면적조사 �/ 작물재배의향-재배면적생산량조사

�- 가축통계 -축산물생산비조사�/ 영농실태 -농업경영체실태조사

�5�5



�1�9�9�8 �2�0�0�0 �2�0�0�1

모「효돕사거디 모「프bη 19품목 모「호}디껑

검사물량 �1�,�8�9�0ÌœÑ¤ �1�8�2�2 �2�6�3�2

�2�) 문제점

口 신규업무 증대에 대한 대처 역량 부족

�- 양곡관리기능은 점차 축소되나 농축산물품질인증 �/ 농산물표준규격화�y 농

축산물 원산지관리 �r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업무가 증가

�<표 �3�-�4�> 농산물품질관리 관련 검사업무 증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안전성 및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성조사업무의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수요

가증가

� 환경농산물관리 �/ 사료검정 �/ 지리적표시제 관리 �(�1�9�9�9 년부터 �)

�. �G�M�O 표시조사관리 �(�2�0�0�0 년부터 �)

�- 수입농산물의 형태 및 품목이 다변화�다양화되고 있고 �2�0�0�4 년이후 �W�T�O농

산물 차기협상시 관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수입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

�- 특히 사료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이 절실하며 �y 우리 농산물

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G�M�O표시제는 유전공

학의 발달로 �G�M�O농산물의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사관리 인력의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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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저하口 조직통폐합으로 조직운영의

현장

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조직 및 인력은 대폭 축소된 반면 출장소의 관할
�/

구역이 대폭 확대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농가등농경지 �/업무가대부분의농산물검사�품질인증-통계조사등

지역�n�1
�;�x�:기관 단체지방의지역의 경우。 �L�O

�1�E τ�r있지�- 출장소가 설치되어

�E�E 즈二�-�4�- �L一부활에 대한 건의이유로 계속 출장소�t�= 。
τ�5�- 돋�i�r불편주민이 민원처리

。 �1 느二 λ �1 �; 져 。 �1
λλ �L�- �E 。 �n민원이 제기되고

대폭 확대통폐합으로 관할구역�- 과도한 조직

� �4개시 -군 관할 �: �2 개소

� �3개시 -군 관할 �: �8 개소

� �2개시�군 관할 �: �4�1 개소

� �1개시 �군관할 �: �2�9 개소

문제조정업무영역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口

출하후 유통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단계까지는 농림부 소관이며현재

단계 안전성 관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소관임 �.

않으면서 볍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현 체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능만 유지�;�x�4
�-�1

농림부로차원에서관리한다는일괄뇨二샤무으
。 �1」 �E�E소매유통까지�- 생산에서

신속히 생산현지와 연문제점을농산물의유통단계특히피 �O
�E�4�L �일원화

위해서는이를필요가 있는데구축할시스템을통제하는추적결하여

�7�4
�/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기관으로 검사 및생산단계를 관리하는

바람직이

주요 농산물의 집산조사는안전성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원의현재의口

있어 집산단지 외의

못하고 있는 실정

시행되고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와 통제가 미치지

�5�7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로중심으로단지를



�- 집산단지의 경우도 표본추출에 의해 검사를 받는 물량의 비율이 �5�% 를

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안전성관리에 한계

口 신규 기능에 대응할만한 조직체계 및 인력 부족

�- 식품검사 기능의 변화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

�- 미곡 위주에서 채소�과수 위주로 검사품목이 변화하여 전문인력 확보

시급

�- 기존에는 원예과 �I 농화학과 출신 직원을 한국화학연구소 등에 위탁 교

육하여 전문인력으로 활용해 왔으나 신규인력 충원이 없어 농업생산기

술변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

口 농업통계기능의 문제점

�- 구조조정에 따라 농산물검사소와 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와 지방사무소 관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통합후 실익은 미미

하면서 불편과 인력부족현상만 초래

�- 농업통계는 기준시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시점에 전 직원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 �/ 검사인력과 통계인력을 통합하여 중복업무를 수

행하기 곤란함 �. 신속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통계인력의 별도 운

영 필요

�- 각 출장소별로 안전성 조사인력인 �1�-�2 명에 불과하여 �y 통계인력과 통합

해도 안전성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 통계업무는 조사의 신뢰성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

관이 곤란함

口 양곡관리는 지자체와 이원화되어 혼선과 관리소홀 현상을 빚고 있으므

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필요

�- �5�8 �-



관| j기 축산투꿋f전피 망역과

파비”이이。「ll」1l「1L

5지원(12출장소)
획 검역검사과 역학조사과 서l 균 과

서울지원(4)

리| |조 축산닭f격과 정밀진단과 바이라스과
부산지원(4)

�x�J0�

과j |과 엘반독성과 해외전염벙과
�Z �E�i �x�1 °å�1「L-」T「�R 。 」r 「인천지원(1)

I三 ζ二5;Lλ←l끼L1
�1 �~�1 。 �-�-�, �t 군산지 ÆÐ�(�3�)

등플약품과 제주지원

구분 。1 �I�j

비 교�n -「
방역엽무 동물질병(인수공동전염병포함)의뱅역 국립보건원(1급, �l�6�5º…�)

검역엽무 수출입동 � 축산물의 검역 국립검 역소(2급, �2�3�5º…�)
λ、1 관리 축산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식품의9뿜안전청(치관까B명)←1

약품관리 동물용의약품 검정 및 품질관리 �/�/

연구개발 가축빙역 � 축산물검사의 첨단기술개발연구�보급
국립보건원(1급)

식품의약품안전정(차관)

나 �. 국렵수의과학검역원

�1�) 현 황

口 조 직 �<그림 �3�-�1�O�>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口 정 원 �: �4�8�0 명 �(본원 �2�3�8 명 �/ 지원�출장소 �2�4�2 명 �)

口 기 능 �<표 �3�-�5�>

�2�) 문제점

업무과다로 인한 이직률 증대

�- 빈번한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피로누적 및 사기저하로 이직률 증가

�- 농림부내에서는 인력감축 시기에도 매년 �1�0 여명씩 겸역원에 대한 인력

�- �5�9



증원을 인정하였지만 대증적인 인력증원으로서는 최근의 업무급증 현상

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 연구직 이직은 다른 조직 �(특히 국책연구원 �) 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검역

원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

서 많은 조직에서 발견되는 공통현상 �.

口 책임운영기관 유지 문제

�- 현재와 같이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임명�(계약 �)되면 업무상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음 �. 다만�/ 정치적으로 비전문가가 기관장이 되면 겸역업무에 애

로요인 발생 가능 → 일종의 국경관리업무를 “관리상위험
�/�/

요소가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익사업 �(겸역비 유료화 �)�/ 대민서비스 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겸�(방 �)

역 업무에 지장 초래 가능성도 있읍 �.

口 국내방역체제개편에 대한 문제

�- 민간위탁 확대 구상 �: 지자체와 업무협조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의사를 활용한 민간위탁 확대가 대안으로 부각됨 �(하지만 수의사의 도

덕적 해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선진국은 중앙집중체제로 운영함 �. 수평적 협력이 힘들기 때문 �. 현재는

검역과 관련된 국경관리 업무가 매우 허술한 편임 �. 사전예방 기능이 중

요하지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편임�.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

생하면 다른 기능들은 거의 중단되고 모두 구제역에 집중해야할 형편임 �.

디 검역기능의 문제

�-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및 수출입 국경관리체계가 겁역이 중심이 아닌 세

관업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외래 질병 유입가능성 증대에 대처하

는데 한계

�6�0 �-



�- 검역선진국에 비해 인력 및 장비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국내 방역 기능의 제고에 앞서 겸역기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口 연구소 기능의 침체

�- 교역증가로 검역관련 사전대응 과제가 부각되지만 연구개발 인력이 절

대 부족함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독립적인
�/�/ 연구소”가 없음 �. 최소

한 외국의 최근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기능만이라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마저도 담당할 인력이 부족 �.

�-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의과학연구소와 동물검역원이 통합되었는데 �/ 구제

역과 같은 비상업무가 발생하면 연구직도 방역에 전부 투입하기 때문에

연구의 고유 영역 확보가 안되어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분석은 거

의 불가능한 실정임 �.

기능의 편중

�- 기능이 수출입 검역과 국내 방역에 치중되어 있어 축산물 및 축산가공

품 안전관리 부분이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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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립식물검역소

�1�) 현 황

口 조 직 �<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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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의겸역

제도운영다�1�;�z�;�0 수출입식물의 겸역에 관한 법령

관련 국제협상

�O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및 방제업체 관리

�O 격리재배식물의 검역업무 관리

�O λ�1 품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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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입금지품에 대한

겸역정보의�0 해외식물



�O 병 � 해충 � 잡초의 분류동정 빛 위험도평가

�O 규제 병 � 해충의 지정

。외래 병 �해충�잡초의 예찰�조사�방제

�O 해외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연구

�0 병 � 해충 � 잡초의 첨단검색기법 개발

�O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및 명예감시원 관리와 포상금 지급

�2�) 문제점

口 책임운영기관 유지 문제

�- 책임운영기관 지정 �(성과주의 예산 시범사업 동시 지정 �) 이후 실익 없이

문서작성 부담 �(성과계획서 �y 성과보고서 �/ 평가자료 등�)만 증대되었음 �.

�- 수익사업이 없는 가운데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일반회계 전입

에서 애로 요인 발생

�- 인사에 대한 재량권 �(소장이 인사권 행사 �)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효성은

약함 �.

�- 단기적으로 업무량은 늘었으나 지속가능성에서는 의문 �. 업무기능 수행

이 제도화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긴장감

영향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임 �.

�- 검역업무는 국경관리 업무에 해당되는데 이

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 일반행정체제로 운

口 교역량 증가로 인한 검역인력의 부족

�- 국제겸역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등 잠재적인

업무증가 요인 많읍 �.

�- 업무량이 증대되면서 예산과 장비 증가로 인력증가 요인을 대체하는데

는 한계가 있음 �.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잉
ω



현재 장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장비와 인력이 페키지로 묶어져서 증가

되어야 함�.

이는 업무특성 때문임 �.

� 사람이 개별적으로 현장방문하여 검사해야 함 �.

� �s�a�m�p�1�i�n�g 규정에 정한대로 표본조사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 �.

�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시간이 일정함 �.

검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절차를 더 이상 간소화하기 힘들고 업무가 매년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대폭 인력 증원 절실 �.

식물검역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별도 신규채용이 불가피함 �. 자연감소

분에 따른 신규충원을 겁역분야에 확대해야할 것임�.

�6�4 �-



라 �. 국렵종자관리소

�1�) 현 황

口 조 직�<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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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정 원 �: �1�6�5 명 �(본소 �6�0 명 �/ 지소 �I�O�5 명 �)

�1�-�-
。口기

二쿄二그
。 님�O우량종자의

�0 종자생산 �(보급종 �)

민간단체 지원�n�1�; 지

。종자보존

�0 종자생산�보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2�) 문제점

이양 문제

�- 현행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 �: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 �6�5

종자 생산 � 보급업무 지방자치단체



�i�E �E�L 완원종
。,:ζT1τ5- 보그조τr 「 �f�j 。

벼, 보리, 콩 농업기술윈 농업기술원
국립종자관리소

(시�도)
�S�L�A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i청님E
「 기一가→ 낀r �j�i�-�-0

봄감자 감자원종장 감자원종장 시�도
감자

가을감자 원예연구소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종자관리소

맥주보리,밀 농업기술원 농엽기술원 농협중앙회

�<표 �3�-�6�> 종자 관리단계 및 관리기관

�- 현행체계는 원원종과 원종의 경우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양성을

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국립종자관리소가 관할 �.

口 종자 생산 � 보급업무의 지방이양 경과

�- 경기 �/ 강원 �/ 충북은 지방이양에 찬성하여 �1�9�9�9 년 기획예산위원회는 지

방이양을 결정 �.

�- 주요 작물인 벼�/ 보리는 현행대로 국가가 관리

�(예외 �: 경기도 시험운영 중 �)

�- 기타 자치단체는 종자 업무 이양 거부 �.

口 예산 지원 문제

�- 경기도는 기본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전액지원을 요구 �(�2�0�0�1�. �4�)

�- 종자 생산�보급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라는 근거 제시

�- 경기도는 서울�/ 인천 �/ 강원에 종자공급 않는 조건으로 기능이양에 동의

�(�2�0�0�1�5�)

�- 기타 거부 지자체는 주요사업비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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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기능이양의 불균등

�- 지방자치단체별 종자를 생산�보급할경우 종자의 수급조절이 곤란 �.

�- 지방비로 생산된 종자를 타 시도에 공급할 경우 지방의회의 반발

�- 개별적으로 종자 개량�/ 보급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 발생

口 중앙정부 기금결손 등 중앙정부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

공급잔량 과다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

口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간 과부족 과다 생산 가능성이

�- 지자체간 경쟁력 차이로 공급가격 차이 발생

�- 종자생산기관이 없는 기존 지자체는 종자생산기관부터 신설해야 하는

。�1 �J�2�-
�/λλ �n �

어려움 직면

�6�7 ←



�W�. 외국 농정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1�. 각국 농정정책 및 기구

가 �. �E�U의 농업정책 및 농정기구

�1�) �E�I�J 의 농업개혁

口 �E�U는
‘ �5�7�. �3 월 로마조약에 의거 �1�5�7�R 회원국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m�1�t�u�r�a�l �P�o�1�i�c�y�)을 실행하고 있읍 �.

口 기본운영원칙 �: �E�U 농정은 단일시장 �(�S�i�n�g�1�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

�(�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 �(�C�o�m�m�o�n �F�i�n�a�n�c�i�a�1

�R�e�s�p�o�n�s�i�b�i�1�i�t�y�)

口 �C�A�P 의 목표 �: 농업생산성 향상 �/ 농민의 소득향상 �y 안정적인 농산물 공

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

口 �C�A�P 개혁의 역사

�O�1 차개혁 �(�1�9�8�8�)�: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

。 �2차 개혁 �(�1�9�9�2�) 때는 �U�R협상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O 제 �3차 개혁 �(�2�0�0�0�)�:

�- �1�9�9�2 년 이후 지속되어온 농산물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 가

격지지 축소 �(경종작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 �7월부터 �2년간 �1�5�% 감

축 �; 쇠고기의 경우에도 ‘

�2�0�0�0�~�2�0�0�2
’

기간동안 지지가격은 �2�0�9�6 삭감 �)

�- 환경목적의 직접지불제 강화 �(의무휴경제도 �(�E�n�v�i�r�o�n�m�e�n�t�a�1 �S�e�t�-�a�s�i�d�e�) 를

도입하여 경지의 �1�0�% 를 의무휴경하는 농가에게 소득직불제 실시 �; 조방

�(�e�x�t�e�n�s�i�v�e�) 축산 장려금 지급�)

�6�8 �-



�- 농촌개발정책 확대 �( 예 �: 고령농업인 �(�5�5�~�5�7 세 �) 조기은퇴 자금 지원�r 농림

업 종사자 직업훈련 지원 �/ 조건불리지역 보상지원 등 �2�0�0�0�~�2�0�0�6 년까지

매년 약 �4�3 억 유로 별도 예산 배정 �)

�- 동물복지 �(�A�n�i�m�a�l �w�e�1�f�a�r�e�) 및 식품안전 �(�F�o�o�d �S�a�f�e�t�y�) 의 확보 �(식품안전

과 관련한 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1�e�) 을 설정 �/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 준수 농가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감축보조대상에

서 제외 �)

�O �C�A�P 수정 개혁안의 필요성

�- �E�U 지역의 �B�S�E�(�1�0 년 �) 및 구제역 �(
‘

�0�1 년 �) 파동과 �E�U확대 가입협상에

따른 농업예산 문제 등으로
‘

�0�1 년부터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

�- �D�D�A 출범 �/ 중동구권 국가의 �E�u 가입협상 진전으로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와 재정지출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간 상반된 의견 노정 �(독

일�/ 영국 �y 네덜란드 대 프랑스�y 이태리 �)

�- 현행 �C�A�P 이 농산물 안전문제 보다는 생산만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초래

�O �C�A�P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직접지불제도가 소수 대규모 농가가 대부분의 보조금을 수혜받는 모순

발생 �;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과거 실적에 기준한 단일형태의 농업소득

직접지불 �(�s�i�n�g�1�e �f�a�r�m �i�n�c�o�m�e �p�a�y�m�e�n�t�) 를 도입

�- 현 �C�A�P 의 보조금 체제는 친환경 농업 �/ 동물복지 증진 �/ 저투입 농법 등

을 촉진하는 데에는 미흡하고 �/ 집약농업 �(�i�n�t�e�n�s�i�v�e �f�a�r�m�i�n�g�) 을 초래하는

문제 �; 직접지불금 지급시 친환경 농법 �/ 식품안전 �/ 동물복지 등 소위 건

전한 영농�(�g�o�o�d �f�a�r�m�i�n�g �p�r�a�c�t�i�c�e�) 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을 촉진함 �; 지급조건이었던 휴경제도는 환경목적의 의무

휴경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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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정책은 현재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임 �; 생산과 연계되었던

직불제도의 폐지로 한계농지의 유휴화 또는 영농포기 사례 예상되어 이

들 지역에 대한 기존 친환경 농업지원 �/ 조건불리지역 농업지원�/ 경작지

조림지원 �/ 조기은퇴 지원 등의 시책에 새로이 안전 농산물 생산�y 고품질

농산물지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지원 등을 추가

�2�) �E�u 국가의 농업 중앙정책기구 변화

가 �) 벨기에

口 �M�i�n�i�s�t�r�y �o�f �S�1�1�1�a�1�1 �E�n�t�e�r�p�r�i�s�e�s�/ �T�r�a�d�e�r�s �a�n�d �A�g�r�i�c�u�l�t�u�r�e 는 농업의 지

방화로 인해 �2�0�0�2�1�.�1 부터 분리 해체예정 �. 대신 식품안전기능은 강화되

어 �F�e�d�e�r�a�1 �A�g�e�n�c�y �f�o�r �t�h�e �S�e�c�u�r�i�t�y �o�f �t�h�e �F�o�o�d �C�h�a�i�n 신설

나 �) 이탈리아

口 �1�9�4�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추진됨 �. 특히 농업정책 �.

口 �1�9�9�9 년 �2�2 개부처에서 �1�2 개부처로 통폐합되었으나 농림정책부

�(�P�o�1�i�t�i�c�h�e �a�g�r�i�m�I�e �e �f�o�r�e�s�t�a�l�i�) 는 변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중요한

농업정책은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E�U의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만

위상을 유지 �.

口 국제협력국 �/ 농산정책국 �/ 해양수산국 �/ 산림국 �/ 총무국으로 되어 있음

다�) 영국

口 �2�0�0�1 년 �7월 �B�1�a�i�r 총리 지시에 의해 기존의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a�t�i�o�n�/ �R�e�g�i�o�n 과 �M�i�n�i�s�t�r�y �o�f �A�g�r�i�m�1�t�U�r�e�y

�F�i�s�h�e�r�y �a�n�d �F�o�o�d 를 통합하여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1 �A�f�f�a�i�r�s�) 기구 발족

�7�0 �-



라 �) 프랑스

口 �2�0�0�2�4�. �M�i�n�i�s�t�r�y �o�f �A�g�r�i�m�1�t�u�r�e �a�n�d �F�i�s�h�e�r�i�e�s 에서

�M�A�A�P�A�R�(�A�g�r�i�m�1�t�u�r�e�/ �A�-�f�o�o�d�/ �P�-�f�i�s�h�e�r�y�/ �A�(�a�f�f�a�i�r�)�/ �R�(�r�u�r�a�1�) 로 개편

되어 식품안전과 농촌개발이 다른 �E�u 국가들과 같이 강조되고 있음

마 �) 독일

口 �2�0�0�1 년초 �/ �F�e�d�e�r�a�1 �M�i�n�i�s�t�e�r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m�1�t�u�r�e 기구 설립으로 식품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 지향

바 �) 스페언

디 �M�i�n�i�s�t�r�y �o�f �A�g�r�i�m�1�t�U�r�e�y �F�i�s�h�e�r�i�e�s �a�n�d �F�o�o�d

사 �) 네털란드

口 �M�i�n�i�s�t�r�y �o�f �A�g�r�i�c�u�l�t�u�r�e�/�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

口 구성

。 핵 심 정 책국 �: �A�g�r�i�m�1�t�u�r�e�/ �N�a�t�u�r�e �M�a�n�a�g�e�m�e�n�t�/ �T�r�a�d�e �a�n�d �I�n�d�u�s�t�r�y

�F�i�s�h�e�r�i�e�s�/ �I�n�t�e�r�n�a�t�i�o�n�a�1 �A�f�f�a�i�r�s�/ �L�e�g�a�l �A�f�f�a�i�r�s�r �R�u�r�a�1 �A�r�e�a�s �a�n�d

�R�e�c�r�e�a�t�i�o�n�/ �V�e�t�e�r�i�n�a�r�y �a�n�d �F�o�o�d �P�o�l�i�c�y �a�n�d �G�e�n�e�r�a�l �E�n�v�i�r�o�n�m�e�n�t�a�1

�A�f�f�a�i�r�s�/ �S�c�i�e�n�c�e �a�n�d �K�n�o�w�l�e�d�g�e �D�i�s�s�e�m�i�n�a�t�i�o�n

�O 지역정책국

�O 지원국

�3�) 프랑스의 농업정책 및 기구

가 �) 농업정책의 목표와 가지 �: �m�l�U�t�i�-�f�u�n�c�t�i�o�n�a�I�i�t�y

口 농업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관계

← �7�1



-농업은 도시 및 농촌계획 �f 조경 등에 영향

口 농업과 식품안전 관계

-식품안전�/ 사회통합 등의 기능

口 역사적�/ 유적관련 기능 �(조경 �/ 문화적 측면 �/ 농촌관광 등�)

口 일반국민의 인식

�O 최근 행해진 프랑스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프랑스 국민의 대

다수가 농업�/ 특히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그것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2�6�0�0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

중요한 농업의 기능

�9�5�% 가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 �/

�9�3�% 가 지역의 전통산품 생산유지 �/

�9�0�9�6 가 환경보전 �(대기 �y 불 �/ 대지 �/ 식물 �/ 동물품종 등의 유지 �)�/

�8�5�% 가 지역사회 유지 �/

�8�4�% 가 전원 환경의 유지�보전�(울타리 �/ 들 �y 산림 등의 작은 길�y 하천 제

。
�-�n이

샤
고�Z

一근
。
�-�E지。

π
의등바

。

�O 농업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평가 결과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8�5�% 가 좋다 �/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6�3�% 가 좋다

전원환경의 유지�보전에대해서는 �7�0�9�6 가 좋다

。새로운 농업기능에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 이상이 적절히

보상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

-수확량감소를 각오하고라도 품질이 높은 농산품 생산에 대해서는 �8�9�%�/

환경 보전도 마찬가지로 �8�9�%�/ 전원환경 유지 �?보전에는 �8�8�%�/ 지역사회

유지 �(고용확보 등�) 에는 �8�7�% 국민이 적절한 형태로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응답

�- �7�2 �-



나 �) 추진체제 개관

�- 주요 정책결정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담당 �/

�-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부 역할은 줄어듬

�- �c�o�-�m�a�n�a�n�g�e�m�e�n�t�: �s�t�a�t�e�/ �1�o�c�a�l �g�o�v�e�r�n�m�e�n�t�s�/ �p�r�o�f�e�s�s�i�o�n�a�l �o�r�g�a�n�i�z�a�t�i�o�n�s�( 복

수의 사업자 조직 �)

�- 농촌그룹 �(�G�r�o�u�p �m�o�n�d�e �r�u�r�a�l�) 에는 전국농업경영자연맹 �(�F�N�S�E�A�L 전국영

농후계자연맹 �(�C�N�I�A�)�/ 자영업협회전국연맹 �(�U�N�A�P�L�)�/ 전국수공업자연맹

�(�U�P�A�)�/ 중소기업연맹�(�C�G�P�M�E�)�y 전국토지 및 농촌정비연맹�(�F�N�S�A�F�E�R�)�/ 전

국농업경영구조개선연맹 �(�C�N�A�S�E�A�L 프랑스 시장협의회�(�A�M�F�)�/ 프랑스 도

협의회�(�A�D�F�) 등이 소속되어 있음 �.

�- 중앙정부의 실�국 �: 총무국 �/ 재정국 �/ 교육 및 조사국�/ 해양수산국 �/ 경제

및 국제정책국 �/ 식품

홍보실 �/ 송무실

및 영양국�/ 농가 �/ 복지 및 고용국 �/ 농촌 및 산림국�/

다�) 농촌개발 �(�r�u�r�a�l �d�e�v�e�I�O�P�I�n�e�n�t�)

口 목적

�- 다원성 �(�m�u�l�t�i�-�f�u�n�c�t�i�o�n�a�l�i�t�y�)�: 생산을 위한 농정에서 고객과 농민위주의

농정 �. 농민의 농촌 탈출을 막고 젊은 영농인의 유지 목적

�-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인 또는 정원사 역할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

�H�L
�E프

口 추진체계

。 결정단계 �:

�- 농촌지역개발 �: 농림부 �/ 환경부 �/ 국토관리부 �/ 주택부 등 네 부처에서

관장하되 조정은 �D�A�T�A�R�( 총리 직속의 국토 �c�o�o�r�d�i�n�a�t�o�r 기능 담당기

관�) -정기적인 모임

→ �7�3



�- 최근 농촌관련정책의 농림부 이관

�- 프랑스 ‘농촌그룹’�(�G�r�o�u�p �m�o�n�d�e �r�u�r�a�1�) 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간 정부기능

을 대표하는 정책단위 �(�D�e�I�e�g�a�t�i�o�n �i�n�t�e�r�m�i�n�i�s�t�e�r�i�e�l�1�e �a �1�a �r�u�r�a�I�i�t�e�) 의 신

천 주느�; 〈�F�}

�i “�

�- 농림부와 국토정비청�(�D�A�T�A�R�) 간의 정책추진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지적

。 집행단계 �:

�- 분권형에서 종합형으로 변화 �: �p�i�1�1�a�r �a�n�d �i�n�t�e�g�r�a�t�i�o�n

�- 지역개발의 주체는 행정단위가 아니라 �P�A�Y�S 단위

�c�o�m�m�u�n�e �-�> �c�o�m�m�u�n�i�t�y �o�f �c�o�m�m�u�n�e�s �-�> �P�A�Y�S�( 지 역 �)

�c�o�m�m�u�n�e 이 너무 작아서 통합 �/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개발에 필요

한 지역 설정�/ 동질성 추구

�- �s�y�n�d�i�c�a�t�e �o�r �a�s�s�o�c�i�a�t�i�o�n�s 의 단위 �: 주민의 �7�0�9�6 이상을 확보한 주체와

�C�T�E�(�C�o�n�t�r�a�c�t �T�e�r�r�i�t�o�r�i�a�l �d�/�E�x�p�k�h�a�t�i�o�n�/ �F�a�r�m �T�e�r�r�i�t�o�r�i�a�1 �C�o�n�t�r�a�c�t�)

�- 직접지불제도 �/ 청년 영농 등은 �P�A�Y�S 단위로 해당 행정기관이 계약을

통해서 수행

�- 프랑스 정부와 농업인이 개별 농업경영의 사회적팝경제적촬환경적 측

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 �(�C�T�E�) 은 �1�9�9�9 년

�7월 농업기본법에 의해 도입 �.

�- �C�T�E 를 체결한 농가의 농지면적은 �1�0�0 만 �h�a 이상으로 프랑스 전체 경

지면적의 약 �3�0 분의 �L 이 가운데 환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6할 이상인 �6�6 만 �h�a 이다 �. 또 �/ 전체의 �1�8�% 가 산악지대 농가 �.

�- 지역에 따라 도입에 큰 차이 �.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각 주의 농업

사정에 맞추어 어떤 표준계약을 어느 시기에 도입하느냐는 각 주의 자

주성에 맡겨지고 있고�/ 각 주의 농업특성에 따라 �C�T�E 도입의 필요성

η�H



에 차이가 있음�.

�- �C�T�E 에는 사회촬경제적 계약과 환경합국토적 계약 등 �2가지 부분이

있으며 �/ 또 보조형태별로는 투자 등에 대한 보조와 농가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적인 활동 등에 대한 보조로 구분됨 �.

라�) 식품의 질과 안전

口 농업생산으로 인해 수요는 충족되고 남음 �y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필요성 증대

디 �A�O�C�(�a�p�p�e�n�a�t�i�o�n �d�/�o�r�i�g�i�n�e �c�o�n�t�o�1�e�e�/ �c�o�n�t�r�o�l�1�e�d �a�p�p�e�n�a�t�i�o�n �o�f

�o�r�i�g�i�n�) 정책은 �1�9�1�9�1 년부터 시행된 프랑스 농산물 유통정책의 핵섬적

사항 �/ 역사성과 지역적 특수성 �(상이한 음식 습관과 조리 방식 등�)을 반

영하고 있음 �.

口 식품의 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통제 �/ �5�2�0�0 검사원 활동

농산물 질�(�F�o�o�d �s�a�f�e�t�y�) 제고 �/ 이 를 위 해 �t�r�a�c�e�a�b�i�1�i�t�y�/ �c�o�m�p�1�e�t�e

�i�n�f�o�r�m�a�t�i�o�n�/ �t�r�a�n�s�p�a�r�e�n�c�y

관장기구

�O �A�F�S�S�A�: �(�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A�1�i�m�e�n�t�S�/

�F�r�e�n�c�h �b�o�a�r�d �o�f �f�o�o�d �h�e�a�1�t�h �s�a�f�e�t�y�)�/ �1�9�9�8�.�7�.�1 발족 �. 인간과 동물 이 섭

취하는 식품의 건강 및 영양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관 �. �n�a�t�i�o�n�a�1

�p�u�b�l�i�c �e�n�t�e�r�p�r�i�s�e 임 �. 그리고 �C�N�E�V�A�(�N�a�t�i�o�n�a�1 �C�e�n�t�e�r �f�o�r �v�e�t�e�r�i�n�a�r�y

�a�n�d �f�o�o�d �r�e�s�e�a�r�c�h�)�/ 식품은 농 업부 �t�u�t�e�1�I�e 총리직할 독립기관 �.

�O �A�F�S�S�A�P�(�E�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1�l�i�t�s �d�e

�S�a�n�t�e�=�S�a�n�i�t�a�r�y �S�a�f�e�t�y �o�f �H�e�a�l�t�h �P�r�o�d�u�c�t�s �A�g�e�n�c�y�)�/ 약품은 보건부

�t�1�d�e�l�l�e 로 총리직할 독립기관

�o �E�n�v�i�r�o�n�m�e�n�t�: 환경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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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농산물 유통

口 축산 �: 농림부가 등급 및 규제 관장

口 청과물�: 시장출하 후는 공정거래국에서 관장

口 포도주�: 원산지 협회 �/ 시장출하후는 공정거래국

바�) 농업통계는 농림부가 전부 관장

�4�) 영국의 농업정책 및 기구

가 �) 농업정책의 목표와 가지 �: 식품안전 및 환경중심의 농정

나�) 연혁

口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 부족으로 식량의 생산성 제고에 치중

口 �1�9�7�0 년 식량생산성 급증

디 �1�9�7�3 년 �E�C 에 가입 �/

口 �1�9�9�8 년 보수당의 등장으로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영화에 대한 흐름

지속적 강화 �/ 그러나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개입 지속 �. 영국은 불개

입을 지향하나 �E�u 전체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 �.

口 �B�S�E 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기존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大많 중심의 보조금 지급에서 소농 중심의 환경

농업으로 변화

다�) �D�E�F�R�A

�D�E�F�R�A 는 환경보호 �r 식품안전 �/ 농업생산�/ 농촌개발의 네 가지 기능이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됨 �. 이전에는 농업생산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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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환경 및 식품안전이 있었음 �.

口 환경부가 농수산와 통합이 가능한 것은 환경기능이 기존 조직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하여서 농수산부와 통합하는데 저항이 적었음 �.

口 �D�E�F�R�A 내의 실국

�- 환경보호국 �/ 농수산�식약국 �/ 토지이용및지역사무국 �/ 동식물관리국 �/ 정

책총무국 �/ 운영및서버스국 �/ 예산기획자원국 �y 과학기술국 �/ 법무국

라�)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口 환경식품농촌부 �(�D�E�F�R�A�) 조직개편의 화두는 ‘지속가능한개발’임�.

농촌공간과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

패러다엄 �.

口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O�O�E�C�D 등의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0 공공 및 민간부문�/ 시민사회 �/ 연구 분야 등 영국 사회 각 분야에서

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 영국 내각의 환경관련 장관회의 �(�E�N�V�(�G�)�) 주재 등이다 �.

口 추진체계

�- 파트너십에 의한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정부부처들 �/ 학계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쉽

이루어 활동

-교통지방행정지역개발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1 �G�o�v�e�r�n�m�e�n�t�/

�a�n�d �R�e�g�i�o�n�s�y �D�T�R�L�) 와의 긴밀한 공조

�-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성과도 보다 긴밀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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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 국가 정책결정에 지방의 요구를 반영�.

�- �D�E�F�R�A 는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고 지역회의소 �(�R�e�g�i�o�n�a�1 �C�h�a�m�b�e�r�s�)�/

지역개발기구 등과 협력하여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에 지속가

능한 개발 이슈가 반영 되도록 함�.

�- 연구기관들 �/ 입법부 산하 기구 �r 환경청 �(�E�m�r�i�r�o�n�m�e�l�d �A�g�e�n�c�y�)�/ 농촌청

�(�C�o�u�n�t�r�y�s�i�d�e �A�g�e�n�c�y�) 등의 관련기관들과 파트너 쉽 �.

독립적 자문기구들 �/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 �(�t�h�e �S�u�s�t�a�i�n�a�b�1�e

�D�e�v�e�l�o�p�m�e�n �C�o�m�m�i�t�t�e�e�)�/ 지속가능한 개 발 교육 패 널위 원회 �(�t�h�e

�S�u�s�t�a�i�n�a�b�1�e �D�e�v�e�1�O�P�I�n�e�n�t �E�d�u�c�a�t�i�o�n �P�a�n�e�l�)�/ 소비자 상품 및 환경 자문

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s�) 등으로부터 지원 �.

�- 일반시민 �: �D�E�F�R�A 에는 영국의 환경정의와 환경정보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을 증대시켜야 할 책무 �. �D�E�F�R�A 는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과 보

다 광범위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을 참

여시 키 기 위 한 장치 로
‘

접근 코드 �(�a�c�c�e�s�s�i�b�i�1�i�t�y �c�o�d�e�)
’

를 개발 �.

口 농촌지 역에서의 지방 전략 파트너 쉽 �(�L�o�c�a�1 �S�t�r�a�t�e�g�i�c �P�a�r�t�n�e�r�s�h�i�p�s�) 프

로그램과 지역공동체 전략 �(�C�o�m�m�u�n�i�t�y �S�t�r�a�t�e�g�y�) 프로그램 시행�/ 농촌

의 환경 �/ 사회 �/ 경제 등 종합적인 발전 도모 �.

口 �R�u�r�a�l �P�r�o�o�f�i�n�g 프로젝트 �; 농촌 지역공동체가 번영하고 사람을 끌어들

이는 곳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 �. 학교 �/ 보건의료시설 �/ 탁아보육시설 �/

우체국 �/ 상점 �/ 은행 �/ 교통 등과 같은 핵심 서버스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농촌개발의 관점을 도시수요자가 아닌 농촌거주자를 위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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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현재 상태와 미래를 조망하는
‘

�T�h�e �R�u�r�a�I �W�h�i�t�e �P�a�p�e�r�( 영국 농촌백

서 �/ �2�0�0�0�. �1�1�.�)
’

발간 �.

口 �C�o�u�n�t�r�y�s�i�d�e �A�g�e�n�c�y�/ �E�n�g�u�s�h �N�a�t�u�r�e �a�n�d �E�n�g�1�i�s�h �H�e�r�i�t�a�g�e 등의 기

관과 함께 농촌경관 �(돌담�/ 연못 등 �) 에 대한 기존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영국 농촌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축적 �. �C�o�u�n�t�r�y�s�i�d�e �A�g�e�n�c�y 는 중

앙정부의 농촌관련 각종 정책들을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농촌의 관점을 통해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한편 �/ 이를 보고서

를 통해 발표 �. 이 보고서에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 환경적 추세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농촌거주자의 수요와

농촌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관점에

서 평가하는 척도와 항목들을 포함 �.

口 농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농촌경관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영국농촌개발프로그램 �(�E�R�D�P�) 이 제공하는 각종 정책

λ �F업들에 마련됨 �.

�- 이러한 방식으로 �D�E�F�R�A 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토지관리에

대해 더욱 전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r 기존의 정책들을 개선하

거나 확장할 수 있음 �.

�-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A�r�e�a�s �o�f �O�u�t�s�t�a�n�d�i�n�g �B�e�a�u�t�y 와 같은 지역을 지

정함으로써 그 지역이 지난 높은 수준의 경관적 질을 보존할 수 있도

록 지원

마 �) 식품안전 �: �F�S�A�(�F�o�o�d �S�t�a�n�d�a�r�d �A�g�e�n�c�y�)

디 목적 및 개관

�- �F�S�A 는 부처는 아니나 부처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유한 독립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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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A 는 �5개년을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며 해당연도 �(�2�0�0�0�-�2�0�0�6�)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2�0�9�6 감소 �. �f�o�o�d �c�h�a�i�n 을 감시하여 식품안전에

만전 �.

국민이 안심하고 식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소비자를 위한 정직한 부착물 표기 �.

식품안전법을 강화�.

口 조직 및 구성

�- �F�S�A �L�o�n�d�o�n 에 중앙행 정 기관을 �N�o�r�t�h�e�r�n �I�s�l�a�n�d�y �S�c�o�t�1�a�n�d�r �W�a�1�e�s 지

역에 �3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음 �.

�- 중앙기관은 �d�e�f�r�a 와 달리 �g�r�o�u�p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리되어 있

고�/ 각각 �7�-�1�2 개의 과 �(�d�i�v�i�s�i�o�n�) 를 가짐 �.

�- 중앙기관

� �F�o�o�d �S�a�f�e�t�y �P�o�1�i�c�y �G�r�o�u�p�; 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하여 담당 �.

�F�o�o�d �C�h�a�i�n �S�t�r�a�t�e�g�y 를 담당하는 과가 있으며 �/ 농산지부터 시작하여

식품안전 및 그 허용기준을 제시 �.

� �E�n�f�o�r�c�e�m�e�n�t �a�n�d �F�o�o�d �S�t�a�n�d�a�r�d�s �G�r�o�u�p�; 지부의 영향력을 가지며 �/

그 담당기관을 도움 �. 지방의 식품기준입법에 관여 �. 식품의 교역 �/ 위생

에 관한 기준제정 �.

� �C�o�r�p�o�r�a�t�e �R�e�s�o�u�r�c�e�s �& �S�t�r�a�t�e�g�y �G�r�o�u�p�: �F�S�A 의 전략적 �/ 기술적 자

문 �. 장관과 �F�S�A 의 결정권자의 정책결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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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미국의 농업정책 및 농정기구

�1�) 미국 농무부 조직 변화

口 농림부 조직은 사업적 미션을 가지고 있는 �7개 차관보와 업무 지원적

성격의 차관 소속의 �2국과 �6관으로 구성 �.

口 지원부서 �: 정보화관�/ 재무관 �/ 감사관 �/ 직속관�/ 공보관 �/ 법제관�/ 의회관계

국�r 행정국

口 사업부서

�- 자원�환경차관보 �(산림국�/ 자원보존국 �)

�- 농장�외국농업차관보 �(농장지원국 �/ 외국농업지원국 �/ 위험관리소 �)

�- 농촌개발차관보 �(농촌기반시설국 �y 농촌주택국 �/ 농촌사업협력국 �)

�- 식품�영양�소비자차관보 �(식품영양국 �/ 영향향상센터 �)

�- 식품안전차관보 �(식품안전검사국 �)

�- 연구�교육�경제차관보 �(농업연구국 �y 연구협력교육국 �/ 경제연구국 �/ 농업

통계국 �)

�- 유통�규제차관보 �(농업유통국 �y 동식물검사국 �/ 곡물검사정육국 �)

�2�) 가능 및 미션

口 미국 전체에서 농업인구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의

강력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농업관련 예산지원이나 정책추진력은 이전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

농림부 전체 직원은 �1�3 만명 �/ �1�4�/�0�O�O 사무실과 사무소 설치됨�. �1�2�8�0 억

달러 자산 �/ 년간 �7�7�0 억 달러 예산 지출함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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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원환경차관보

�0 산림국 �: �1�9�1 백만 에이커의 국유림과 초장 관리�/ �4�7�2 백만 에이커의

사유림 위탁관리 �.
�O 자원보존국 �: �1�6 억 에이커의 비연방 보존 토지 관리 �/ 타 연방정부 �/

주 �r 지방정부와 협력체제 �.

口 농장외국농업차관보

�O 농장지원국 �: 농장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농장운영 �/ 소

유 �y 재난융자 �/ 보존 환경사업 �r 재난지원 �/ 국내외식품지원 �/ 수

출신용사업 �.
�0 외국농업지원국 �: 세계식량지원요구 모니터링 �/ 국제통상 촉진 �/ 미국상

품 진출지원�y 농무관 파견�/ 외국 정부와 민간부문과 협

력 사업

。 위험관리소 �: 기상과 시장의 위험 분석과 위험에 대응한 재정적 안정

성 지원�y 최근 강화된 기능 �.

口 농촌개 발차관보

�0 농촌기반시설국 �: 전화 �(통신 �)�/ 전기 �/ 상수도 �/ 하수도 시설 지원

�O 농촌주택국 �: 주택건설 �r 공동시설 �(도서관�/ 병원 �y 유치원 �/ 학교 등 �) 건

설 보조 및 융자 지원

�O 농촌사업협력국 �: 농촌지역의 서비스 사업 지원�y 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 �y 폐쇄 및 외부로의 이전 억제 �/ 민간 및 지역단체

와 협력

식품영양소비자차관보

�0 식품영양국 �: 어린이 저소득층에 적절한 식품 공급 �/ 영양소 제공 사

업�. 푸드스댐프�y �W�I�C 등 식품안전망 운영

�O 영양향상센터 �: �1�9�9�4 년 설치됨 �. 건강식품 다이어트를 위한 연구기관

�8�2



口 식품안전차관보

�O 식품안전검사국 �: 축산물 �/ 가금육 �/ 가공란을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는

업무�(원료의 �3�% 이상이 축산가금육류인 경우 가공식품도

해당함 �) 대미 축산물 수출 외국의 검사체제를 조사하고

미국 수준의 검사연지를 확인함 �.

口 연구교육경제차관보

。 농업연구국 �: 내부 연구능력을 가진 기관�/ �2�2 개 농업 �r 영양�/ 기술 �/ 환

경 관련 연구를 수행함 �.

�O 연구협력교육국 �: 주정부 연구 지원�y 주 �?군의 소수인종 대학들의 연

구프로그램 지원 �/ �4�-�H 청소년 단체 지원등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 경제연구국 �: 농업 식품관련된 자료 수집 �/ 정리 �/ 발간 �/ 배포

�O 농업통계국 �: 농업에 대한 서베이조사 실시 �4�5 지역통계사무소 운영

유통규제차관보

�O 농업유통국 �: 변 �/ 유제품 �/ 과일 �?채소 �/ 가축 �/ 가금 �y 담배 등 �6개 품목의

유통 개선 및 지원

�0 동식물겹사국 �: 동식물 검역�/ 수출동물 질병 모니터링 �/ 동식물 질병

관련 통상 업무�y 동물 관리 지원 �.
�0 곡물검사정육국 �: 곡물 표준 및 등급 �/ 곡물 및 축산물의 포장 관리

�3�) 정책의 방향

口 �2�0�0�2 년 미국 농업법안
‘

�2�0�0�2 년 농장안전 및 농촌투자법’ �(�T�h�e �F�a�r�m

�S�e�c�u�r�i�t�y �a�n�d �R�u�r�a�1 �I�1�1�v�e�s�t�m�e�n�t �A�c�t �o�f �2�0�0�2�) 확정 통과 �. 실시 기간은

�2�0�0�2 년 �1�0 월부터 �6년

잉ω



口 주요 내용

。소득안전망 �(�s�a�f�e�t�y �n�e�t�) 강화

융자단가�(�1�o�a�n �r�a�t�e�) 인상

� 고정직접지불 �(�H�x�e�d �d�e�c�o�u�p�I�e�d �p�a�y�m�e�n�t�) 유지

반순환직접지불 �(�c�o�u�n�t�e�r�-�c�y�c�1�i�c�a�1 �p�a�y�m�e�n�t�) 도입 �: 종전의 긴급대책으

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불 �(�m�a�r�k�e�t �1�o�s�s �p�a�y�m�e�n�t�) 을 제도화

마케팅론 �(�m�a�r�k�e�t�i�n�g �l�o�a�n�)�y 융자부족불 �(�l�o�a�n �d�e�f�i�c�i�e�n�c�y �p�a�y�m�e�n�t�) 유지

유가보전 직접지불 �(낙농업직불제 �) 도입

�O 환경농업정책 강화

� 토양보전유보사업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확충

� 환경개선장려사업�(�E�n�v�i�r�o�n�m�e�n�t�a�1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7�f�L �:�; ζ
은케「τ �5�-

습지보전계 획 �(�W�e�t�l�a�n�d �R�e�s�e�r�v�e �P�r�o�g�r�a�m�/ �W�R�P�)

친환경농법 도입 지원 �: 생산품목 기준이 아니라 토양�수질�대기질�야

생서식지 등을 보호하거나 농촌아메니티 �(�a�m�e�n�i�t�y�) 를 제공하는 영농

기법을 도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환경직불제 �(�g�r�e�e�n

�p�a�y�m�e�n�t�s�) 개념 도 입

。 농촌개발 확충

오지지역 케이블설치 �r 광케이블설치 등 보조

생산자의 농산물가공사업 등 지원

농촌지역투자�농촌공업계획 등 확충

口 기타 정책관련 내용

�- 농림부 조직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책내용과 인력

의 양과 질의 변화가 있음 �.

�- �8�4 �-



�- 농림부와 타중앙부처간�/ 농림부-주-지방 정부간 �/ 농림부와 민간부문간

의 수평 및 수직적 협력체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왔음�. 계획

의 수립 �/ 정책의 운영 �/ 응급 대응 등에서 협력체제가 높은 수준에서 작

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촌개발 �: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 개발하는 연방정부

의 지원 프로그램의 조정기능을 농림부가 담당함 �. 농림부가 교통부�y 국

방부 �(군부대 주둔지역 �)�/ 내무부�/ 환경부 �/ 상무부 등의 농촌지역 지원 프

로그램 조율함 �.

�- �W�T�O 체제 이후 국제 통상의 자유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규제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음 �. 미국의 식품안전 검사 규정을 외

국의 대미 수출업자들의 산지생산 과정에 적용하고 있음 �. 미국정부의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겸역의 공간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읍 �.

�- 농산물 등급 중심에서 식품안전 중심으로 정책초점 이동됨�. 과학 �( 연구 �)

인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전문성을 높이고 있읍�. 식품안전과 겸역�( 검

사 �)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련 인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조직은 현

행 식품안전검사국과 동식물검사국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4�) 최근의 주요 이슈

�- �9�1�1 테러 �r 탄저균 테러 이후 제정된 바이오테러대응법이 시행되면서 �/ 국

내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함께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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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본의 농업정책과 농업기구

�1�) 농림수산성 조직의 변화

가�) 본성 및 외청의 조직개편

�- �2�0�0�1 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종전 �1개 대신관방 �5국 �1�1�2 과에서 현재 �1

대신관방 �4국 �9�8 과로 재조직 됨 �.

�- 관료주도 정책결정을 정치주도로 바꾸기 위해 정무직 확대 �.

정무차관 �(�2�) → 부대신�(�2�)�/ 정무관 �(�2�)

�- 경제 사무국 �/ 축산국 �/ 식품유통국이 폐지되고 총합식료국 �/ 농촌진흥국

을 신설 �.

�- 관리개선국�r 농산국은 기능 유지 및 변경�.

口 대신관방

�- 구 대선관방 업무 �+ 정책평가 �+ 통계정보부 �(�9 과 �2부체제 �)

�- 소속부 �(�2 부 �)�: 통계정보부 �(�5 과체제 �)�f 협동조합검사부 �(�2 과체제 �)

口 총합식료국

�- 구 식품유통국 업무 �+ 식품정책 �+ 국제부 �(�8 과 �1부 체제 �)

�- 소속부 �(�1 부 �)�: 국제부 �(�5 과체제 �)

口 경영국

�- 구 경제국 업무 �(농협 �/ 세제 �/ 보험 �/ 금융 �/ 재해보상 �) �+

구 농산원예국 업무 �(여성 �/ 신규취농 �/ 고령자 �)

→ �9과 체제이며 �/ 부체제 없음 �.

口 생산국

�- 구 농산원예국 업무 �( 여성 �/ 신규취농 �/ 고령자 제외�)�+

환경보전형 농업�+ 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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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 �1부 체제 �) → 소속부�(�1 부 �)�: 축산부 �(�7 과체제 �)

口 농촌진흥국

�- 구 구조개선국의 계획부 �r 건설부 업무 �+ 조건 불리지역 진흥 및 직접

지불�/ 도농간 교류 �/ 도시농업진흥 �(�3 과 �2부 체제 �)

�- 소속부 �(�2 부 �)�: 계획부 �(�2 과체제 �)�/ 정비부 �(�5 과체제 �)

口 농림수산 기술심의회 �(�7 과 �5관 체제 �)

口 식량청

�- 구 식량청 업무 �+ 쌀의 생산조정 추가 �- 소속부 �(�2 부 �)�:

총무부 �y 계획유통부

口 임야청

�- 구 임야청 업무 �+ 산촌진흥 추가 �- 소속부 �(�3 부 �)�: 엄정부 �y 산림정비부 �/

국유임야부

나�) 독립 행정기관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h�l�t�i�o�n�)

口 개요

�- 종전에 행정 조직내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를 �1�7 개 독립운영기관에서

부자
�1�4�- 。 �.

�- 농수산물 시험과 �/ 조사업무 분야가 대부분 독립기관화 �.

口 특이사항

�- 국립농업 조사기관은 원래 분야별로 �7개가 있었으나 현재 하나로 통

합�.

�- 수산물 연구기관도 �3개에서 하나로 통합 �.

�- 농생물 과학기관도 �2개에서 �1개로 통합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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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일본 농림수산성 �2�0�0�0 년 이전 조직 �<그림 �4�-�1�>

�l�J�i�n�i�s�r�y

口 일본 농림수산성 �2�0�0�1 년 조직도표 �<그림 �4�-�2�>

�h�f�i�n�i�s�r�y

�8�8 �-



다�) 열본 �r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 재검토 �(�2�0�0�3 추진방향 �)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구조개혁과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

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 �/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검토중 �. �2�0�0�3 년 부터 농림수산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

편 �/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 �.

口 식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확립

�- 식품의 리스크 관리부문을 산업진흥부문에서 분리 �/ 강화하기 위하여 식

료소비행정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으로서 ‘소비�안전국’

을 신설계획 �.

�- 지방의 식품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농정국의 내부조직을

재편 �/
‘소비�안전부’ 를 신설하고 �/ 식량사무소를 지방농정국에 통합한

후 식품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식료소비사무소’로 개편�.

口 기획력�기동력을 살리는 조직의 확립

�- 새로운 정책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선관방 기획평가과에

‘정책조정실’을 설치하고 �/ 적극적이고 기동적인 보도체제를 확립하

기 위하여 ‘보도관’과 ‘보도실’을 설치계획 �.

口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개편

�- ‘식품안전위원회’ 와 새로운 국 등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조직의 스크랩

앤 빌드 �(�s�c�r�a�p �a�n�d �b�u�n�d�) 의 관점에서 식량청 조직은 폐지 �.

�-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하고�/ 식

량사무소를 재편한 식료소비사무소에서 계속 비축미 관리업무 등을 담당

하도록함 �.

�- 종합식료국의 식품산업유통부문은 ‘식품산업유통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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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함에 따라 국제부를 대신관방에 이관하는

동시에 종합전략의 기획력과 정보분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의

과를 재편 �.

�- 각종 국제제도와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내

관련업무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국제통괄관’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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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도 조직개편안 비교일본 농림수산성�<그림 �4�-�3�>

기본정책 �, 법갈 �, 예산회 �7�}�}�, 인

사 �, 홍보 �, 정보수집 � 재공 등

댄필걷�3
기본정책 �, 볍촬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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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낀흥 �, 식불 �1상역

생산자재 안전대책 등

농산물 생산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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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료 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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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문제진단

가 �) 음식 �y 농업 �y 지방 �(�r�u�r�a�l �a�r�e�a�) 에 대한 정책의 기본원칙

口 일본 식량 �/ 농업 �y 지역개발에 대두되는 문제

�- 식량의 수요공급구조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식량자급비율이 격감 �.

�- 농지이용이 비효율적이며 �/ 농업노동력의 지속성이 없음 �.

�- 전원지역 �(지방 �)은 활기가 없으며 �/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 �(국토와 환경의

보존을 병행�) 에 대한 회의나 염려가 있음 �.

口 식량 �/ 농업 �/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목표

�-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최우선 �. 일본내 농산업의 식량공급능력의 강화 �.

�- 농업과 지역개발이라는 다기능적 역할의 효과적인 수행 �.

�- 위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집행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개

선하고 개발하며 �/ 일본 농업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극대화 �.

나�) 가본정책

口 식품 �/ 농업 �/ 농촌에 대한 기본계획

�- 식품 �/ 농업 �y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과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유도 �.

�- 식량자급비율에 대한 목표 �/ 지역개발에 관계된 기본계획 �/ 의견조율 및

걱二려
�l �I�j

口 안전한 식량공급을 위한 정책

�- 국가는 음식물 표기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질의 관리나 위생을

개선하는 것 같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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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함 �.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y 사람들이 음식물 소비

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식생활 패턴이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야함 �.

�- 국내 �(일본 �) 의 농산업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이를 위해 관세율의 조정과 수입제한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 완화 필요 �.

口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 전업 �(�f�u�l�l �t�i�m�e�) 농민을 위한 농업운영

�- 농토의 보호와 효과적인 이용

�- 농산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선

�- 농산업 노동력의 확보와 육성

�- 농업에서 여성 참여 촉진

�- 노인 농민에 의한 활동의 촉진

�- 농산업 조직의 활동촉진

�- 농업기술의 발전과 촉진

�- 농산물의 가격책정과 농장관리의 안정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의한 보상

�- 농업 자연주기 함수의 유지 및 증진

�- 생산의 합리화와 농업자원의 분배

口 농어촌개발을 위한 정책

�- 농어촌의 포괄적인 개발

�- 산간지 역의 발전 �(�D�e�v�e�l�o�p�m�e�n�t �o�f �H�i�1�1�y �a�n�d �M�o�u�n�t�a�i�n�o�u�s �A�r�e�a�s�)

�-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간의 상호교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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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호주의 농정조직 및 농업정책

�1�) 호주 농림부의 미션과 기능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r �F�I�S�H�E�R�I�E�S �A�N�D

�F�O�R�E�S�T�R�Y �- �A�U�S�T�R�A�L�I�A�( 이하 �A�F�F�A�)�: �3�/�0�3�3 명의 인원을 가진 거대

조직

�- 크게 농업 �/ 식품 �/ 어업 �/ 산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

가 �) �A�F�F�A 의 미션

口 경쟁력 �(�c�o�m�p�e�t�i�t�i�v�e�n�e�s�s�)�y 지속성 �(�s�u�s�t�a�i�n�a�b�l�i�1�i�t�y�)�/ 이 윤추구 �(�p�r�o�f�i�t�a�b�i�I�i�t�y�)

증가

口 국가 부의 창조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천연 자원의 보존과 활용

나�) �A�F�F�A 의 주요 가능

口 농촌 및 지역 공동체 주 정부와 원활한 사업 협조

口 효율적 천연자원 활용 �/ 과학적 조언 �/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y 정책

조언 �/ 프로그램개발 �/ 검역 서비스 지원

�2�) 조직 구조

가�) �A�F�F�A 의 구성

�9개의 하부사업조직과 �1개의 행정관리지원조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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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 �l�. �l �I

�F�o�o�d

圖L냐
�h�f�a�r�l�¶

�a�n�d �e�t

�A�g�r�i�c �d�n�t�e�g �a�c�c�e�s
�1�e�s �l �l�c�e

�#�:�2�:�1 �#�r�r�f
�u�K�u�r�e �i�t�y �S �a�n�d

�M�a�n�a�g
�a�n�l�n�]�a �h�i�o�s�e

�!�6�l�n�e�n�t
�l �a�n�d �c�u�r�l�t�y

�p�l�a�n�t

�1�h�e�a�l�t�h

�<그림 �4�-�4�> 호주 �A�F�F�A 조직도

장관

�(�S�E�C�R�E�T�A�R�Y�)

�D�E�P�U�T�Y

�S�f�E�i〔�Cα�;�3�l�{�E�l
、�A�l�{�Y

�E�m�m�A�N 〔�|

�I 〕 �E�P�U�T�Y

�S�E�C�R�E�T�A�R�Y

口 행정관리 지원 �(�M�a�n�a�g�e�m�e�n�t �S�e�r�v�i�c�e�s�)

�- 재정 �y정보 �/계약 �/ 인사�/조정을 통한 �A�F�F�A 의 효율성 향상

口 천연 자원 관리국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호주의 토지 �/ 수자원 �/ 어업 �/ 산림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조언 및 프로그램 운영

�- 주와 지역과 협상 �(�s�t�a�t�e �a�n�d �r�e�g�i�o�n�a�l �n�e�g�o�t�i�a�t�i�o�n�s�)�/ �N�R�M 평가

�(�N�R�M �a�s�s�e�s�s�m�e�n�t �a�n�d �r�e�g�i�o�n�1�a�l�)�/ 토지관리 및 지역�(�I�a�n�d�c�a�r�e�s �a�n�d

�r�e�g�i�o�n�a�I �c�a�p�a�c�i�t�y�)�/ �N�R�M 정 책 �(�N�R�M �p�o�l�i�c�y�) 온실 관리 �(�g�r�e�e�n�h�o�u�s�e�)

등 �5개 과로 나누어짐

口 농촌 정 책 및 혁신국 �(�R�u�r�a�I �P�o�l�i�c�y �a�n�d �I�n�n�o�v�a�t�i�o�n�)

�- 바이오 테크놀러지 �/ 농업 혁신 �/ 유전자 공학을 통한 경쟁력 및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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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과학 경제 정책 �(�s�c�i�e�n�c�e �a�n�d �e�c�o�n�o�m�i�c �p�o�1�i�c�y�)�. 바이오기술

�(�b�i�o�t�e�c�h�o�n�o�l�o�g�y �p�r�o�j�e�c�t�s�)�/ 경제 조세 정 책 �(�e�c�o�n�o�m�i�c �a�n�d �t�a�x �p�o�1�i�c�y�)�/

농가혁신 �(�f�a�r�m �i�n�n�o�v�a�t�i�o�n�)�/ 장관보좌 조직 �(�m�i�n�i�s�t�e�r�i�a�1 �c�o�u�n�c�i�1�s�)�y 포트

폴리오 기관 국정관리 �(�g�o�v�e�r�n�a�n�a�c�e �o�f �p�o�r�t�f�o�1�i�o �a�g�e�n�c�i�e�s�)�/ 농촌산업

및 집행환경 �(�r�u�r�a�l �i�n�d�u�s�t�r�i�e�s �a�n�d �o�p�e�r�a�t�i�n�g �e�n�v�i�r�o�n�m�e�n�t�) 과 등으로

나누어짐

디 어업 및 산림 �(�F�i�s�h�e�r�i�e�s �a�n�d �F�o�r�e�s�t�r�y�)

�- 어업 및 산림에 관한 산업 개발을 담당

농촌 지역 조정 �(�r�u�r�a�I �s�u�p�p�o�r�t �a�n�d �a�d�j�u�s�t�m�e�n�t�)�/ 산업 지도력

�(�i�n�d�u�s�t�r�y �1�e�a�d�e�r�s�h�i�p�)�/ 어 업 양식 �(잠 �s�h�e�r�i�e�s �a�n�d �a�q�u�a�c�u�1�t�u�r�e�) 산림 산

업�(�f�o�r�e�s�t �i�n�d�u�s�t�r�y�) 곡물 �(�f�i�e�I�d �c�o�r�p�s�)�/ 고기 양모 낙농 �(�m�e�a�t�y �W�o�o�1 �a�n�d

�d�a�i�r�y�) 과로 나누어짐

口 식품 및 농업�(�F�o�o�d �a�n�d �A�g�r�i�m�1�t�u�r�e�)

�-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의 효율성 경쟁력 향상을 위

한 지원

�- 식품 공급 체 인과 원 예 정책 �(�f�o�o�d �s�u�p�p�l�y �c�h�a�i�n �& �h�o�r�i�c�u�1�t�u�r�e

�p�o�1�i�c�y�)�/ 식품 산업 정 책 �(�f�o�o�d �i�n�d�u�s�t�r�y �p�o�l�i�c�y�) 국으로 나누어 짐

口 생산품 보존 및 동식물 보건 �(�P�r�o�d�u�c�t �I�n�t�e�g�r�i�t�y�/ �a�n�i�m�a�l �a�n�d �p�1�a�n�t

�h�e�a�l�t�h�)

�- 조�E�L 거、�1 프�g�L
�0�-�1�E 즈 보호 및 식품 안전 관리 및 지원 �/ 농업 상품에 관한 소비자

와 생산자의 신뢰 확보

�- 생산물 안전 및 무결 �(�p�r�o�d�u�c�t �s�a�f�e�t�y �a�n�d �i�n�t�e�g�r�i�t�y�)�/ 잔여 및 기준

�(�r�e�s�i�d�u�e�s �a�n�d �s�t�a�n�d�a�r�d�s�)�/ 동식물 보건 정책 �(�a�n�i�m�a�1 �a�n�d �p�1�a�n�t�s

�h�e�a�l�t�h �p�o�l�i�c�y�) 동물 보건 과학 �(�a�n�i�m�a�1 �h�e�a�1�t�h �s�c�i�e�n�c�e�) 어류 정 책

�(�a�q�u�a�t�i�c �a�n�i�m�a�1 �h�e�a�l�t�h�)�/ 식물 보건 과학 �(�p�l�a�n�t �h�e�a�1�t�h �s�c�i�e�n�c�e�)�/ 식물

보건 관리 �(�p�1�a�n�t �h�e�a�l�t�h �m�a�n�a�g�e�m�e�n�t�)�/ 호주 역병 및 메뚜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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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1�i�a�n �p�l�a�g�u�e �a�n�d �l�o�c�u�s�t �c�o�m�m�i�s�s�i�o�n�) 과 등으로 나누어 짐

口 시장 접근 및 생물 안전 �(�M�a�r�k�e�t �a�c�c�e�s�s �a�n�d �b�i�o�s�e�c�u�r�i�t�y�)

�- 농업 상품의 三즈。
�1 �4�1�- 거래 당사자의 협상과 국제 포럼 참가를 통해 세

계 시장에 접근을 유도하고 �/ 수입품 검역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를 바

탕으로 생물안전 보호

�- 무역정책 �/ 식물안전 �/ 개발 및 평가�/ 동물 안전과로 나누어짐

。 호주 검역 서비스�(�A�u�s�t�r�a�1�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국제 기준에 맞는 조사 �/ 인증 �/ 식품 안전의 기준을 마련 �. 수입품 질

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겸역 서비스 제공

�- 규율 �(�c�o�m�p�1�i�a�n�c�e�)�/ 공보 �(�P�I�l�l�7�1�i�c �r�e�1�a�t�i�o�n�s�)�/ 국경 �(�b�o�r�d�e�r�)�/ 화물 관리

�(�c�a�r�g�o �m�a�n�a�g�e�m�e�n�t�)�/ 동식물 프로그 램�(�a�n�i�m�a�1 �a�n�d �p�l�a�n�t �p�r�o�g�r�a�m�s�)�/

식품 서비스 �(�f�o�o�d �s�e�r�v�i�c�e�s�)�/ 시 장 관리 �(�m�a�r�k�e�t �m�a�n�a�g�e�m�e�n�t�)�r 인력 기

획 �(�p�e�o�p�1�e �a�n�d �p�I�a�n�n�i�n�g�)�/ 재정 및 정보 �(�f�i�n�a�n�c�e �a�n�d �i�n�f�o�r�m�a�t�i�o�n�) 과

등으로 나누어짐

口 농촌 과학국 �(�B�u�r�e�a�u �o�f �r�u�r�a�l �s�c�i�e�n�c�e�s�)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과학적 집행기관

�(�s�c�i�e�n�t�i�f�i�c �a�g�e�n�c�y�) 으로서 과학과 정책 중간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부집행장 �(�d�e�p�u�t�y �e�x�e�c�u�t�i�v�e �d�i�r�e�c�t�o�r�)�/ 상위 집행 관리 �(�s�e�n�i�o�r

�e�x�e�c�u�t�i�v�e �m�a�n�a�g�e�r�)�/ 주요 과학자 �(�c�h�i�e�f �s�c�i�e�n�t�i�s�t�) 으로 나됩

口 호주 농업�자원국�(�A�u�s�t�r�a�1�i�a�n �B�u�r�e�a�u �o�f �A�g�r�i�m�1�t�u�r�e �a�n�d �R�e�s�o�u�r�c�e

�e�c�o�n�o�m�i�c�s�)

리
口노〈

〕�z�T-
호

산업의 중요한 영향을
느、」

�z�T
즈�I�; 。
�i�i �1�:�r 질의 경제 연구 �/ 정책

분석 �/ 예측과 조언을 제공

�- 부집행장 �(�d�e�p�u�t�y �e�x�e�c�u�t�i�v�e �d�i�r�e�c�t�o�r�)�/ 연구자 �(�r�e�s�e�a�r�c�h �d�i�r�e�c�t�o�r�) 으로

나됩

口 지역 및 해외 사무소 �(�R�e�g�i�o�n�a�I �O�f�f�i�c�e�s �a�n�d �O�v�e�r�s�e�a�s �R�e�p�r�e�s�e�n�t�a�t�i�o�n�)

대도시 �(�A�d�e�1�a�i�d�e�/ �B�r�i�s�b�a�n�e�/ �C�a�i�r�n�s�/ �D�a�r�w�i�n�y �M�e�1�b�o�u�r�n�e�r �H�o�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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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r�o�p�o�U�t�a�n �1�o�c�a�t�i�o�n�s도시 지역 �(�o�t�h�e�r

。 �1 �j�2�-
λλ �n사무소�a�c�r�o�s�s �t�h�e �c�o�u�n�t�r�y�) 어�1 지 역

외二�l�P�e�r�t�h�/ �S�y�d�n�e�} 야�}

나 �) �A�F�F�A 의 구조틀

묘사 �(�d�e�s�c�r�i�p�t�i�o�n�)

조구
기
능

우리의 계획
�(�O�u�r �p�l�a�n�s�)

호주 �A�F�F�A

�|무엇을 �(�W�h�a�t�) �|

�4�-�5�>�<그림

�{누가 �(�W�h�o�)

� 신반적」 �5�2�1 부책 �5�5

침

�의회

�i 점

� �A�F�F�A 의

내부 초침

� �f�I�l�f 게획 및 정책

� 안신 사기 �(�F�r�a�u�d�l

리 스크 거�l 획

예산

연사염

책염

�기협 꼭폰

�(�C�O�l�P 〔�)�r�a�t�e �p�l�a�n�)

� 포토폴리오 예

산 구상

�시-염 게획

인적 게획블 등한

성과

� 거브년스 지�} 펙

미션 �=열망 �(�a�s

�.�r�a�t�i�o�n�)

�f
�l

산출 �(�o�u�t�c�o�m

�)�= 영 향 �(�i�m�l 〕 �a�c

〔 �E
」�L�1�:�A

원지
「

조

특
별
한

산
출
에

대
한 세부 계획

우리의 제획

프로젝트 �/ 행정

프로그램 정보를

포힘

�l

잔좋드칠행카능한

일�(�d�i�l�l�v�e�r�a�b�l�e�s�)

�i
ι

표로젝트 �/ 행정
프로그댐

산줍 팀�/�A�F�F�A

의 사업

개인 책무들

�(�i�n�d�i�V�i�d�U�a�l

작엽 채획 �(�w�o�r�k�p�l

�b�n�s�) 학습 협정

�(�l�e�a�r�n�i�n

개 인들 �(�i�n�d�i�v�i

�a�l�s�)

�e�s�p�o�n�s�i�b�i�1�i�t�i�e�s�)

�a�g�r 않�m�e�n�t�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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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뉴질랜드의 농정조직 및 농업정책

�1�) 농림부 개요와 정책목표

口 �1�3�0�0 명의 공무원을 거느린 가장 큰 부처 �: 식품 �/ 섬유 �/ 산림 및 관련

산업 관장

口 환경부 �/ 보건부 �/ 보존부 �(�M�i�n�i�s�t�r�y �o�f �C�o�n�s�e�r�v�a�t�i�o�n�) 등의 부처가 있어 기

능중복 및 갈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y 자원관리법 �(�R�e�s�o�u�r�c�e�s �m�a�n�a�g�e�m�e�n�t

�a�c�t�) 으로 조정 �.

口 정책목표

�- 교역환경 �(�b�u�s�i�n�e�s�s �e�n�v�i�r�o�n�m�e�n�t�) 개선 �: �2�0�1�0 년까지 완전자유경쟁환경조성

�- 지속가능자원 활용 �(�s�u�s�t�a�i�n�a�b�1�e �r�e�s�o�u�r�c�e�s �u�s�e�)

�- 위생 및 식물위생 �(�p�h�y�t�o�s�a�n�i�t�a�r�y�)�: 국제적으로 뉴질랜드 입장을 유리하게

�- �b�i�o�s�e�c�u�r�i�t�y�:�2�0�1�0 까지 뉴질의 식물에 대한 완벽한 안전보호장치를 확보

�- 식품안전 �: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

�- �W�a�i�t�a�n�g�i 조약 �: 마오리족의 보호

�- 신뢰확보 �: 농림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조직으로 평가받도록 �.

�2�) 부처 조직구조

총국장이 지휘하는 고위관리팀 �(�s�e�n�i�o�r �m�a�n�a�g�e�m�e�n�t �t�e�a�m�)�/ 정책부

�(�p�o�1�i�c�y�)�/ 집 행 부 �(�o�p�e�r�a�t�i�o�n�s�)�/ 산림관리국 �(�f�o�r�e�s�t �1�1�1�a�a�n�g�e�1�1�1�e�n�t�)�/ 생불안전국

�(�b�i�o�s�e�c�u�r�i�t�y�)�/ 식품안전국 �(�f�o�o�d�)�/ 그리고 소규모의 지방조직 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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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o�l�i�c�y �S�e�c�t�o�r �S�u�s�t�a�i�n�a�b�l�e

�B�i�o�s�e�c�u�r�i�t�y �I�n�t�e�r�n�a�t�i�o�n�a�l 빠〔。uB
�I�n�f�o�r�m�a�t�i�o�n �P�e�r�f�o�r�m�a�n�c�e �R�e�s�o�u�r�c�e

�a�n�d �S�c�i�e�n�c�e �P�o�l�l�c�y �S�e�r�v�i�c�e�s

�P�o�l�i�c�y
�a�n�d �R�e�l�l�g�i�o�n�s �P�o�l�i�c�y �U�s�e �P�o�l�i�c�y

가�) 고위관리팀 �(�s�e�n�i�o�r �m�a�n�a�g�e�m�e�n�t �t�e�a�m�)

�l 총국장

내부감사국

마오리 담당

나�) 정책국

정 책국 �( 약 �1�0�0�1 굉 �)

생불안전국 �( 약 �1�0�8 명 �)

식품안전국 �( 약 �1�0�1 명 �)

집행부 �( 약 �7�5�0 명 �)

산림관리국 �( 약 �2�0 명 �)

재정관리 담당

인적자원관리 담당

정보관리 담당

서비스 관리 담당

�( 약 �6�9 명 �)

�-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국의 본청조직에 가까운 기능

�- �1�0�0 �-



다�) 생물안전국

�F�A�A�F �g 썩 �S §￠ �g�r�i�t�y �g�r�g�g�n�i�s 앓 �i�Q�t�j�a�I �S�t�r�M ￠�t�u�r�g

�Q�I�O ‘’�P �P�l�t�r�q ”‘

�g
‘ �l ”’‘�e ‘” �s�e�l�V�I�c�e�s

�f、�f�m�1 단�,�e�f

�p
”�t�9�o�n�a�l �A�s�s�i�s ‘“’‘�{�f

ξ�W�T�t �S�e�c�i�e�t�a�r�y

ε �l�j 잉 �K�e�m�e�!�}�t �U�I�1�i�r

�f�,�f�a�i ‘ �i” �r�r

�m�a�n�a�g�f�f�g
。�l�i�1�e�r �r�.�,�g�1 §성�e�m�a�i�t

�P�m�g�I�a�R�S�I�i�e
�c 。잉 �g�i�l�l�n�x 。 �r�s

�- �1�9�9�9 년부터 식품안전국과 분리하여 뉴질랜드 동식물의 안전 보호

라 �) 식품안전국

�- �1�9�9�9 년부터 설치되어 인원이 �1�5�7 명 �.

�- 일부 직원을 보건부로부터 이양 �. 필요시 보건부와 협력하여 식품안전

�E�L 亡�L
口 。 �.

�-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 없음 �.

�- 국내 주요하부 조직 �(과에 해당 �)

� 축산물 �(�a�n�i�m�a�1 �p�r�o�d�u�c�t�)�- 축산에 관한 판매 관리 �/ 시장접근에 관한 규범

확립

� 낙농산물 �(�d�a�i�1 γ �a�n�d �p�1�a�n�t �p�r�o�d�u�c�t�)�- 낙농산물에 관한 국내 및 수입 규

제확립

� 조사 및 감시 �(�C�o�m�p�n�a�n�c�e �a�n�d �i�n�v�e�s�t�i�g�a�t�i�o�n�)

� 농산물 및 수의 �(�a�g�r�i�m�1�t�l�1�1�3�1 �c�o�m�p�o�u�n�d�s �a�n�d �v�e�t�e�r�a�n�i�r�y �m�e�d�i�c�i�n�e�)�-�- 농

산물 및 수의에 관한 인증여부 그들의 수입 �/ 제조 �/ 판매에 관한 상태

감시

�- �l�O�l



� 관련기업에 대한 서비스 �(�b�u�s�i�n�e�s�s �s�e�r�v�i�c�e�)

� 정책프로그램개발 �(�p�r�o�g�r�a�m�m�e �d�e�v�e�1�o�p�m�e�n�n�- 식품안전 프로그램 개발

� 식품정 책조정 �(�f�o�o�d �p�o�1�i�c�y �c�o�o�r�d�i�n�a�t�i�o�n�)

마 �) 집행부 �(�o�p�e�r�a�t�i�o�n�s�)�: 직원은 �7�5�0 명정도로 세 가지 하부조직으로 구성

口 겸역 서버스 �(�M�A�F �Q�u�a�r�a�n�t�i�n�e �S�e�r�v�i�c�e�)�: 인원 �5�1�6 명

�- 철저한 검역 �: 통관품 �1�0�0�% 를 엑스레이검사 �. 공항이나 항구에서 외

국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

口 검증 기관 �(�V�e�r�i�f�i�c�a�t�i�o�n �A�g�e�n�c�y�)�: 인원 �2�5�0 명 �/ 수출농산품 등 식품안

전책임

口 국립질병조사센터 및 국립식물연구소 �(�N�a�t�i�o�n�a�l �C�e�n�t�r�e �f�o�r �D�i�s�e�a�s�e

�I�n�v�e�s�t�i�g�a�t�i�o�n �& �N�a�t�i�o�n�a�l �P�1�a�n�t �P�e�s�t �R�e�f�e�r�e�n�c�e �L�a�b�o�r�a�t�o�r�y�) �: 수입품에

관한 질병 조사 및 동식물 기생충 예방 연구 �. 약 �3�5�~�4�0 명 �(�1�O�~�1�5 명의

연구인력 �)

�4�) 농업정책의 전환 �: 보조금제도 철폐

�- �1�9�8�0 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농업은 정부보조금위주 정책에서 무보조

금정책으로 선회

�- 정부의 보조금정책은 농업인들은 그들의 생산량 �y 가격 �/ 마케팅 �/ 연구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당화되

어 왔음 �.

�- 따라서 갑작스런 보조금정책폐지는 농촌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 이농은

물론이고 자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음 �. �3�0 여가지의 각종 보조

금이 �1�9�8�4 년 �1�1 월에 확정된 예산에서 삭제되었고 �/ �1�9�8�5 년에는 화폐가치

가 급하락하였으며 �/ �1�9�8�7 년부터 농촌구매력 하락 및 부채증가문제가 심

각하게 느껴지게 되었음 �.

�-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럴 심각 �: 정책급선회로 약 �8�/�0�O�O 농가가

�1�0�2 �-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 실제로는 �8�0�0 농가가 파산하였음 �. 뉴질랜드전

역에는 아직 교육 �/ 의료서버스 등 중요 복지부문을 국가가 관장하고 있

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이 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보조금폐지 정책의 긍정적 효과

�- �G�D�P 를 기준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 위기였던 �1�9�8�6�-�8�7 년에

는 �1�4�2�% 였으나�/ �1�9�9�9�-�2�0�0�0 회계년에는 �1�6�6�% 로 향상

�- 농업생산성 연평균 �5�9�% 씩 향상 �. 비용절감과 고이윤창출부분 투자 때문 �.

�- 토지가격보조금도 토지가격에 거품을 끼게 한 것으로 판단됨�. 보조금폐

지라는 정책전환기에는 토지가격이 급락하였으나 그 이후 회복되고 았음 �.

�-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보조금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2�% 정도에 머물고 있

음 �. 이는 �O�E�C�D 평균이 약 �4�0�9�6 인 점에 비하변 괄목할만한 정책임 �.

�- 현재 농업보조금 제도현황 �: 심사기준

� 전체 소요예산의 �8�0�9�6 를 념지 못함 �. 정부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연 �2�0�0�/�0�O�O 달러 �(즉 �/ �3년짜리면 �6�0�0�/�0�O�O 달러를 넘지 못함 �)�. 최소액의 제

한은 없음 �.

� 농촌지역의 사회적 지속발전 �(�s�o�c�i�a�1 �s�u�s�t�a�i�n�a�b�i�1�i�t�y�) 에 기여할 것

� 기존 지역개발계획과 같이 기존 지역발전계획에 부속되는 사업

� 화폐가치로 볼 때 비용�/ 효과의 비율이 현저할 것

� 신청사업이 기존의 문제해결과 기회활용면에서 현저할 것�.

� 사업효과가 신청자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음�.

� 신청자 �(그룹 �) 의 적극적 참여도 �(자체자금 비중이 고려됨 �)

�- 보조금사업선정절차

전문가의 사전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안→농

림부총국장 �(�D�i�r�e�c�t�o�r �G�e�n�e�r�a�1 �o�f �M�A�F�) 가 농림부를 대표해 최종결정 �. 장관

은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 �.

�- �1�0�3 �-



바 �. 캐나다의 농정조직 및 농업정책

口 농업식품부 �(�M�i�n�i�s�t�r�y �o�f �A�g�r�i�m�1�t�u�r�e �a�n�d �A�g�r�i�-�F�o�o�d�) 가 농업과 식품 �(농

산물 및 축산물 �)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그림 �4�-�6�> 캐나다 농업식품부 조직도

장관

정무차관

식품검사청 곡물위원회

농업금융공사 농산물협의회

낙농위원회

시장-산업
서비스국 �(

전략정책국
�l

농업재정
프로그램국

공보설 언력지원국 「옳�}묵기

�- 농산물 생산 촉진 및 수급조절 기능은 곡물위원회와 낙농위원회가 비교

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지원 및 인력지원을 담당 �.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농업식품부 산하에 식품겸사청을 두고 종합적인

�- �l�O�4



식품안전관리행정을 제공

보건부와 역할분담 �: 보건부는 식품안전성 및 영양에 관한 규격과 정책

을 제정�수립하고식품검사청은 그 규격과 정책에 따라 식품안전성관리

를 실제 집행

초원농업관리청을 별도로 두어 농업과 관련한 환경보전에도 중요한 역

할

농기업지원국을 통해 대규모 기업영농과 농산물가공업 등 육성�지원

보건부와 식품검사청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발생시의 신속

한 대응과 책임규명을 위해 양해각서 �(�M�O�U�) 를 체결

중앙과 지방의 식품안전성 관리 행정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가 별도로 시행하던 식품관련 검사업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검사법 �(�C�a�n�a�d�i�a�n �F�o�o�d �I�n�s�p�e�c�t�i�o�n �A�c�t�) 에 따라 식품의

�7�4 λ �l 。�}
王프트르 프츠승 �l

�1그 �t�?�l �t�j �l �E크 。 �t�j

연방
�/

농업-식품검사위원회
�y

및 각 지방정부의
�/

농업-식품겹사위원회
�/

가

연합하여
�y

캐나다식품검사시스템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y 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규격기준의 조화와 검사방법의 확립 및 확산을 도모

식품안전성검사법 제정으로 식품안전성관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일관성�/ 유연성 및 포괄성을 제공 �: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

적�/ 제도적 대응도 이뤄지고 있는데 �y 캐나다 보건부의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을 포함하여 흔히 �/�n�o�v�e�l�/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식품의 안전성 평가

를 책임지며 �/ 식품검사청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 동물 및 식물의 환경적

안전성과 기타 규제요구사항을 평가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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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식품안전성 관련 캐나다 보건부 �/ 농업식품부 �y 식품검사청의 역할

관계법

권한

활동영역

보건부 즈ζ어λ�1 효 �a�i�j �-�Ä�T�T�-「 식품검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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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전국 농정체계 개편의 시사점

가�. 개괄

口 주요 선진국의 농정의 주안점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나 공통분모도 있음 �.

口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 농업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북미 �/ 동양권인 일

본에는 농정의 주안점이 다소 다름�.

口 우리의 경우는 일본의 체제와 유사한 점이 많음 �.�( 일본의 부체제를 제외

하면 부서 명칭과 분장업무 �/ 局의 개수 등이 유사 �)

口 선진국의 농정체제는 우리보다 앞선 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즉각 받아들

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 �.�( 예 �: 소비자 지향 ←→ 생산지향 �)

나 �. 분야별 분석

�1�) 식품환경 �- 안전

口 겸역기능의 강화

�- 영국의 �0�1�5�7�/ 동남아시아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의 신

뢰저하 �.

�- 동식물 질병 및 식물부패 � 위해에 대한 방역 �/ 역학 조사 �/ 원인 규명체계

확립을 서두름 �.

�- 이에 따른 세계적인 검역 및 수출입 규제조치가 강화 �. 뉴질랜드 �/ 호주는

�b�i�o�s�e�c�u�r�i�t�y 를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통관물 전수조사

→ 일본은 소비 � 안전국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식품 및 축산물 검역기

능을 집중 �y 단일화 �.�( 사료까지 관장�)

口 식약관계 부처와 유대관계 및 정보의 공유

�- 식약관계 부처인미국의 �(�F�D�A�)�/ 영국의 �(�F�S�A�) 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

상례적인 회의를 소집 �.

�- �1�0�7 �-



�- 우리의 경우에 비해 탄력적인 농축산물 -식품간의 관계를 유지 �. → 품목

별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 유전자 변형 농산품 등의 경우 새로운

법조항을 추가적으로 첨가�.

�- 영국은 농림부와 �F�S�A 간에 조약 �(�C�o�n�c�o�d�a�t�) 를 체결 이에 따라 시행 �. 우리

의 경우 �3�~�5 개의 법률을 참조해야 하며 �/ 경직적인 원칙을 �(생산단계 �/

유통단계 �y 농축산물 함유량�) 고수하는 것이 문제 �.

�2�) �A�n�i�m�a�l �& �B�o�t�a�n�y �H�e�a�l�t�h �C�a�r�e

�-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는 동식물 질병관리에 대해 우리의 국 �(局 �) 수준의

부서를 두는 등 높은 관심 유지

�-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질병관리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나 뉴질랜드의 경우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담당 �.

�- 동물의 경우 가축과 야생동물로 나누어 관리하고 목초지 및 토양오염의

측면에도 관심 �.

�- 프랑스의 경우 수의사를 집중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담부서가 존재 �.�( 즉 �y

수의사가 농림부에 소속됨 �) → 동물의 치유내역 �/ 질병의 유행성 여부 등

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음 �.

�- 우리 및 일본에서는 다소 등한시하는 부분으로 사료됨 �.

�3�) 농촌개발 및 식품개발

�- 외국의 경우 농촌개발은 지역 및 지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 중앙정부는 대단위적 원칙만을 제공 �.

�- 식품개발관련 업무의 경우 위생검사가 위주이며 �/ 설비 등에 있어서 까다

로운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음 �.

�- 정부조직의 차원이나 외국 �(예를 들어 이태리 �) 의 경우 농림부가 환경부

산하에 들어 있으므로 환경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농촌개발이 유도 될

�- �1�0�8 �-



수 있음 �. 반면 우리는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개발을 각 부처 �(행정

자치부 �/ 건설교통부 �/ 산업자원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

으며 �y 중복의 우려도 높음 �.

�4�) 소비자 및 농민 중섬의 행정

�- 조직부터 소비자를 위한 기구가 상설되어 있음 �.�( 최근 일본도 이에 부응 �)

�- 농어촌 복지 및 농어민 후계자 양성�.�( 농업기술에 관한 정보 풀 형성�)

�- 농민 부녀자 �r 노인이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주력 �.

�- 농어촌 자녀 특별 대책도 일부 추진 �(장학금 �r 학교특례 등�)

�5�) 관계부처와의 관계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E�U가 정한 기본 농업정책을 준수 �/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세부 규정이나 집행을 하는 기관 �.

�- 유럽의 각국은 �E�U와 연결을 하는 담당관이나 부서가 존재 �.

�- 미국의 경우 부처 간의 관계 를 중요하게 생각 �/ �C�o�m�m�u�n�i�c�a�t�i�o�n �P�o�1�i�c�y 를

주요 공론화 �. 농림관련 부서 또는 사업관련 부처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관을 둠 �.

�6�) 환경 �(�E�n�v�i�r�o�n�m�e�n�t�} 과의 관계 고려

口 녹색연료

�- �E�U는 유지작물과 같은 농업생산작물을 이용해 휘발유나 디젤 등의 대

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녹색연료 이용을 �2�0�1�0 년 까지 �5�7�5�%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

�- 유럽의회의 �/

산업 및 무역 �/ 에너지 연구위원회
�/

는 식물자원을 이용한 에

너지 생산 및 이용촉진을 위해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

을 마련해 녹색연료 이용하도록 권장

�1�0�9 �-



�- 유럽의회 의원들은 회원국들이 늦어도 �2�0�0�5 년 �1�2 월 말까지 녹색연료 소

비수준을 전체 연료소비량의 최소 �2�%수준까지 �/ �2�0�1�0 년에는 �5�.�7�5�% 까지

확대할 계획

�-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

로 녹색연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작물 생산방식을 채택

�- 환경보호와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지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에 녹

색연료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

디 친환경 농업

�- 식량증식 체제에서 벗어나 농산물의 다품종 �/ 질의 수준향상에 경주 �.�( 별

도의 법령제정 �)

�-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 �/ 친환경에 필요한 사용자재를 법규화 �.

�- 친환경 농업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 과정까지 관리한 후 �/ 인증서와

마크를 부여 �.

�- 친환경농업 인증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이 다수 �)�/ 사용자재에 대한 농

민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

�7�) �W�T�0 대응체제 강구

�- �I�N�T�O�/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 점차적 수출입 전략 강구 �/ 전담반 설치 �.

�-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추세이므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규제기능을 강

화함 �.

�- �1�1�0 �-



국(실) 계획병 �A �E�10��1λ1-「
�H �E �! 추진기간 수립근거

기획관리실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2�0�0�0�. �1�0 �2�0�0�1 �~�2�0�0�5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7조

농업 �농촌정보화 5개년기
�2�0�0�1�. �8�. �2�0�0�1 �~�2�0�0�5 노어 �. 노초기보버제8조

본계획
。H 。」 」H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개혁추진계획 �2�0�0�1�. �4 �2�0�0�1�~�2�0�0�3 농업금융개혁위원회건의

농협중앙회신용�경제사업분
�1�9�9�9�. �7 �1�9�9�9 �~ �2�0�0�3 농협법부칙제6조

리추진

식량생산국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2�0�0�1 �1�2 �| �2�0�0�2 �~ �2�0�0�6 농업기계확촉진법제5조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2�0�0�0�.�1�2 �2�0�0�1 �~�2�0�0�5 친환경농업육성법제6조

농산물유통국 인삼산업육성대책 �2�0�0�1�. �8 �2�0�0�1 �~�2�0�1�0 인삼산업법제3조

노어 �. 노초기보버제7조
마늘산엽종합대책추진계획 �2�0�0�2�. �9 �2�0�0�3 �~ �2�0�0�7

。H 。」 L님
및 제24조

노초개 �H�Lm 농촌생산기반정비중장기계획 농어촌정비법제4조。」 �E

�V�. 새로운 농정추진체계의 절계

�1�. 새로운 농정추진체계 절계의 주요 쟁점

가�. 농업정책수렵 및 생산관리가능에 관한 쟁점사항

�1�) 쟁점 �1�: 농업정책 기획�관리�평가기능의 재배치

口 문제점

。 장기계획과 중�단기계획이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아래 장기계획 관련 도표 참조 �)

。 �1 �i�2�-
�/λλ �n �

。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읍�.

�O 일관성있는 농업정책의 추진체계가 부족함 �.

�O 예산�기금 업무와 투자심사업무가 �2원화된 조직으로 되어 있음 �.

。 기획예산처에 기금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

�<표 �5�-�1�>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장기계획

�- �1�1�1 �-



연도 �J�8�0 �/�9�0 �j�9�5 �m �I�O�2�(È� 망)

생산 �3�5�/�6�6�4 �4�0�/�9�5�8 �3�5�/�1�3�4 �3�6�/�5�5�0 �3�8�/�2�9�9

수요(식 량+가공) �3�7�5�1�1 �3�7�/�8�0�9 �3�8�/�5�8�3 �3�5�5�1�3 �3�5�/�4�5�5

자그E �9�5�1 �1�0�8�3 �9�3�.�6 �1�0�2�9 �1�0�8�.�O²Ø�-�L

연말재고 �7�/�4�0�2 �1�4�/�0�6�4 �4�/�5�7�6 �6�/�7�9�3 �1�3�/�1�8�1

口 개선방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기금업무를 분리하여 투자심사담당관실 업

무와 통합하여
�i

기금예산담당관실
�/

로 개편하고 투자심사담당관실의 농

림사업 심사�평가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

-현행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담당관실로 개칭하여 순수 기획과 국

회관련 기능만 담당

-기금예산담당관실은 농림부내 정책자금 및 예산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기금예산담당관실는 각 부서의 업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 감사담당관실은 각 부서가 공공재원을 가지고 추

진한 사업 �(정책 �) 의 성과를 평가함 �.

。예산 �(기획관리실 �)�/ 집행 �(각국 �)�/ 평가 �(감사관 �) 기능이 �3원화되어 정책실패

와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2�) 쟁점 �2 �: 식량정책의 중요성

디 문제점

。쌀의 경우 최근 과잉재고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

�< 표 �5�-�2�> 쌀 수급현황

단위 �: 천석

-재고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입쌀증가와 쌀소비량감소에 있음 �: 최근 �1

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1�9�8�0 년 �1�3�2�4 �k�g 에서 �2�0�0�2 년

�8�7�3 �k�g 정도임 �)�.

�- �1�1�2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스라。프 Èp�E�L�q�]�-�7
�t�:�: 이태리 /ζ페인 스웨덴

자그。 �3�0�.�2 �2�1�.�9 �1�3�9�8 �7�9�.�4 �1�3�3�.�3 �8�4�.�5 �1�1�8�3�1�j 올3「

-식량을 위한 쌀수요는 연간 �3�/�0�0�0�-�3�5�0�0 만석 정도이나 쌀생산은 수리시

설 및 농업생산기술의 발달로 �3�5�0�0�3�8�/�0�0 만석으로 안정적인 추세임 �.

�O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볼 때 한국의 곡류자급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임

-식량용곡물 부문만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5�5�-�5�6�% 정

도이지만 가공용 및 사료용까지 포함할 경우 곡류자급률은 �3�0�% 수준에

그침 �.

�< 표 �5�-�3�> 선진국의 곡류자급률
�(단위 �:�%�)

주 �: 한국 �1�9�9�9 년 �/ 기타 국은 �1�9�9�8 년 통계 임

。기존 식량증산정책을 일시에 포기하는 경우 식량무기화에 노출될 가능

성이 。 �1 죠�L
�/λλ �n �

-한국과 달리 높은 자급률을 보이는 선진국 �( 일본 제외 �) 의 주곡관련 정책

을 참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O 쌀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3�0�9�6 정도 �( 예 �/ �2�0�0�0 년 �3�3�0�y�O�O�7 억원중 �1�0�5�/�0�4�6 억

원 �)를 차지하고 있고 �y 식량용의 기본적인 쌀 수요량을 고려한다면 식량

정책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기에는 위험성이 있음 �.

-급격한 가격하락 통제 �/ 농민소득보전 차원의 정책은 필요

-한국인이선호하는 자포니카계 쌀은 중국 �/ 일본 �/ 호주 �/ 미국 등 일부 국

가에서만 생산되고 �/ 국제거래량 �(약 �2�0�0 만톤 �) 이 한정되어 있어 흉년의 경

우 국가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읍 �.

-간척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등�) 쌀 증산보다는 우량농지 확보와 생산

�- �1�1�3 �-



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 필요

口 개선방안

。정책방향에 있어서 과거
�I

쌀 증산
�l

정책에서는 탈피하되 농업인 소득정

책과 식량무기화를 대비한
�/

쌀 관리
�/

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O 다만 현행 식량생산국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j

쌀 생산과 소비에 관한

행정
�/으로 정의한다면 식량정책과와 농산과 �(생명산업 �y 종자산업육성 등

의 업무는 제외 �) 만이 국의 명칭에 부합되는 과엄 �.

-따라서 국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 특히 농산과는 농업생명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함 �.

。향후 식량생산국을 순수 농업생산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현

재의 식량정책과와 농산과는 유지되지만 농업기계자재과 �(관련산업기능 �)

와 친환경농업과 �(정책기능 �)는 분리될 수 있음 �.

-농산과의 재해대책 업무도 재해보험 업무와 통합하여 농촌개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쟁점 �3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품목의 선정

口 문제점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 부

재를 이유로 농업생산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생산농정의 포기를 논하는

주장들이 있으나 생산농정의 위축은 농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하고 관

련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됨�.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정책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할 조

건임 �. 모든 먹거리를 수입품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 아무리 유통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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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3�5

�3�0

�2�5

�2�0

�1�5

�1�o

�5

�O

미곡

공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생산이 없으면 불가능함 �.

�-�G�D�P 기준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4�.�7�9�%�(�1�9�9�8 년 �) 에

이름 �. 가공 및 유통산업 �(�8�0�6�%�) 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 가공

및 유통산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유지됨 �.

-총가구수 �1�4�3�9�1 호중 �9�6�% 에 해당하는 �1�3�8�3 호가 농가구이고�/ 총인구의

�3�.�8�%�/ 총 취업인구의 �8�.�1�%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농업생산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음�.

�O 현재의 농업부문별 생산액 �(그림 �5�-�1 참조 �)을 보면 미곡 �1�0�5�/�0�4�6 억원

�(�3�1�.�8�%�)�/ 축산분야 �8�0�/�8�2�5 억 원 �(�2�4�5�%�)�f 채소 �6�7�2�4�2 억 원 �(�2�0�.�4�%�)�/ 특용작물

�3�0�/�0�6�3 억원 �(�9�1�%�)�/ 과수 �2�5�/�8�0�5 억원 �(�7�8�%�) 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목인

미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미곡의 비중은 축산분야 전체 생산액보다도 높고 채소 �y 과수를 합한 생

산액보다 높아 우리나라 농업의 쌀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품목의 다각화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줌 �.

�<그림 �5�-�1�> 농업부문별 생산액

�1�C�0년도 농업 부문별 생산액

口비중

채소 과실 특용기타 축잡

。품목별 생산액 기준 �1�0 위까지 보면 �/ 미곡 �/ 돼지 �/ 한육우가 �3위까지 부동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 중요한 비증을 차지하는 것은 마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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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5 �t�9�9 �/�0�0
순위

�i�E Õ��E�L 생산액 효프E
생산액

�i�EÈp�E 생산액
�i�E�]»�

생산액τr「 �f�r0� τr「 �T�T0�

�1 미 고l �6�5�/�3�7�8 미 二표 �6�7�/�5�9�8 미 二E �1�0�0�/�4�5�1 미 그l �1�0�5�/�0�4�6-τ -7 -7 -1

�2 돼 지 �1�L�7�3�8 한。 。 �1�7�/�7�5�6 돼 지 �2�6�/�8�6�9 돼 지 �2�3�/�7�2�0τr-「

�3 한。 。 �9�/�2�2�4 돼 지 �1�4�/�0�6�6 한。。 �1�Z�7�9�5 한。。 �1�8�/�7�8�8그귀「-「 그커「-「 τ키「-「

�4 마 �1�-�- �8�/�3�6�3 마 �1�-�- �1�2�/�1�9�0 。 。 �1�3�9�1�2 。 。 �1�3�5�1�7E프 E프 -「 �T�T -「 T「

�5 。 。 �6�3�7�7 건고추 �1�1�9�9�6 건고추 �1�L�1�4�2 건고추 �1�0�/�4�3�9-「 �T�r

�6 N¡�1�- �4�/�4�5�9 {사 과 �8�/�9�6�2 �c�L �7�/�6�8�0 �E�L �8�/�2�0�8�E�1 �E�1 �E�1

�7 사 �4�/�3�9�7 。 。 �8�/�5�5�6 감 률 �7�/�4�7�5 �/�A�- �H�l �6�/�7�4�7-「 �1�T -「 �-�7

�8 고
�;�z�;

�4�/�2�7�2 �/�i�~ �H�L �8�/�4�8�9 �/�X�~ �H�L �7�/�4�1�9 계 란 �6�5�1�2-「 -「 �-�7 -「 �-�1

�9 계 라」 �4�/�0�7�6 �C�l �7�/�7�2�7 사 �7�/�3�7�5 감 률 �6�3�3�6�E�1

�1�0 배
�;�?�: �3�/�9�6�7 감 률 �7�/�0�9�3 마 �1�-�- �7�/�3�5�2 배 -주’ �5�/�7�2�7-「 E프

우유 �/ 고추 �/ 닭 �/ 사과�/ 계란 �/ 감률 �/ 배추 등임 �. �3�0 위까지는 딸기�/ 포도 �/ 양

파 �/ 배 �/ 상추 �/ 토마토 �/ 복숭아 등 야채와 과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 이드 �L-← �/λλ �n �

-수출품으로 육성하기가 용이한 과수 �y 화훼 �/ 특용작물 중에서 이렇다할

대표 작목이 등장하지 않고 있읍�.

�<표 �5�-�4�> 품목별 농림업 생산액 �(상위 �1�0 위 기준 �)

�(단위 �: 억원 �)

。현재 농림부 조직에서 농축산물 생산관리 지원기능은 식량생산국과 농

산물유통국 �/ 축산국으로 편재되어 있으나 생산액 기준으로 약 �4�0�9�6 를

차지하는 채소�과수�화훼�특작분야가 조직구조조정으로 인해 별도의

국이 아닌 농산물유통국 내에 통합�편재되어 있어 채소�과수�화훼�특작

분야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 현행 과수특작과와 채소화훼과는 너무 많은 품목을 담당하고 있는 관

계로 각 품목별로 특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 �1�1�6 �-



口 개선방안

�O 농업생산의 축을 유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식량작

물위주의 생산정책에서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함�.

�<그림 �5�-�2�> 생산정책의 변화

다픔종화
선택과 집중

식량생산 위주 고안전성 �i 국내소비촉진

수출촉진

�(과거 �)

케 고룹질화

。 이미 자급을 달성했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미곡의 비중을 줄이면서 축산 �/ 과수 �/ 채소 �/ 화훼 �/ 특용작물 등을

중점 육성하되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과수�/ 화훼 �y

특용작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필요가

。 �1 」�2�-
�/ λ �n �

-특히 일본과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유망 품목은 과수와 화훼임 �.

-축산분야는 축산물 안정성을 강화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 같은 경쟁국과

품질과 가격변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식량생산국의 쌀생산관

리 기능을 점차 축소하고 친환경농업 �y 농업생명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현행 농산물유통국에 편재되어 있는 채소 �/ 과수 �/ 화훼�특작 분야의

�- �1�1�7 �-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 장기적으로 농산물생산관리를 전담하는 국

이 신설될 경우 이에 통합하되 과별 편재를 채소과�/ 과수과�/ 화훼특작

과로 확대�재편할필요가 있음�.

냐 �. 농업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쟁점사항

�1�) 쟁점 �1�: 농관련산업의 중요성

口 문제점

。농업정책은 국민에게 만족스런 먹거리 제공 외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질높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농업생산자체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농업관련산업은 �G�D�P 기준

�6분의 �L 종사자수기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읍 �.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관련산업은 �G�D�P 기준으로 전체 농산업

에서 �6�0�-�7�0�9�6 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농업생산부문보다 �2배 이상의 규모

를 보이고 있음 �.

-농관련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전체 농산업에서 �5�0�9�6 이상을 차지

하여 농업생산부문을 압도하고 있음 �.

-현 농림부 조직은 생산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관련산업에 대한 체

계적인 정책유도와 지원이 취약한 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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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6 �1�9�9�8
구 �G�D�P�l�) 비중ι) �G�D�P�l�) �l 비중ι) �G�D�P�l�) 바중4

�1�6�/�1�1�4�/�4�0�1 �7�4�4 �2�3�/�8�2�7�/�7�1�2 �5�6�9 �2�L�2�6�3�/�2�8�0 �4�.�7�9
농업생산부문(A)

�(�3�9�4�7�) �(�3�5�3�9�) �(�3�1�.�7�5�)

�L�9�8�7�/�8�0�4 �0�.�9�2 �3�/�2�9�8�/�8�8�4 �0�.�7�9 �3�/�6�7�0�/�9�9�2 �0�.�8�3
농업투입재산업(B)

�(�4�.�8°| �(�4�9�0�) �(�5�4�8�)

�2�0�/�3�6�±�8�3�0 �9�4�0 �3�4�3�8�0�2�1�7 �8�.�2�2 �3�5�/�8�3�Z�8�7�9 �8�0�6
가공�유통산업(C)

�(�4�9�.�8�7�) �(�5�1�.�0�7�) �(�5�3�5�1�)

관련서비〈 및 �2�1�6�5�5�1 �0�.�1�0 �4�7�4�/�5�2�8 �0�.�1�1 �4�9�6�/�4�2�5 �0�.�1�1

지식산업(D) �(�5�8�0�) �(�8�6�4�) �(�9�2�6�)

농업관련산업 �2�4�r�7�1�6�r�6�3�7 �1�1�.�4�2 �4�3�r�4�9�4�r�9�8�6 �1�0�.�3�9 �4�5�y�7�0�1�y�9�4�9 �1�0�.�2�8

�(�B�+�C�+�D�) �(�6�0�.�5�3�) �(�6�4�.�6�1�) �(�6�8�2�5�)

노산어 �4�0�/�8�3�1�/�0�3�8 �1�8�8�6 �6�7�3�2�2�6�9�8 �1�6�0�9 �6�6�/�9�6�5�/�2�2�8 �1�5�0�7
。 님

�(�A�+�B�+�C�+�D�) �(�1�0�0�.�0�) �(�1�0�0�.�0�) �(�1�0�0�.�0�)

�<표 �5�-�5�> 농업관련산업 별 �G�D�P추이 �(�1�9�9�1�-�9�8�)

�(단위 �: 백만원 �/ �%�)

주 �1�: �G�D�P 는 조정된 �G�D�P 임 �.

�2�- 전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3�. �( �)속의 숫지는 구성비율임 �.

백만원
농업관련산업별 �G�D�P 추 �0�| �(�1�9�9�1�-�9�8�)

�4�O �C�O�O �O�O�O

�3�S �O�O�O �O�O�O

�3�O �O�O�O �O�O�O

�2�5 �O�O�O �O�O�O

�-�*�- 농업생산부문
�2�O �O�O�O �O�O�O

농업투입재산업

�1�5 �O�O�O �O�C�3

가공 및 유통산업

�1�o �o�3�O �O�O�O

관련서비스 및 지식산업

�5 �O�O�O �O�O�O

�1�9�9�1 년 �1�9�9�6 년 �1�9�9�8 년

�- �1�1�9 �-



�1�9�9�1 �1�9�9�6 �1�9�9�8
구분

종사자수
비중 비중

종사자수
비중 비중

종사자수
즈。비비중

�1 �2 �1 �2 �1 �?�i

농업생산부문(A) �3�/�0�5�2�/�2�5�2 �2�0�.�7 �5�8�3 �Z�4�1�0�/�4�4�9 �1�4�.�5 �4�6�9 �2�/�4�6�Z�8�9�1 �1�6�4 �4�8�7

농업투입재산업(B) �5�3�/�8�8�7 �0�.�4 �1�.�O �8�3�/�1�3�8 �0�.�5 �1�.�6 �7�5�/�5�1�8 �0�.�5 �1�.�5

가공�유통산업(C) �2�0�3�6�/�5�7�1 �1�3�.�8 �3�8�9 �2�l�5�3�4�7�8�6 �1�5�3 �4�9�3 �Z�4�2�7�/�7�1�1 �1�6�1 �4�8�0

관련서비λ.
�9�L�3�2�6 �0�.�6 �1�.�7 �1�1�2�/�1�7�6 �0�.�7 �2�.�2 �9�6�/�2�9�6 �¹�n�n�U �1�.�9

지식산업(D)

농업관련산업
�2�y�1�8�1�r�7�8�4 �1�4�.�8 �4�1�.�7 �2�7�3�0�J�O�0 �1�6�.�5 �5�3�.�1 �2�5�9�9�I�5�2�5 �I�7�.�3 �5�1�.�6

�(�B�+�C�+�D�)

농산업 �(�A�+�B�+�C�+�D�) �5�/�2�3�4�/�0�3�6 �3�5�5 �1�0�0�.�O �5�/�1�4�0�/�5�4�9 �3�1�3 �1�0�0�.�O �5�/�0�6�2�/�4�1�6 �3�3�.�7 �1�0�0�.�O

�<표 �5�-�6�> 농업관련산업 별 종사자수 추이 �(�1�9�9�1�-�9�8�)
�(단위 �: 명 �/ �%�)

주 �1�: 비중 �1은 전체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2�: 비중 �2는 농산업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영
농업관련산업멸 종사자수 추이 �(�1�9�9�1�-�9�8�)

�3�,�5�O�O�,�C�O 〔〕 ”

�3�p�o�o�l�C �3

�2�,�5�C�O�,�O�C�o

�1 �,�5�C�D�,�O�O�3

”
디

어
닙
산

우
」
사
〕
�:
응

부
재

운

사
이
며

�J

�H�j
�-�=
→
「
미
�X

엄
-
이
닙
고
。

농
농

가

�+�2�,�O�G�O�1�O�O�3

관련서비스 및 지식산업

�1 �,�O�C�O�,�0�3�0

�o

�5�C�3�1�C�S�o

�1�9�9�1 년 �1�9�9�6 년 �1�9�9�8 년

。농림부가 그 동안 농관련산업 육성�관리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관계로

새롭게 농관련산업 육성시책을 모색하려 해도 다른 부처의 규제기능과

충돌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전통주 �/ 전통식품 등 가공산업 부분에서 육성과 수출전략화의 소재가

�- �1�2�0 �-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시설규정 및 위생

규정이나�/ 국세청의 불합리한 지역규제 등에 묶여 상품개발과 창업 자

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口 개선방안

。농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므로 농관련산업을 향후 농

림부의 주력부분으로 육성해야함 �.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유통 �y 외식산업 �/ 농자재산업 등 관련기능을 대폭

개발�보강해야하며 �y 장기적으로 농관련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해 현

재의 식품산업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국 단위로 조직을 강화해야 함�.

。전통식품을 비롯한 가공식품산업의 경우 사후적인 위생관리와 세원관

리는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설립 인허가권은 농림부가

관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활성화할 수

있어야함 �.

�2�) 쟁점 �2 �: 외식산업의 행정공백

문제점

。농관련산업 중 외식산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망하며 식품가공 및 유

통 등 다른 농관련산업에 비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농업관련 총종사자

수의 �2�4�.�1�%�) 하고 있으나 정부내에 위생�소방�환경등 이를 규제하는 기

능만 존재하고 육성�촉진전담조직이 없어 행정공백으로 남아있음 �.

�- �1�2�1 �-



�1�9�9�1 �1�9�9�6 �1�9�9�8
구분

종사자수 비중1 비중2 종사자수 비중1비중2종사자수 비중1비중2

식품가공산업 �1�9�6�/�1�6�6 �1�3�3 �3�.�7�5 �3�0�4�/�4�3�1 �1�8�4 �5�9�2 �2�6�7�.�3�3�1 �1�.�7�8 �5�2�8

비식품가공산업 �2�3�4�3�3�4 �1�5�9 �4�.�4�8 �2�0�6�y�8�9�5 �1�2�5 �4�.�O�2 �1�5�6�/�0�5�4 �1�.�O�4 �3�.�O�8

유통관련산업 �7�1�1�f�7�2�8 �4�.�8�2 �1�3�.�6�0 �7�6�9�/�8�1�9 �4�.�6�4 �1�4�.�9�8 �7�8�4�/�3�7�6 �5�2�1 �1�5�.�4�9

외식산업 �8�9�4�/�3�4�3 �6�0�6 �1�7�.�O�9 �1�2�5�3�/�6�4�1 �7�5�6 �2�4�.�3�9 �L�2�1�9�/�9�5�0 �8�.�1�0 �2�4�1�0

�<표 �5�-�7�> 가공�유통�외식산업 종사자수 변화
�(단위 �: 영 �/ �%�)

주 �1�: 비중 �1은 전체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2�: 비중 �2는 농산업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 그림 �5�-�3�>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추이

외식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자자의 추이
단위 천개 �, 천명

�1 �,�4�O�O

�4�0�0

�1 �2�0�0

�1 �,�O�O�O

�8�O�O

�6�O�O

�2�O�O

�0

�1�9�8�2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口사업체수 협종사자수

�O�1�9�8�5 년부터 �1�9�9�5 년 �1�0 년간 실질외식비증가는 약 �7�.�7 배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외식사업체의 증가는 수요의 신장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외식업체의 호황을 초래

-결과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입맛을 변화시킴으로써 한국 농산물의 존립

을 위협할 수도 있음 �. 현재 한국 외식업체가 외국에서 좋은 경영실적으

로 올리고 있음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외국 외식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모순된 현상 발생

�- �1�2�2 �-



�<그림 �5�-�4�> 외식산업과 행정수요 개념도

경제적 요언

�/�/

←국민소득의 증대

국경없는 무한경제시대

여성의 사화진출증가

-도시화 �, 산업화의 증대

사

회
口

�I�r

화
�x�1

�-�1

요인

�l
�l

�문화생활로서의 외식형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 대화와 여가장소로의 외식
� 자동차보급율 확대

� 외식산업전담체계 부재

� 전통산엽관리의 경직성

� 브랜드화의 방치

� 위생단속차원의 관리

�-�> 지원 및 촉진채재 부족

�l

행
정

적

요

인

잃‘

부진과 외국업체 호황

새로운 행정수요폭증

국내 외식산염

육성에대해 위생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외식업체에�O 보건복지부는

맞는 것만을 보전통식품산업을 과거 전통에소극적이며 �y 문화관광부는

호하려는 경직성이 있음�.

-외식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으나 보건위생이라

결과 급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 �1 」�2�-
�/ 아、 �r 그 �.규제 위주의 관리가 이뤄지고

적절한 성장을 지원하지

�- �1�2�3 �-

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성장하는 외식산업의



개선방안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창업 및 상품개발은 규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조장의 대상이어야함 �.

-특히 외식산업이 농축산물 대량소비처라는 점에서 체계적 육성 필요

�O 외식산업 관련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므로

현행 식품산업과를 중심으로 외식산업 전담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새

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 장기적으로 농업관련산업을 총괄하는 국을

신설할 경우 식품산업과를 유통국에서 신설 국으로 이관할 수 있음�.

�O 일본의 경우 �1�9�8�1 년 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 기업진흥과내에 외식산업

대책실이 신설된 후 �/ �1�9�8�9 년 외식산업실로 격상되고 총 �6명의 직원이

업무진흥과와 기획조사반으로 나눠져 근무하고 있음 �.

-외식산업 육성 전담조직 확보는 행정공백을 메우고 체계적인 산업육성

을 가능하게 하며 �y 국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국민 식생

활문화의 변화와 휴가문화의 변화에 걸맞는 식생활환경을 조성

�3�) 쟁점 �3�: 벼료-농약및 농자재 관리업무의 효율화

口문제점

�O 과거 증산위주 정책기에는 비료 �/ 농약의 사용량이 많았고 �/ 정부지원이

많았으나 �/ 최근 환경의식 제고로 비료�농약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 �1�2�4 �-



년도 �1�e�g�Ã±D �1�9�9�8±D �1�%�9±D �20��)�m±D �2�0�0�1±D �2�0�0�2±D�(Æ�Âñ�j고l二그PLt。
님 각j �5�3 �2�2�2 �4�4�7 �5�7�2 �7�3�0 �7�3

년도 �1�%�7±D �1�9�9�8±D �1�%�9±D �2�(�)�m±D �2�O�O�1±D �2�O�O�2±D

ø�lNŒ�l�E�3�t0�
�H 。 �%�6

�L�O�9�7 �L�2�3�1 �1�/�4�2�8 �L�6�2�3 �L�8�0�0

�1

(지원 때포햄 (지원 뼈포램 (지원 �5�mÓìÕh�) (지원 �5�mÓìÕh�) (지원 �6�mÓìÕh�)

�<그림 �5�-�5�> 비료사용량 변화

�k�g 비 료사용량 �h�a 당 �(�k�g�)

떼
쩨

째
떼
때
때
때
때
�m
�m
ω
�0

�-�*�- 질소 �(�h�a 당 �)

인산 �(�h�a 당 �)

칼리 �(�h�a 당 �)

�h�a 당 �(�k�g�) 층합

�9�0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이것은 저농도 복합비료 �/ 완효성비료 �/ 주문배합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

료 공급 확대 시책을추진한 결과임�.

�< 표 �5�-�8�> 환경친화형 비료공급량의 증가
�(단위 �: 천된

-또한 화학비료사용 감축 및 퇴비 등 유기질비료 사용확대 시책의 결과임 �.

�< 표 �5�9�> 퇴비 등 부산물 비료공급량
�(단위 �: 천톤�)

-농약의 경우는 논농사용은 줄어드나 과수원예용 사용량은 늘어나는 추

세에 있으며 다만 최근의 살충제 사용은 줄어드는 추세임 �.

�- �1�2�5 �-



�<그림 �5�6�> 농약사용량 변화

성분량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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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x�n

�2α�x�n

�1�g�x�n

�1 α�g
〕

�0

�7�0 년 �7�5 년 �8�C 년 �8�5 년 �%년 �9�5 년 �E�E년 �9�7 년 �9�8 년 �9�9 년 〔℃년 �0�1 년

。농기계의 경우 기계화촉진법에 의하여 정부의 기계보급활동이 활발하

였음 �. 현재에는 저비용�고효율기계의 개발�보급에중점

-현재농업의 기계화율은 �9�8�% 에 이르지만 승용기계화율은 �6�5�% 에 그침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승용기계화율이 중요함 �.

-물량면에서 보급률은 양호하나 �/ 향후 질적 개선과 관리가 중점적으로

뤄져야 함 �.

-일부 국제경쟁력있는 기계는 수출의 길이 열리고 。 �1 」�2�-
�/λλ �n �

口 개선방안

�O 농자재정책의 중점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함�.

�- �1�2�6 �-



�<그림 �5�-�7�> 농자재정책의 변화 방향

�o�t 닌「 �l 직특
〈그 」 �- �L�1 �c�=�i �t�:�f

강조

저비용

사용량 강화로

식량증산
�-�1 �i�i�E �X�i�l
←�l�l �i 츠�1 �E크

편리한 사용

�(과거 �) �(현재 �)

。 미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약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농약의 안전사

용을 위한 대책과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O 기계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기계류의 수출을 촉진하

여 전략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함 �.

�O 따라서 현행 농업기계자재과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품질 및 편의성 지

향의 농자재정책을 개발하되 �/ 장기적으로 농업관련산업을 총괄하는 국

을 신설할 경우 이에 통합�편재할수 있음�.

�4�) 쟁점 �4�: 농업관련 창업지원 기능의 활성화

口 문제점

。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경쟁적

으로 벤처창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농업식품관련 벤쳐기업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큼 �.

특히 생명공학분야에는 폭발적인 발전이 예상됨 �.

-현행 농림부 기능에는 농업관련벤처 육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

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부서가 필요함 �.

�- �1�2�7 �-



口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산과의 농업분야 생명공학산업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벤처농업육성 기능을 신설하고 과 명칭도 농업생명산업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림직함 �.

。장기적으로는 벤처농업과 �(또는 생명공학과 �)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창

업지원

。벤쳐농업기금 설치 운영

。농업진흥청에 설치된 생명공학원과는 역할분담도 필요

다 �. 식품안전성관랴에 관한 쟁점사항

�1�) 쟁점 �1�: 식품안전성 관리체계의 개선

가�) 식품안전성관리 개념

�O 소비자들이 질높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

호 기능의 강화가 절실함 �.

-농림부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슈임 �.

�O 소극적으로는 국제적인 동향이 이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농

산물에 선별적 수입 및 국내농산물의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

한 정책방향임

。소비자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은 농산물안전도 강화와 규격화

등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함 �.

。 농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 강화�/ 잔류농약 �/ 비료사용 억제 등 식품위생 강화�/ 규격화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등이 필요

�- �1�2�8 �-



�v
규격화

국지l교역 증대 브랜E 환경 오염

원산지 표시
�/

토양오염‘ �v �,
농산물 안전

0�Âø�/�I�O
�/

�/�f

농익: �, 바이러〈V、

생명공학 딸전 국민 건강 의식

。 아래 개념도와 같이 농산물안전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 필요조건이고

농산물의 질향상은 충분조건임 �.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농산물이 생산되

면 수출증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림 �5�-�8�> 농산물안전성과 소비자만족 개념도

소비자 만족

‘
득대소즈。 �m

맨
�%�F

�i�n

-
줍

�-�-�(�i

수
뇨二λ�L공�F 이 �;

ζ�1 동�t λ�F
�l�4 �E프 �-�-�l �E즈 。 。

나 �) 현행 식품안전성관리체계

口개요

。 식품관리업무는 기준설정업무와 검사�(조사 �) 업무로 대별

�O 기준설정업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미생물 �/ 유해

물질 등에 대한 허용기준 및 농약사용기준 으
�E

드
。 설정하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분담 �. 보건복지부는 사람에 관계된 위생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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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주무부처 수행기관
주요업무 근거법령

물산노〈〕
。 유통이전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품질관리원
。 농산물 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
。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식물검역소 。 수입식물 병해충검사 λ1 �t�j �B�1�-0��3�H�1�-�1걷r 。 「 닙

Éˆ�c�g�l �B 즈c 드죠l- 。 농약의 등록 및 관리
。 �n�-0� 。

농약관리법
진흥청 。 농ξ낸한}1 대한 농의연f전사용기준설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이2년여-「a
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과학 및그가공푼 안전성검시- 축산물가공처리법
검역원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열거된이오l의 �/�~0��1�7�40�Ð¥!•0��HU「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및그기공품 �| 안전성검사

보건복지부
쇠똥의약품 。 유통중인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식품위생법
안전청 。 일반식품의 안전성 검사

。 수입농산물 �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 부패 � 독극물이 이에 해당 �.

。 검사 �(조사 �) 업무는 다시 생산단계 �(저장 및 출하전 단계 포함 �)와 수입 �

유통단계로 구분되어 식품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며 품목별 � 단계별로 농

림부�/ 보건복지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분담

�<표 �5�-�1�O�> 식품안전성관리 업무추진체계

※ 해양수산뷔수산물검사소 �)는 거래이전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겸시업무를 담당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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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관리행정체계

웹않노。램노。 보건복지부 보건정잭국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총괄�기획 조정

。식품위생관련법령 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안전성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식품기준빚 규격
�O 안전성검사 。노야어드로 미

국립검역소
제�개정。「닙。「 숭

。GMO표시관리 관리
。수입식품검사

빚 기본계획수립

[멘꽤꽤빼@
。서흐。「n--1

안전성

검사 의 독성
지원 시혐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λ힘�면

。 유해물질 。사료검정 。독성,잔류성
λ4 。분석방법 관련평가�연구「

연구개발 。노야서부부9。�-�1 0��1�L�l�L�-

빛보급

시�도

。출입�수거�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
。식품안전성검사

。분석시료채취

。행정처분 시�군�구

。출입�수거�검사
。해처처부。

。 �1�1�L

口 농산물안전관리체계

�<그림 �5�-�9�> 농산물 안전관리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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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수입단계 유통단계

뇨二El �H
。 �n�-0�

국 노산D 농산물품질관리원
。 딛딛「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농약관리법)

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공 시품의야효아저처 (식품위생법)
「 「컨TζL。

ÂÜ�S�Z (식품위생법)「컨T

노산디
�/�i�-

。 �i�g0�
시SE의야EE아처처

-「
가공

0��f�T 「맏「L �L 。

식품의약품안전청
。1 국립검역소
�H 시효 (식품위생법)

�-�1 �f�50� (식품위생법)

기 관
업 무 내 용 관련법령�;�x �n �B-]-「기→-「、1 수행기관

。출하전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산물 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 。농축산물 원산지 �·�G�M�O 표시단속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리원 。시-료검정

。농산물 � 사료의 성분 � 잔류물질의
뇨二리닙

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 �n�-0�

。농약의 등록 및 관리
농약관리법

농촌진흥청
。농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비료관리법
。비료의 안전관리

친환경농업육성법
。토양 � 수질 등 환경관리

환경부
국립환경

。토양오염도 걱정 및 검시- 토양환경보전법
연구원

시 표Çt0��EÖ¨�-�7±D�T�;�1�-�1�Ä�E0�
。유통중인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보건 안전정
。 일만식품의 안전성 검사

브|지7보「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국립겸역소 。수입농산물 � 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시�도
보건환경 。유통중인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연구원 잔류농약 검사-등 안전성 조사
�i�l 회 O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기 타
。 티/

소비자단체 안전성 조사

※ 기타 해양수산부(수산물검사소)는 거래이전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 원산지 표

시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관리/산업자원 부는 소금관리/

환경부는 먹는 물 허가 � 관리y 국세청ε 주류 허가 �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g

�<표 �5�-�1�1�> 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관리기관 및 관련법령

자료 �: 오승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 식품개발연구원 �/ �2�0�0�2

�<표 �5�-�1�2�> 행정기관별 농산물 안전성 관리업무

자료 �. 오승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식품개발연구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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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È8�1�- 성 검 사
구 분

생산 및 도축단계 수입단계(검 역) 유통단계

뇨二El �H 뇨二El 닝
。 口-「 。 口-「

λ1 。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7�t�r
축산위생연구소1) 축산위생연구소

�q�1;〈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유 흐샤디 님�2�)�:�R0�
�L�rµ��r�-0�

i산디님
국 :꺼「 뜯훈기-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내 노려H�보건보지H
�| 농림부 보건복지부。 口-「 「

}「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겸역원

산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二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I�E 흐산nH ii산디 님
τ5「 �:�R0� 걷딛「-「 τF「 주훈)「

(축산불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뇨二리 �H

�/0��1。
。 口)「

�-�7 1키「
수의과학겸역원

�q�1
�;�x�;

(축산물가공처리법)
/λ‘ 원 뇨二 �E�j �t�j
기→ 。 口)「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농림부�보건복지부

입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과학검역원
二쿄 식품의약품안전청。

�5�E (축산물가공처리법)�f�T

(식품위생법)

口 축산물안전관리체계

�<표 �5�-�1�3�> 단계별 축산물 안전성 관리기관 및 관련법령

주 �1�)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멍칭이 다소 차이가 있음

�2�)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광역시의 경우이며 자치단체간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오승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 식품개발연구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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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불안전관리행정체계

농럼부 축산국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축산위생 � 안전성업무 종합 � 조정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 빛 위생관리 조정

종합�조정 。 식품위생관련 법령 제 � 개정

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기k

-축산물 기준 규격 축산물 얀전성검사

제�개정 -위해성물질 잔류허용

-축산물안전성 검사 그}”}키시

-축산물검역 -첨가물의사용기준

지원 시�도 지방청

。기능 。기능 。기능

미*디}{--도。이닙쯤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물핸생사
축산물 검역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관리

도 가축위생연구소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기능 。기능

-축산불 안전성검사 -축산불 안전성검사

시�군�구

。기능

축산물 위생검사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관리

�<그림 �5�-�1�O�> 축산물 안전관리행정체계

자료 �: 오승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 식품개발연구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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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농축산물안전성관리체계의 문제점

口 제도상의문제점

。농산물안전성조사결과 처분에 있어 생산 및 유통단계에 따라 별개의

법규를 적용

-생산단계 �: 농산물품질관리법

-유통단계 �: 식품위생법

�O 식품의 품목별 또는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안전성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부족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단계 까지는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

소관이며 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어서 위해요소 발견시

생산지 역추적 및 원인분석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움 �.

-축산물의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및 식육점 등을 통한 유통단

계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음식점 및

수퍼마켓을 통한 유통과정 이후의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

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도 � 감독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가 분

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

-농약잔류검사의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y 시 � 도 보

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간 시책 조정

이나 상호보완 등 협조가 미흡하고 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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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식품 위해요소 발견시 발생경로 추적을 통한 안전성해소에 애

로가 있으며 유사업무를 부처별로 중복하여 추진함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함 �. 특히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한 현재의 검사시스댐은 담당 기관별로 교차점검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지와 도매시장간의 검사결과에 대한 연계가 불

완전하여 잔류농약검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읍 �.

-동일업체가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과 일반식품을 동시에 생산할 경

우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2개 부처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받아

야 하는 등 중복 규제 및 검사로 인한 인적 � 불적 낭비 및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식육가공품의 경우 �9�8 년부터 관리업무가 일원화되었다고 하나 식육비율

�5�0�9�6 이상의 축산물 가공품 관리업무만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

어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전반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없음 �. 현행법상 식육함량이 �5�0�9�6 이상인 식육가공품은 농림부 �/

식육함량이 �5�0�9�6 미만인 식육가공품 및 기타 식품은 보건복지부가 업

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부처간 시책의 조정 및 상호업무 협조가 미

흡한 실정임 �.

�O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은 관내 업체 � 업소에 대한 적극적

인 위생감시 � 검사 등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전관리의 공백 발

생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직접 각

시 � 도 행정기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 국립수의과학겸역원의 경

�- �1�3�6 �-



우 책임운영기관이지만 농림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농림부를 통해서

만이 각 시 � 도와 연계가 가능하여 통제력에 한계가 있음�.

�O 농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과 수집된 정부를

신속히 분석하고 평가를 하여 배분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정보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구축되

어 있어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농축산물안전성조사�/ 원산지단속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지만 사법경찰권 행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

口 조직 인력상의 문제점

。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의과학검역원 등 중앙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O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조직�인력상의 한계로

인해 요주
농
산
물
의

집
산
단
지
를

중
심
으
로

표
본
추
출
에

의
한

조
사
로

시
행

되고 있어 집산단지 외의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와 통제가

미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집산단지의 경우도 표본추출에 의해 검사를 받는 물량의 비율이 �5�%를

념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안전성관리에 한계

。축산물 위생관리 일원화 이후 그 동안 기본적인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수의과학겸역원은 구제역과 같은 방역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으로 증가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구제역 방역과 같은 비상업무에 다수 인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축산물

�- �1�3�7 �-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움 �.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의 표시제 실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인

된 검사방법이 없는 상황하에서 안전에 관한 사회적 검증 및 과학적 검

증방법의 설정이 쉽지 않아 사후관리 애로가 있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이 부족하여 표시제 실시를 위한 사후관리에만 급급

한 실정이고 향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인력과 예산이 절대 부족

-특히 시 � 군 � 구의 식품안전관리 부서의 경우 담당인력이 절대 부족하

고 전문성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안전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및 분석은 직원 중에서 농화학 �/ 화학�/

생물학 등 분석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를 선발하여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등의 위탁교육을 거쳐 양성한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신규전문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라 �) 식품안전성관리 국제동향

�O 광우병의 발생�/ 전파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미 각

국에서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

�O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효과적인 안전성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된 체계로 변경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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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일본

�O 최근�(�i�O�2�.�6�) 일본은 농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독립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

설하는 것과 동시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행정체제 쇄신

口 �E�u

�O 광우병파동에 따른 근본적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식품안전청 �(�E�m
‘�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을 설치 � 운영하고 유럽 식품법 제정을 추진

�- �E�F�S�A 는 동물보건 및 복지 �/ 식물 �/ �G�M�O 등 식품관련 전 분야를 총괄하

며 �/ 식품안전정보관리 및 홍보를 전담

口 미국

。 국립과학학술원 �(�N�a�h�o�n 매 �A�c�a�d�e�m�y �o�f �S�c�i�e�n�c�e�/ �N�A�S�) 에서 식품안전관리기능

통합과 단일 식품안전관리기관 설립을 대통령직속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

�(�9�8�.�3�)

。 회계감사원�(�G�A�O�) 에서 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바이오 테러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 관련법 � 행정체

계의 일원화 등에 중점을 둔 식품행정 실시 촉구 �f�m�.�1�0�)

口 유럽 � 미주

�0 캐나다와 덴마크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농업부처로 일원화하였고 �/ 영국은

독립적인 �F�o�o�d �S�t�a�n�d�a�r�d �A�g�e�n�c�y 에 의해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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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품위생관리
국가명 주요식품안전기준절정 1차 생산단계 2차 생산단계

최종판매단계
(농깨농장) (가공등)

농업부/ 보건부/ 노어 님 (노산디) 보건부(일반식품) 쁨보
환경청(농약)

。 님←「 。 걷를 �/

농업부(축산식품)
미 국

※ 미국은 식품위생관련 �3�5¬� 법령/ �1�2�7�1�} 기관이 관여하고 ÇˆÇL�{�F�D�A �G�X �F�S�I�S�/ �A�M�S�/ �E�P�A
´ñ�)�. 식품안전위원회(대통령산하)에서 공동협력

일 본 후생성 농림수산성 후생성 후생성

캐나다
보건부 농업식품부식품검사청 농엽식품부식품검사청 랩뽑밖퓨중iF}청

<농업식품부와 공동협력> (독립기구) (독립기구) (독립기구)

표랑스 농업부/ 보건부/ 소비자부 3개부처의 관할을 받는 �A�F�E�S�AÅÐÁ� 관리

영 국 식품기준청(독립기구) 식품기준청(독립기구) 식품기준청(독립기구)식품?품장독량}규

아일랜드 식품안전청(독립기구)
농업 � 쇠품� 농촌?R발부 노어 .시표�.±x×P�:�7�U�Ha。

�a �. 0�¬w�r�- 0��1�?�n²˜®0�- 농업�뽑�농촬뽑
(농축산물) (농축산물) (농축산물)

덴마크 조c /‘λLλ、1 �i�EH。-「 니 「τ5「-「 농수산식품부
}γ �/�L�»�LÂÜ 효
님。--「�L 「τ5r-「 농수산식품부

호 주
농림수산부/환경부

농림수산부 h二리〈샤님。E-「나←「 노리{샤B。�n�-0� �L�l�-0�승 」 시죠i1
=」닝」� T「 「τ5「 。 。

유럽연합
。 식품안전기준 �: 유럽식품청 설치/유럽식품법 제정

�O 식품위생관리 �: 각 회원국 정부에서 관리

�<표 �5�-�1�4�>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마 �) 식품안전성관리체계의 개선방안

口 통합 식품안전법 제정

�0 농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대상품목이나 위해요소

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약관리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식품위생법

등 다양하며 관리부처도 마찬가지로 농림부 �/ 보건복지부 및 각각의 산하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겸역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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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식육관련제품의 경우 일반 및 개별규격검사기준이 부처간 서로 다르

고 동일업체의 동일시설일지라도 품목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

위생법 �2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업무상의 혼선과 중복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식품관

련법규의 상위 기본법인 식품안전법 �(가칭 �)을 제정하여 관련법규간의 조

정 � 통합을 기해야 함�.

�0 소비자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식품안전 정책은 잔류농약 및 비료 검

사와 신선도 관리�/ 유통기한관리 등 식품위생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원산

지표시 관리와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 등의 측면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농축산물의 생산�공급단계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식품안전 전반에 주도

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비가 필요함 �.

口 식품안전성 관라 행정의 열원화

�0 통합 식품안전법이 제정될 경우 식품안전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내

각 조직간의 기능조정과 역할분담도 필요함 �.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원인요소

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전성 확보의 관건이

라고 할 수 있으며 �/ 유통단계에서 발견된 위해요소의 신속하고 체계적

인 추적관리를 위해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생산 � 출하단계 뿐만

아니라 도 � 소매의 유통단계까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 농산물 가공식품의 경우는 현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 �.�( 예

컨대 콩나물은 농림부 �/ 두부와 김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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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안전성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 �.

-선진국도 미국 �F�S�I�S 와 같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전문조직에 의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통례임 �.

�0 안전성 검색 결과를 토대로 원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추적관리시스

템 구축과 정보의 제공으로 개별농가가 그 결과를 안전성 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등 최초 생산단계부터 역추적하여 위해요인을 색출 � 제거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o 축산물 안전성 관리업무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로 명목상 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식육함량이 �5�0�9�6 미만인 식육가공품 및 기

타 식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 축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 일

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위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 업무분장의 재조정보다는 “축산식

품”의 정의에서 “식육함량 �5�0�9�6 이상”이라는 기준을 선진국 기준인

“식육함량 �3�% 또는 �1�0�% 이상”으로 낮추어 축산식품의 범위를 확대하

는 것이 적절함 �. 이렇게 축산식품의 개념이 확대되면 현재 수의과학검

역원이 담당하는 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범위가 넓어져 축산물 안전성

관리의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일원화가 이뤄지게 됨 �.

-이처럼 식육포함비율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축산식품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은 식품의 부패와 세균감염 등 안전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

래 표와 같이 식품에 포함된 식육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우리

나라의 식중독 사고의 각 연도별 원인식품별 비율을 보면 육류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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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원인식품별 %션 환자수 란 〉(}’자환 %션 환자수 싼 환자수

。 �E 미 가고 효 �2�0 �6�6�0 �1�9 �5�5�7 �1�9 �7�5�6 �3�0 �8�5�8�1ø0��T�T �;�R 。 τE「

。 。 미 。제효 �1 �2�8!•0��7�T �j�R T「 �f�T

어패류 및 가공품 �9 �1�2�8 �2�0 �6�4�3 �3�6 �8�5�4 �3�7 �L�5�1�6

고근 디1 가고고 �5 �1�5�30��T�T ;〈 。τ5「

과채류 및 가공품 �2

렌숫
�4�0 �1 �2�8

버섯/복어(자연독) �1 �1�0 �2 �1�2 �2 �2�4

과자류 �1 �1�5 �1 �9 �2 �1�4

복합조리식품 �4 �8�1 �1�8 �9�7�2 �1�9 �8�9�2 �2�9 �1�/�4�3�6(김밥/ 도시락)

화학물질 �1 �3�9

기타(번데기) �1 �7 �5 �7�0

지하수 �3 �9�6 �3 �1�0�1

원인식품규명율(%) �7�7�.�2 �8�1�2 �8�3�.�7 �8�8�.�9

원인불명 �1�4 �4�4�1 �1�9 �5�2�5 �9 �2�3�9 �1�2 �5�0�9

계 댔 �L�5�8�4 �8�1 �2�/�7�9�7 �9�4 �2�/�9�4�2 �1�1�9 �4�/�5�7�7

가공식품이 �3�0�~�7�0�%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어

패류 및 가공품으로 �1�1�~�3�7�% 를 점하여 두 식품군이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비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미국의 조사 �(�1�9�9�3�/ �U�S�D�A�/�F�S�I�S�) 에

서도 주요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의 약 �5�O�~�1�0�0�% 가 식육 �(소고

기�/ 돼지고기 �/ 닭고기 �y 오리고기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짐 �.

�< 표 �5�-�1�5�>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 상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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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식품안전성 관리 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방안

。 현재의 식품산업과를 확대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구체적으로 현행 식품산업과를 확대하여 농산물가공업체 관리 �/ 전통식

품개발�외식산업육성을 담당하는 과와 �G�M�O관리�식물검역을 포함한 농

산물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기능을 담당하는 과로 분리�편재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업과와 유기적인 연계하에 법제 및 제도정비를 담당하고 �/ 소비

자보호를 위한 집행기능은 수의과학검역원 �/ 식물검역소 �/ 농산물품질관

리원 등 일선조직의 협조하에 이뤄짐

-장기적으로
�/

식품안전국
�/

혹은
�/

소비자보호국
�/

을 설치하여 이 부분의 정

책이 농업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함 �.

。검역 및 방역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 강화 필요

-이는 축산식품의 안전성관리가 수의과학겸역원으로 일원화되었고 축산

식품의 정의에서 “식육함량 �5�0�9�6 이상”이라는 기준을 선진국 기준인

�/�/

식육함량 �3�% 또는 �1�0�% 이상”으로 낮추어 축산식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종합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의 기능 및

조직 강화가 불가피함 �-

-동식물 검역 �/ 방역의 기능 �/ 축산식품 안전성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

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식품안전관리는 방역 및 검역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안

전성검사기능과 방역�검역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함 �. 특히

축산식품의 경우 안전성관리는 축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에 대한 관리 �/

즉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검역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계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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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o 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안전청�(가칭 �) ”을 신설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모든 농축산물 �(축

산물은 가공품 포함�) 에 대해 생산�수입 �/ 유통 �/ 소비의 전 단계에 대해

안전성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임 �.

-이 경우 농축산물안전청은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의과학검역원 �r

식물검역소를 통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관리기능을 이양받아 설립하게 됨�.

-한편 농축산물안전청의 기능 영역을 좀더 넓게 설정하여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예찰�방제 기능과 농약관리 기능까지를 포함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생산단계의 방역�방제 �/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 유통단계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됨�.

-향후 농림부가 기존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한다면 농축산물에

더하여 수산물에 대한 검역 �/ 방역 �/ 안전관리도 관장할 수 있음�. 이 경

우 명칭은 “식품안전청”이 바람직함 �.

口 안전성 검사 시스탱 및 언력 강화

�o 통합 식품안전법 제정과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겹사

제도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농축산물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해야함 �.

�0 농산물 안전성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체

단체의 농산물안전성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장비등 역량을 획기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은 관내 업체 �업소에 대한 적극적

�- �1�4�5 �-



인 위생감시 � 검사 등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전관리의 공백 발생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전국적인 감시 및 검사 기능이 불가피하

며 이를 위해 중앙기관의 인력충원이 시급함 �.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주요 농산물의 집산

단지를 중심으로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로 시행되고 있어 집산단지 외의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와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 �r 집산

단지의 경우도 표본추출에 의해 검사를 받는 물량의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안전성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와

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

안 필요 �. 예컨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주요 집산단지에 집중하여 집산단

지내 생산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산지를

담당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등 �)

-조사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그 계획량을 달성하는 방식을 벗어나 조

사대상 품목 및 조사시기 등을 지역별 재배환경이나 농약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함

-현재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새로운 전문지식을 넓히도록 해야

함 �.

�0 농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폐쇄적인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전산정보의 공유하는 방안 필요

-농림부의경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성관리를 주도하는 부처

로서 식품안전종합전산망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1�4�6 �-



�<그림 �5�-�1�1�> 농축산물안전정보센터 구성도�1�)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 빛

�G�M�O 관련

‘
、

임
느
미
옹

술

-
사구

키

-
검훈

펙

-
분�r

캅

-
써
。독

。
냥
。

보건환경연구원

위해물질검사

、

가락동 도매시장
�4

잔류농약검사

협 �j
‘

잔류농약검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G�M�O � �H�A�C�C�P 연구

수의과학검역원

검사 � 검역 �( 해외정보

포함 �) 빛 연구
‘ �4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 방역
‘

식품의약품안전청

‘ �1 �V ‘

�? 〈＼ �.
‘ 、 �i

농축산물
＼

위해물질 빚

첨가물 허용기준

�V
、 안전정보센터 �/�1

�f ＼ ‘
‘

국립검역소

�l 야 �A�o�1 시 고꺼λ �l �q�1
�T�- 닙「걷�T�E 「

해외정보

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빚 첨가물기

준�규격검사

�1

대학 연구소

안전성 연구

정보끓같〕

�1 지-료 오승용 �/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식품개발연구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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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2�: 방역 및 검역 기능의 효율화

가 �) 문제점 개요

口 돼지�/ 닭을 중심으로 가축사육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인구와 동식물의 이동 수출입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

국 병균의 전이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식물 겸역의 수

요가 증가하고 국내 동식물 방역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

�O 겸역 및 방역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직의 확대의 제

약이 。 �1 」�2�-
�/ λλ �n �

�O 수입자유화와 교역량 증가로 겸역 및 방역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직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수요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 �1 」�2�-�)
λ 디 �.

�O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방역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전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늑장 대응과 소극적 태도로 전염병 확산을 초래

。결국 검역과 방역 기능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기능이며 �/ 현재 농림부

의 조직과 인력규모로는 검역과 방역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

정이므로 대폭적인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요구됨

나 �) 현행 방역 및 검역 체계

口 현재 동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는 농림부 �/ 수의과학검역원 �/ 식물검역소 �/

농촌진흥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

�- �1�4�8 �-



�<표 �5�-�1�6�> 동식물 방역 � 검역조직 현황

동물검역 및 방역

조직 �| 기능

。가축방역과�: 가축방역 �/ 동물�축산물

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운용
。림부 �{

。축산물위생과 �: 유통지도개선 �/�|�1 농림부

축산물유통시설운영 �/ 축산물위생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

수의 �| 겸λ�h 국내 축산물 위생검λ�L 가축 �

�l�l 、

�l �l�l�j�I 二 �;�5 ζ

과학 �|가금 질병에 관한 방역 � 시험 � 연귀 �|
。τ

�|
�1�|진흥청

검역원 �| 및 생물학적 제제 개발 �/ 동물용 의약

품 및 수의기구 검사

-
제

바
。

-
바
。

그
님

�-�-É�

긴

�{

해

다�E

一
벼
。

시
」

�n
”

�-�)

여
「

리
닙

발
능
-
짧
수

및

-
기-
식
꽤
댄

챔
�-�}

끓

씨
센싸�W

�n�}�{�E

←
�l�,

‘

식

�-�-¹ô

「�E
파

및

펀
�-�i

」
ο사
ζ
령

�n�T

노
。

며
�O

。
어

�H

-
케
셰

�- 친환경농업과 �: 식물방역법 운용�/

식물검역관련 정책�/ 제도 운용

�- 농업기계자재과 � 농약관리법 운용 �/ 농

약수급계획 수립 등

。 병해충 발생 예찰�/ 병해충 연구�/ 농약

안전성 시험 � 분석 등

기술지원국 식량작불과 �: 병해충예찰�/

방제기술지도보급

�- 연구관리국 농업자원과 �: 농약 등록 및

품질관리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 병해충 및

잡초 관련 조사 � 연구�/ 농약 안전성 시

동�4 �. �E￡λ�-�1�E�] �l�L �-�1

。 시 도 �/ 시�군

�- 가축벙 역�/ 축산물 위생관련 정책의 집

행계획 수립�/ 지시 및 시달

�- 관련제도에 의한 인 허가 �/ 약사감시 �/ 가 �{�|식물 사�/ 이와 관련한 시험 � 조사 � 연구�/

축위생시험소 지도�감독�/ 농가망역 지도�j�l 겸역소 �{해외 유입병해충 예찰 � 방제 필요 사

축산물가공장 위생관리

�- 시‘도�/ 시�군�구에 �7�1�6 병 �(수의직 �1�9�8 병 �/

�1축산직 �5�1�8 명 �)으로 구성

�{ 。자치단체 가축위생시험소
�1 방자 �|

�1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치단체 �l �l�l �l�L가축질병 진단 � 예찰 � 빙-역 �r 축산물 검�1�|

�1

。 시 � 도 �(시 � 군�) �: 자체 방제계획

사�I 도축 � 도계 � 원유검사 �l�| �{수립 � 시행 �/ 공동방제실시
�- 도축업 �/ 축산물 가공업 � 운반업 � 판매

�1�{지 방자

업 등 위생 감시 지도
�(�1치단체 �| 。 도농업기술원 �(시 군기술센터 �) �: 병

�- 특별시 �r 광역시 �(울산제외 �)�/ 충남은 보건 �|�1 �l�|�|
�1해충 예찰�/ 방제기술지도

환경연구원 �/ 여타도는 가축위생시험소 �(�8

개 �) 및 산하지소 �(�2�9 개 �)

�- 설치근거 �: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법�J

�l도 시험소는 조례로 설치 �|

�- �1�4�9 �-

。 수출입 식불 및 농산물의 검역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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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9�0 �J�9�5 �m�É �/�0�1

농가수 �6�5�3 �5�4�3 �3�0�3 �2�4�8
λ、-」- 사。EA �2�/�1�2�6 �3�/�1�4�7 �2�/�1�3�4 �1�/�9�5�4τ귀「-「-「

농가수 �1�3�3 �4�6 �2�4 �2�0
돼지 사。EA �4�/�5�2�8 �6�/�4�6�1 �8�/�2�1�4 �8�/�7�2�0τ귀「-「←「

챔꿇 �1�6�1 �2�0�3 �2�1�8 �2�0�1
�c�L
�E�1

�7�4�/�4�6�3 �8�5�/�8�0�0 �1�0�2�5�4�7 �1�0�2�3�9�3

다�) 방역 및 검역의 행정환경 변화

디 가축사육규모의 꾸준한 증가

。 돼지 �/ 닭을 중심으로 가축사육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돼지와 닭은 고밀도사육방식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뇨二 �S�L
�i�E �t�j �.

�< 표 �5�-�1�7�> 축종별 � 년도별 가축사육 현황

�(단위 �: 천두 �/ 천호 �)

주 �: 각 연도말 기준

口 매년 동물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건강과 축산

업 � 식품산업 위협

�O 거의 매년 전염병으로 인한 대형 방역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 �2�0�0�2 년

의 경우도 구제역으로 인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약 �2�%�(�1�6�0�/ �8�,�7�2�0

천두 �)를 살처분

�- �1�5�0 �-



도녀L 사건개요

�1�9�9�6 -영국 �Æ°¼Ñ�(�B�S�E�) 발생

�1�9�9�7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대장균 �0�1�5�7�:�H�7 검출

�1�9�9�8 -호주산 쇠고기 농약(엔도설판)검출사건

�1�9�9�9
-미국산 소세지 리〈테리아 오염관련 회수사건

-벨기에산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파동 사건

�2�0�0�0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2�0�0�1�- -유럽 및 일본의 광우병 발생

�2�0�0�2 -우리나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구 한국 영국 만대 네덜란드

년도 ‘02년  ��0�1  ��9�7  ��O�l

발생기간 약50일 약7개월 약3개월 약1개월

사처님드A 소,돼지 소,돼지,양 등 소,돼지 등
소,양 약27만두�E 1r←「←「

약16만두 약420만두 약385만두

�<표 �5�-�1�8�> 동물질병 및 축산물 위생 관련 주요사건 �(�1�9�9�6�2�0�0�2�)

�<표 �5�-�1�9�> 주요국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사례

광우병 �( 영국 �)�/ 구제역 �(영국�/대만등�)�/ 니파바이러스 �(말레이지아�)�/ 조류인 푸

루엔자 �(홍콩 �) 등 국제적으로 가축질병이 빈발하여 국경겸역 및 국내방

역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

�O 특히 �/ 구제역의 경우 �/ 사람 �/ 사료 �/ 동물 등 전염매개체가 다양하여 동

식물 검역간에 연계체제 구축 필요성이 증대

。 주변국가의 구제역 발생현황 �: 대만�(�9 η �/ 중국�(�/�9�9�)�/ 일본 �(�2�0�0�0�3�)�/ 태국 � 필

리핀 � 베트남 � 미얀마 � 몽고 등은 상시발생

。 또한 이러한 신종 가축질병은대부분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국민들의 건

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 �1�5�1 �-



년도 �1�9�9�0 �1�9�9�5 �2�0�0�0

교역국가 58개국 �7�9 �9�3

교역량 총 �6�5Åµ�$ �1�1�2 �1�m

(농림축산물 수입 �5�4Åµ�$ �9�6 �8�5Ai이그얘)-「투F �H 口 「 수출 �1�1Åµ�$ �1�6 �1�6

교여E모 �2�2�3�7�R �2�5�9 �4�5�1�-�7 τE「 「

총 93천건 �1�2�6 �3�8�6

검역건수 조EL디
¬p�L�-�- �7�9。 투를

식물 61천건 �3�0�7

�1�9�9�9 �2�0�0�0 �2�0�0�1

수입장소 �1�5�7�R 공항만 �1�7 �2�0

항공기�선박 입항 54천편 �6�2 �6�9

口 세계화와 수입자유화 및 남북교류확대로 인한 겸역업무 폭증

�O�9�5 년 �W�T�O출범이후�/ 수입자유화 조치로 인해 교역형태가 변화하였음�.

�9�5 년 이전에는 수입국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9�5년 이후에는 국개 품목에 상관

없이 전면 개방됨�.

。과거 농축산물 수입 제한시에는 수입국의 선택이 가능하여 �/ 농축산물

의 검역측면에서도 관리가 용이하였으나�y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증가는 물론 수입선과 수입국이 확대되어 �/ 겸역대상 질병 및 국가

가늘어나는등동식물 방역�검역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신규 국제 공�항만 개향 신규항로 개설 �y 항공기 � 선박운항편수 증가 및

출입국여행객� 반입물품 등의 지속증가로 국경겸역 관리대상 확대

。향후 남북육로 개설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등 �) 시 공항만 외에 육로

를 통한 농림축산물 수출입 물량도 증가 예상

�<표 �5�-�2�O�> 수입자유화에 따른 검역업무량 증가

�- �1�5�2 �-



구분 �1�9�9�0 �1�9�9�5 �2�±�X�]

동물 전염병 �1�3È… �5�8 �1�4�2

�»�1�n버;U흐-1딛딛「0��)�n�Ä�5�- �:�¶�-{。 �2�2�4 �1�7�%

잔류물질(축산물) �1�2È… �6�5 �1�5�4

미생물(축산물) 1종 �6 �1�4

�<표 �5�-�2�1�> 겸역대상 질병 및 병해충 종류의 증가

口 공중위생상 새로운 유해물질 대두

。 유해물질 검출기법 발달�/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거

나 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원성 미생물 �/ 환경 호르몬 등 유해물질

�(�E�. �C�o�1�i �O�1�5�7�;�H�7�y 다이옥신 등 �) 이 공중위생상 커다란 위험요소 새

롭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증가

口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 국민소득증대 및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증가로 소비자들은 안전하

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농축산식품 선호

。 미국산 수입소시지의 리스테리아 오염사건 �/ 벨기에산 돈육 다이옥신 오

염사건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법률정비�/ 조직개편 �/ 제도개선 요구 증대

�- 수입축산물의 유해물질 검출사례

병원성대장균 �0�1�5 τ �H�7�(�/�9 꺼 �/ 엔도설판�(�9�8�)�/ 리스테리아 �(�/�9�9�)�/ 다이옥신

�(�/�9�9�) 등

�O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연구

시급

�- �1�5�3 �-



口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가축위생 업무영역 확대

�O �f�9�7�.�1�2�.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r�9�8�.�6�. 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업무가 일원화됨 �.

�O 이관대상업종 및 업체수

-식육가공업�9�3�5�7�R 소�/ 유가공업 �7�6�/ 알가공업 �1�Z 축산물보관업 �1�2�0�r 축

산물운반업 �5�9�9�/ 식육판매업 �5�2�y�7�6�7�/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6�4�0�7�R 소

등 �7개 업종 �5�8�9�7�3 개소

�O 이관대상품목 �: �1�0�2 개

-식육가공품 �2�5 개 품목 �/ 유가공품 �4�9�/ 알가공품 �9�/ 아이스크림 제품류

�1�4�/ 특수영양식품 �2�/ 식용유지 �2�/ 기타식품류 �1

라 �) 현행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口 중앙방역조직과 방역실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간에연계가부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

�O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연계 및 통제권한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O 최근의 구제역 등 동물질병의 발생 �y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및 다이옥신 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 및 식물병해충방제업무는 그 효

과가 전국적 �/ 지속적으로 미치므로 중앙방역행정기관의 일관된 정책수립 �

집행과 전국에 걸친 통일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나 가축방역의 경우 수

의과학검역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계 및 통제권한이 없

어 업무추진이 어려움

�- �1�5�4 �-



-수의과학겸역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술지원 차원의 관계로

서 연계 및 통제력이 미약

�O 구제역과 같은 고위험도�고속확산 전염병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방역체

제하에서 강력 �/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방역�방제활동이필요하므로 지

방은 중앙방역기관의 지방기관이 중심이 되고 지제체가협력하는강력한

방역활동의전개가 긴요하나�/ 수의과학검역원의 지방조직은 공항만을 중

심으로 �5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업무

수행에 한계 �. 특히 가축사육이 많이 이뤄지는 내륙 지역에서의 신속한

방역에 한계

-구제역과같은 방역�위생관련긴급사태발생시 지자체가민원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점 노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방역업무상 문제점이 노출되고있어 중

앙방역기관의 지방기관 전문인력으로 보강 필요

-일선행정기관인시 � 군 � 구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전문인력 절대 부족

�(예 �) 충북도내 각 군에는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 가축

사육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3�1 개 시�군중 수의사가 가축방역

관으로 있는 곳은 의정부 �/ 부천 �/ 안성 등 �4곳에 불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어 중앙과의 연

계가 어려우므로 중앙방역조직과의 연계체제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연계성 부족으로 해외전염병유입 차단을 위한 대

처능력 미흡

�O 동식물 및 농축산물의 국경검역은 수의과학겸역원과 식물겸역소가

담당하고 �l 국내방역은 농림부�/ 지자체 �/ 농진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

�- �1�5�5 �-



해외유입 병해충의 효율적인 차단이 미흡하고 �r 일관관리가 안되어 문

제 발생시 역추적이 곤란

�- 광우병 �(영국�)�/ 니파바이러스�(말레이지아�)�/ 조류인푸루엔자 �(홍콩 �)�/ 에볼라�(아

프리카 지역�)�/ 혜스트 나일 바이러스�(미국�) 등 국제적으로 기축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병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이 빈발하여 이의 국내침투

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경겸역 및 국내 방역체계의 연계강

화 필요성 증대

口 축산물 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로 확대된 가축위생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부족

。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J�9�7 년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대조�F균 �0�1�5�7�:�H�7 검출�)�/ �/�9�8 년 �(호주산쇠고기 농

약 검출 �)�/ �/�9�9 년 �(미국산 소세지 리스테리아 오염관련 회수 및 벨기에

산 축산물다이옥신오염파동�) 등 매년 수입축산물의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

비자의 요구가 증가

�- 또한 �/ 이러한 축산물 위생관련 사건 발생시 국민건강과 축산업 � 식

품산업 등 관련산업이 매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시급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연구조직확대 포함 �)

�O �/�9�8�.�6�. 부터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

림부로 이관되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인력이관이 따르지 않아 방

대한 안정성검사 및 단계별 � 요소별 위생관리에 인력부족과 연구

조직 미흡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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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주요 국가 �(뉴질랜드�/ 호주 등�)들은 출입국관리에서 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관기능을 강조하고 검역은 부차적 역할에 그침 �.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및 수출입 국경관리체계가 겹역이 중섬이 아닌 세관업

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외래 질병 유입가능성 증대에 대처하는데 한계

�- 겸역선진국에 비해 인력 및 장비 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국내 방역 기능의 제고에 앞서 검역기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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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드니 공항 인천공항

운항편수/일 �6�0�~�mÓ¸�(�1�Q�%�0Åìº…�) 1또여편PhαU여명)/ 시드니 공항의 2배(평균)
口 동물검역 인력n5명)

口 동 � 식물 인력(전체�4�0�0º…�) 0주간 �: 11벙(탐지견 요원 �4º…�)

0주간 �: 190명(탐지견 요원16명) �- 검역인력 7명(검사4명+겸역�3º…�)�J�5�0¼Ñ�+�4�0º…�(ÕXÅíÉÀÆÐ 계돼  ;�Q�Q 업무지원 공익요원(6명)

검역인력(전담 。야간 �: �1�2�5º… 。야간 �: 4명�-�1�0�0º…�+�2�5º…�(ÕXÅíÉÀÆÐ 계돼 �- �2�0º…�(Èü¬� 7명+사무실 �1�3º…�) 을 5개조 운영
。 공항지원 인력(7명) /5일단위

� 정보기록관리5명/ 유지관리2명 口 식물검역인력(21명)
※ 1일 2교대(m%는 4~5시간제 근무) -3개조(조당 7명)가 1일 3교대로 근

�I�3
�-�1�-

�Q�Q
。도착편수에 따라 ¼0ÎX�n�~�1�5�0º…�) �o�2�4ÂÜ¬� 근무체제(주야 구분)

상시근무 인력

탐지견 운용 ´PÂ��(�2�4´P�)�/ 운용인력(16명) ´PÂ��(�6´P�)�/ 운용인력(6명/ 6개죄

세관 검사대 5개 �4�9�7�R

수화 �X�-�r�a�y 。 20대(검역전용) 0세관 총46대 설치
�- 승객수화물(18대)/ 탁송화물(28대)

커nD돌
¬¸�0�3�n

사대
)1딛를 20대(대당 4병 근무) 2대(대당 1명 근무)

검사대

검역물 폐기함 o자진 폐기함 설치 。설치 안함

선발 소독조
。설치 안합 。처치하�E �n

。흙 � 먼지 오염자 소독실시 �- �4�1¬� È��G�a�t�eÅÐ 80개설치(용역)

검역물신고홍
O기내 신고서 배포 및 홍보 O기내 신고서 배포 및 홍보

보

74역디흐으『돌옵근

신고한 여행자

및 탐지견이 。휴대품100% 개봉 검색실시 。 ×4³�Ôˆ�1�0�0�% 개봉 검색실시

의심하는
여행자 。160명이 탐문을 통해 개봉검사 。4명이탐문을 통해 수호뽑 개봉검사

일반여행자 �o�1�m�% 수화물 �X�-�r�a�y 검사 。탁송화물1m% �X�-�r�a�y 겁λH세관)

�- 의시자 트벼 겸재 시시 0��6�% 정도 개봉겸새세관)디 「E 「 근

。고의가 아닌 실수시 �: 압수� 폐기
。미신고 불법 반입시 고발조치

。경미한 경우(고의)�: �- 1년이하 징역 또는 %만원이하 벌금
미신고시 조치

�- 현장벌금μ만원~8만원)
현장

버그 제E 어으
。지시사항위반등 중요사항 �- �E�n �-�L�- �H�»�n

�- 개인 �: ³ü�5�/�m�o 또는 2년징역
※신고시는 압수�폐기

�- 법인 �: �A�$�2�5�/�m�o
�- 검역원 설문서/세관 신고서/구두신고 등

검역불 밀수시 �o³ü�2�0�/ÅÐ�O 또는 10년간 징역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어만원
이하의 벌금)

�<표 �5�-�2�2�> 우리나라와 호주의 국경검역 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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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공항만 검역인력 절대 부족

。 인천국제공항 인력 부족

-입국장의폭이 넓어�(�L�%�m�) 동편과 서편에 수입검사실 설치운영

-여행자휴대품검사를위한 �X�-�r�a�y 투시기를 세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

구하고 전량개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모든 여행자 휴대품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입국여행자의 휴대품 신고방법이 서면의무 신고제에서 구두 또는 서면 자진신

고방법으로 변경되어 개봉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도 대부분 생략됨에 따라 유해요소 유입가능성이 상존

-서l관의 경우�/ �1�O�O�~�1�3�0 명의 인원이 입국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 주간

기준 �1�8 명 �(동물 �1�1 명 �/ 식물 �7명 �) 이 길이 �L�O�6�6�m 의 입국장을 담당하고 있어 완

벽한 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신규항로개설�y 항공기 운항 대수 증편 등에 여행자수 증가와 골프화�골프

채 검역 등 신규업무 발생으로인력 부족난 더욱섬화

�O 인천항�평택항�속초항 등 항만 검역인력 부족

-중국�러시아북한과의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겸역수요 대폭 증가 추세

-터미널 확장�신축으로 항로추가개설 �/ 선박대형화 및 증편

-인천항의경우 중국스파 국내산 농산물과의가격차로농산물무역상�(보띠리장애 증가

및 조선족 입국자 급증에 따라 휴대품 검역건수가 �2�0�0�0 년 대비 �2�O�O�1 년에

�4�2�4�% 증가히는 등 검역수요폭증

-수출품의 목재포장재 열처리증명업무 폭주

-남북교류 및 북방교류의 활성화로 검역 수요 지속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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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개선방안

口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의 통합 및 확대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하면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조

직규모를 늘이면서 총정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과 출장소 �/ 식물검역소의 지소와 출장소는 다수

가 항만과 공항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항만 공항의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의 조직과 인력을 통합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현재공항만의 검역업무는 대부분 육안검사와 표본채취이므로 통합 운

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통합으로 검역의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O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권역별 지방청 �(또는 지원�) 설치

-지방청은 현 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및 식물겸역소 지소를 통합 재편

-교역량 증가에 대응하여 검역 인력 및 장비를 대폭 증가

-공항의 경우 세관의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O 인력은 현재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겸역원과 겁역소 합한 정원

�8�7�5 명의 약 �4�0�9�6 를 증원하여 �L�2�0�0 병 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인 인력 운영 필요 �. 단 기관통합 이후에도 동물겸역과 식물검역

간의 전문성 차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인사나 근무배정을 운영

-이종직렬간의 갈등은 보직관리에서 조정이 가능함 �.

�O 축산질병연구소 및 식물질병연구소 설립

-수의과학겸역원의 축산물검사부 및 질병연구부의 연구부서를 분리

하여 축산질병연구소를 �/ 식물검역소의 조사연구과를 분리하여 식물질

병연구소를 각각 설치

�O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중앙부처에 전담 국 �(局 �)단위 또는 청 �(廳 �)단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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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 조직체계 조직명칭

�- �A�j�1�1µL �a�I�1�d �R�a�n�t �f±��m �h�1�SÔè�r�h�o�I�1 ÅJ·`�c�e�(�A�HÓ˜ �: 동

농업 ½€�(�U�S�D�A�) 산하에 �2 식물질병관리
미국

개의 청단위 조직 �- �F�±�d ÅJ�f�e�t�y �a�n�d �I�r�EÔè�C�h�o�n앓띠ce맏돼 �: 축산식품 안

전관리

농수산식품부{MA%) 산하
�- �D�a�n�i�s�h �V�e�t�e�r�i�n�a�r�y �A�n�d �F�o�o�d

멘마크 �A�d�m�i�n�i�s�t�r�a�t�i�o�n�(�D�V�F�A�) �: 동식물질병 및
에 1개 청단위 조직

식품안전관리노리수산부{MFA) 산하에 �- �A�u�s�h�a�l�i�a�n �Q�m�a�n�h�n�e �h�1�s�g�c�h�o�n �&�r·`�c�e�(�A�Q�I�S�) �: 동식
호주

。 口

1개 청단위 조직 물질병 미 {i。1시품안전관리;〈 Tτ딛「H 「

농업위원회 도시무바여켜。「E �O 0��/�n �- �B�l�I�F�e�a�u �d �A�1�1�i�n�R�l �a�n�d �R�a�n�t �f�f�e�a�l�t�h �hÅ„�g�h�o�n �m�d

대만 역국 �: �/�9�7 구제역 발생이 �Q�JÉç�m�h�r�e�O�3�A�P�f�R�q � 도시n 방여 겸여 �E�iÇ¥ 위。 「 ¬w�i�r �-�1 �- �-�7�/ �-�L�:®¼0�

j후 조직개편 생 도디야흐 관리�/ 。 뜯g「�-�1 τE「

직을 갖추고 동식물 방역�검역�위생관리기능을통합적 운영

�<표 �5�-�2�3�> 외국의 동식물 방역 및 검역 조직

�O 통합된 조직은 다음과 같이 편재할 수 았음 �.

�- 통합 제�1안 �: 검역방역원

원장�(�1 급 �)

기획관리과

동물질병방역부 �(�2�-�3 급 �)

식불검역방역부 �(�2�-�3 급 �)

축산물겸사부 �(�3 급 �)

축산질병 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7지 원 �(�2�5 출장소 �)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은 �1급 계약직 원장에 �5부 �1 연구소 �2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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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제�2안 �: 검역방역청

청장�(�1 급 �)

기 획 관리 관 �(�2�-�3 급 �)

관리과

재정과

동물질병방역국 �(�2�-�3 급 �)

식물검 역방역 국 �(�2�-�3 급 �)

축산물겸사국 �(�2�-�3 급 �)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7 지청 �(�2�5 겸역소 �)

�O 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안전청�(가칭 �) ”을 신설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 업

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모든 농축산물 �(축산

물은 가공품 포함 �) 에 대해 생산�수입 �/ 유통 �/ 소비의 전 단계에 대해 안전

성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임 �.

-이 경우 농축산물안전청은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의과학검역원 �/

식물검역소를 통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관

리기능을 이양받아 설립하게 됨�.

-농촌진흥청의 외래병예찰 �/ 농약등록관리 �/ 농약안전성분석 기능과 인력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부가 기존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한다면 농축산물에 더하여

수산물에 대한 겸역�/ 방역 �/ 안전관리도 관장할 경우 “식품안전청”으로

확대 개편 고려

口 책엄운영기관 지정 재검토

�O 수의과학겸역원과 식물검역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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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겸역과 방역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버스에 상응한 수

혜자지불을 수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의 성과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재검토가 요망됨

-검사기능도수수료 수입은 미미하며 규제적 성격을 가짐 �. 방역업무는

상황발생시 지역주민의 요청과 무관하게 수행되는 긴급조치적 성격임 �.

서버스 질 향상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격의 업무들이 아님 �.

口 중앙-지방연계체계 구축�강화

�O 방역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계를

제도화해야함 �.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기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기

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관련 예산을 농림부 또는 신설되는

방역검역원�( 청 �)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방

안 모색할 필요 있음 �.

�- 방역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중앙-지방간연계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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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농촌개발가능의 개선과 관련한 쟁점사항

�1�) 농촌개발기능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촌개발가능의 현황

�O 농림부 농촌개발국의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촌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구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업생산의 기초인 토지 �(농지 �)�/ 용수 등 자원의 효율

적 � 경제적 개발과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지역사회 개발사업 �: 농업인을 비롯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 �(공간�)

을 개발하는 부문

�O 현재 농림부의 농촌개발기능 업무영역 및 조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

섯 가지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나�) 농촌기반정비 사업 중섬의 전통적 가능의 벼중 과다

�0 업무영역에서 �/ 물리적인 “기반”정비사업에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

�- 현재의 농촌개발국의 업무는 수리시설의 조성 �/ 관리와 농지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치우쳐 있고�/ 농촌의 생활공간개발 업무

영역과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이는 농촌개발을 농

업생산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전통적 정책들이 지속되었기 때문

�o�1
�n �

�- �1�6�4 �-



�- 농촌개발국 현행 조직도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 위주로 편제됨�.

�O 최근 들어 물리적인 농업기반 뿐 아니라 교육�/ 문화�y 사회복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과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촌개발국의 업무 및 조직이나 예산구조 등의 측면에

서 의미있는 비중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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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A감
분야별 �2�0�0�2Æ�À° �2�0�0�1Æ�À° 주요내역

사업비 �%

<일반F농특+기금> �2�2�7�7�4 �2�L�9�7�0 �8�0�4 �3�.�7

<일반+농특회계> �1�8�/�8�9�0 �1�q�4�4�9 �A�5�5�9 �A�2�.�9

농특회계 �1�7�/�2�5�7 �1�8�0�2�1 �A�7�6�4 �A�4�.�2

�@ 경지종합정비 �4�7�4�6 �5�/�7�5�9 �A�1�/�0�1�3 �A�1�7�6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생산기반종합정비

�@농업용수개발 �4�3�9�9 �3�6�4�2 �7�5�7 �2�0�.�8 대�중규모�일반용수개발

�@ 대단위종합개발 �8�8�6 �L�5�7�9 �A�6�9�3 �A�4�3�.�9 금강H � 미호천H � 홍보 � 영산강W지구

�@수리시설개보수 �3�/�&�8 �3�/�4�9�2 �1�7�6 �5�0 수리시설개보수/방조제개보수

�@배수개선 �2�2�5�2 �2�/�2�2�6 �2�6 �1�.�2

�@ 농업용수관리자동화 �5�3 �5�3

�@ 기술개발및정보화 �8�0 �6�9 �1�1 �1�5�9 생산기반및용수개발/ 물관리정보화

�@농촌소득원개발 �1�0�9 �5�5 �5�4 �9�7�5 농공단지조성/그런투어리즘

�@ 농촌생활환경개선 �7�5�8 �7�9�5 �A�3�7 �A�4�.�7 농촌생활환경정비/농촌생활용수개발

�@ 기 타 �3�0�6 �3�5�1 �A�4�5 �A�1�2�8 수질개선/채무상환

일반회계 �L�6�3�3 �1�/�4�2�8 �2�0�5 �1�4�4

�@ 수리시설유지관리 �L�2�3�1 �L�O�2�4 �2�0�7 �2�0�.�2

�@농기공 출자금 �%�O �4�0�0

QP행정비 �2 �4 �A�2 �A�5�0�.�O

농지관리기금 �3�/�%�4 �2�5�2�1 �1�3�6�3 �5�4�.�1

�@ 서남해안간척 �1�/�3�9�8 �1�/�4�9�2 �A�9�4 �A�6�.�3

�@ 대단위종합개발 �Z�3�5�0 �%�0 �1�A�5�0 �1�6�1�.�1

�@ 유휴지개발 등 �1�3�6 �1�2�9 �7 �5�.�4

�<표 �5�-�2�4�> 농촌개발분야의 주요 사업 및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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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농촌정비사업현행�5�-�1�2�>�<그림

농업생산기반정비

경지종합정비

밭기 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E�l정지경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안전진단
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대�중규모용수
일반용수
소규모 지표수개빌
지표수보강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
지하수개발

농촌용수개발

�i�c�; 객�:
〈그

�j
」」

정비

사업

대단위농업개발
방조제축조

농업용수 수질개선

서남해안간척

서 남해 안간척
유휴토지 개발

정보화기술개발 및

농촌생산기반연구및조사

작
구
리
연

구
관

사
사

연
조

조

미
숭

험
질

지

시
발

수
방

발
개

수
염

개
수

용
오

촌
하

촌
지

농
지

농
농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

관광농원�, 휴양단지 �, 민박마을

농촌소득원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정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마을하수처리시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마을단위용수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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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개발과 관련된 기능의 각 부처 산제와 연계 마흡

�O 농촌개발기능의 부처별 분산 수행

�- 정부가 수행해야할 농촌의 사회 및 공간개발 기능이 다양하고�y 관련 업무들

이 개별적인 법령체계에 따라 소관부처들이 달리 설정되어 있음 �.

�- 이에 따라 농촌공간개발 기능들은 농림부 �/ 행정자치부�y 환경부�/ 산림청 등에

서 분산 수행되고 있음 �.

�- 즉 농업 및 농촌의 여건과 외국의 농업정책의 동향 등을 고려하면 향후 농

촌의 지역사회개발문제가 농업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지만 �y 중앙정부의 조직편제 및 기능상으로 농촌개발 사업은 각 부처별

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 농림부 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여러 국이 관련되어 있음�.

�O 부처들간의 정책기획 및 집행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에 애로

�- 부처별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도읍�/ 오지 �/ 도서 �/ 산촌 등으로 농촌공간이 분

할되어 사업이 추진 �. 같은 지역내에서도 주택 �/ 취락 등의 사업을 관련 중앙

부처를 달리하면서 개별적으로 전개

�- 농업생산 기반사업들은농촌개발국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나 농촌“사회”개발

영역에서는 정부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 농촌개발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획체계 미흡

�- 농촌지역 단위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기능들은 국가정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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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도시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기본계획 �/ 재정비계획 �y 상세계

획 등과 같이 종합적인 공간관리 및 개발계획들이 수립 � 추진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국토이용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위계획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중앙부처들은 개별적으로 정

책들을 구상할 수밖에 없음�. 농촌개발 영역에서는 어느 한 부처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앙의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

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기화된 통

로를 통해 정책들이 분산 수행

�0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종합적 집행기능의 한계

�-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기화된 통로로 많은 정책들이 농촌현장에서 집행

되기 때문에 분산적이고 중복적인 투자 혹은 정책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아도 실제 집행단위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단위사업들을 종합 조정

하면 현장에서 비효율성과 중복으로 인한 낭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 하지만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수행역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

�- 특히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는 도시행정과 비교하면 상대적

으로 느슨하게 운영되는 “농촌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들은 집행단위에서의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듬 �.

�O 농어촌특별세 대상 사업의 분산 추진

�- 농어촌지역의 복지 빛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4 년부터 �2�0�0�4 년까지 당초계

획상으로 총 �1�5 조원 규모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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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에 대한 재원배분 �(농특세의 �1�9�/�1�5�0�) 을 제외하면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비율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농특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에 수립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참고하

여 재원이 배정됨 �.

그런데 �/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예산산으로는 전체의 �4�0�9�6 를 넘는 재원들이 타부처 소관세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농림부내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과 관련하

여 업무협의는 하고 있지만 농림부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특별회계 운영

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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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병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비 고

정주권개발사업 마을기반정비r 농촌산업개발I 문회복지시설/ �/�9�0�~Ö�Ç¬ 농어촌정비법(94122깅
�(�7�6�2¬� 면) 환경보전시설y 재해방지시설 등

문화마을
마을기반정비(상하수도f 도로 등)/주택정 �f�9�1 �~ 현재 !•Å‘�1Í�È�¾D�l¬¹�(�9�4°D�2�2�)비, 공동이용시설/오폐수처리시설r소득

조성사업
기반 조성

�iNŒ�E�1²Ý 농촌농업�생활용 암반지하수개발및송수관로등 이용 �I�9�4�~Ö�Ç¬ 농어촌정비법(94122깅
。 �n�)0�

수개발사업 시설설치

농공단지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

�/�8�4�~Ö�Ç¬ 산久쁨; 건교부r 환경부r 중

조성사업 기청 등관련

농촌관광휴양자 관광농원조성.영농체험�편의시설 �I�8�4�~Ö�Ç¬ ±•Å´Í�È�¾D¼•�(�/�9�4�1�2�2�2�)
원개발사업 휴양단지조성� 기반조성 �/�8�9�~Ö�Ç¬

민박마을 조성 �

농촌주택 개 � 보수 �I�9�1 �~ 현재

불량주택 170년대초 새마을사업 일환인 농촌지붕개 �r�7�6�~Ö�Ç¬
농어촌주택개랭、l업

개량사업 량사업 승제

농어촌
하수도 및

마을하수도시설/ 생활편익기반시설(도로/ �/�9�1 �~ 현재 취림EF조캐쌍、}업어1서분리
기반시설정

주 거
바사업

공동주차장 등) 히여추진

환 경

개 선
폐커지마을 주택개량/ 마을기반시설(도로/ 공동주차장 �/�9�5 �~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탬

어닙사
조성AF겹 ´ñ�)�/ 소득기반정비 등 연계추진 �(�9�5�1�2�2�9�)

행 정
농어촌빈집

농어촌빈집 칠거 및 정비
�/�9�7�~�/�0�8 농어촌휴ll개량촉진법

자치부
정비사업 �r�9�5�1�2�2�9�)

소도읍개발사업 가로정비/주거환경개선/유통시설정비 등
�?�2�~Ö�Ç¬ 지방소도읍육정지원법

�r�m�.�7°}

오지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문호F복지시설/주
�1�9�0�~�1�4 Æ$ÉÀ¬�¼�Í	ÉÄ¼ˆ�r�9�8�1�2�3�1�)

�(�3�9�9¬� 면) 거환경개선시설/ 국토보전시설 등
1차 �1�0�7�R±D 계획(%I짜
2차5개년 제획(/αν0죄

도서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 � 복지시설 �/�8�8�~�/�0�7 도서개발촉진법r86123끄

�(�5�3¬� 띤) 환경우얘시설 생활안춘씨설등 1차m개년 제획r없f9끼
2차 �1�0�7�R±D È�Ö•�(�%�/�m

�iNŒ�z�l�j�l0� �l!’ 。 농가주거환경
부엌개량/ 목욕설 설치/화장실 개량

�/�8�3�~Ö�Ç¬ �/�9�7½€Ñ0 행자부의 유사

개 선 사 업 사업을 이관받아 일원화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소득기반조성I 산촌인력육 �/�9�5�~�/�0�4 À°¹¼¬�¼øÅà�r�m�5�2�4�)

성/지역문화교류

해 양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선계류시설/육상수상시설/어촌부업 및  ��9�5�~�1�6 Å‘�}Í�È�¾D¼@�r�9�4�1�2�2�2�)
�2�:Àä²Ý�7니)「 관광시설I수산자원조성시설

�<표 �5�-�2�5�> 중앙정부의 부처별 농촌개발 관련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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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권개발 � 문화마을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주거환경 등 종합정비사업
산존종합개발사업

임업및산존진 응법(산림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행자부)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행자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행자부)

소도읍개발사업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행자부)

광역상수도사업

농촌생활용수사업 F← 수도법(건교부)

지방상수도사업

수도법(환경부)

농촌농업�생활g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부)

업무체계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소관부처별�5�-�1�3�> 중앙정부의�<그림

문화마을하수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하수도사업

마을하수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행자부

면 단위 하수도사업

하수도법 �(환경부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어촌정비법 �(농림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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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야벼 세부사업�1�E�r �E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전D대하의 하려인정으 바느 노리〈산기{전디교。으딘r �-�1 「「 �E �E�L�- 。 �n®0�- 딛i 딘r �t�r�E

하는 각종학교 및 자영농림수산고등학교의 지원

다. 물류센타건설등 농림수산물유통개선

라. 대구획 경지재정리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마. 중 � 소농가의 고품질농업의 생산 � 유통 � 가공 지원

(전체재원의 �6�0�5�%�)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

그흐연
口 주S「

사.어항건설

아.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자 육리
�q�1 이τ건설口 �;�R �I�]!•�L�-

차.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가. 농어촌용수 개발

농어촌생활환경개선및
나. 농어촌도로 확충

다. 농어촌하수도정비
생산기반 강화 라. 농어촌 주택개량

(전체재원의�2�7�4�%�) 마.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

바.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가.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농어민후생복지증진
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라. 오지 및 낙도 교통 지원
(전체재원의 �1�2�1�%�)

마.농어민직업훈련

바. 공공도서관 건립 � 운영

사.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표 �5�-�2�6�>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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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2�0�0�1 �2�0�0�2

세출사업내용
모규 비중 규모 비중

재정경제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4�6�7�/�7�0�0 �1�4�.�7 �1�6�5�/�0�O�O �9�.�1

지방재정교부금 �1�7�9�/�0�0�7 �5�.�6 �1�7�1�/�4�1�8 �9�.�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양여 �3�0�6�/�4�7�1 �9�.�6 �2�7�0�/�3�9�8 �1�4�.�9

농어촌지역 실업계고교학과개편 �3�/�7�0�0 �0�.�1 �2�/�7�3�0 �0�.�2
교 。 님

1격「 -「
대학 학술연구지원 �1�8�/�0�O�O �0�.�6 �1�5�/�0�O�O �0�.�8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3�/�0�O�O �0�.�1 �2�/�8�0�0 �0�.�2

국민연금 �7�0�/�9�2�0 �2�.�2 �7�0�/�7�0�7 �3�.�9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 �1�9�/�0�3�9 �0�.�6 �2�L�O�5�2 �1�.�2

민간병원지원 �6�/�1�5�0 �0�.�2 �6�/�1�5�0 �0�.�3

ÀÁ�A�E �3�3�/�2�1�1 �1�.�O �4�7�/�9�5�2 �2�.�7-「」-
환 경 님-「

폐기물처리시설 �1�9�/�5�0�0 �0�.�6 �9�/�7�5�0 �0�.�5

�L 프g a
직업훈련사업 �2�/�6�2�1 �0�.�1 �2�/�0�0�7 �0�.�1�-�L 。 -「

국민주택기금지원 �3�6�/�0�O�O �1�.�1 �3�6�/�0�O�O �2�.�O
건설교통부

육상교통행정 �8�/�0�O�O �0�.�3 �6�/�9�4�2 �0�.�4

합계 �1�/�1�7�3�3�1�9 �3�6�8 �8�2�7�/�9�0�6 �4�5�8

노어초트벼세관。 」「E

�3�/�1�8�6�/�7�9�4 �1�0�0�.�O �1�/�8�0�9�/�1�1�6 �1�0�0�.�O
리특별회계

�<표 �5�-�2�7�> 타부처 소관 농특세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능연계의 취약성

�O 지방자치 이후 집행기능 연계 문제

�- 지방자치 이전부터 농림부는 지역단위별로 별도의 출장소나 사무소를 설치

하지 않았으며 중앙농산물품질관리와 농촌통계업무를 위해 별도 지방사무

소들이 운영되었을 뿐�/ 지방단위로 실시되는 많은 정책들은 농림부에서 기

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능을 수행했음 �.

�-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들이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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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기능연계는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으

나 민선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체제가 구축되면서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연계 문제들이 쟁점으로 등장

�- 지방자치 실시를 준비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기능배분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O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파트너십 기능 부족

�- 단일제 국가라는 체제의 한계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의 독립적

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 조직과 인사 그리고 재정운영에서 자치권 행사함�.

�-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 지시 명령을 중심으로한 지휘계

통을 통해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정

책에 대응하는 체제였으나 �/ 지방자치 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간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영역에 대해 성과계약에 바탕을 둔 수평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정책파트너십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쟁점들은 농림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활용하였던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개발기능에서 특히 쟁점이 많은 중앙 � 지방간 기능연계 문제

�- 지방과 기능연계는 농촌개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쟁점을 창출함 �.

�- 지방에서 집행되는 농림부의 많은 업무들은 시도의 농정국과 시군의 농정과

�(혹은 농업기술센터 �) 와 연계되기 때문에 연계조직 체계상으로 혼란은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촌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지자체의 실정

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들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다

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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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반정리사업들이 농정국과 시도의 농정과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이는 해당 지자체

에서 각 과별로 분장사무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염 �. 용수공급이

나 농촌하수정비 사업 등은 도시과나 하수과의 소관업무로 분류됨 �. 이와 같

이 다양한 형태의 집행부서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정보 및 집

행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관리를 위한 조직간 거래비

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창출되기 쉬움 �.

�O 도농통합식 행정구역개편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체제 변화

�- �1�9�9�5 년도의 전국적인 도농통합 실시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전

환되었기 때문에 도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촌행정체제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군 자치단체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음 �.

�- 도농통합시에서는 복합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농촌과 도시에 대한 이분법적 공간계획 혹은 구분

의 경계가 점점 희석되고 도시기반의 시각에서 농촌의 생활기반계획들이

구상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농촌사회를 위한 개발계획체계가 없는 한 농

촌개발국의 단위사업들은 농촌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인 단위사업으로만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농촌개발국에서 구상하는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정주권개발계획이

나 농촌사회기반조성 �/ 농공단지조성 �/ 도시자본유치 �y 그리고 문화마을조성 등

과 같은 상위계획들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기 곤란�. 농촌개발국의 계획체

계대로 단위사업들이 집행되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체제 속의 단위 사업으

로만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O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개발 부문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지역사회개발”체

제의 도입과 관련 정책수요를 고려하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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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인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경우는 정부간에 수직적으로 연계되는 업무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선호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

성하려는데 적극적이지만 �/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개발 혹은 농업소득원개발

을 위한 그린투어리즘이나 도시자본유치 등과 같은 시책들은 농촌자치단체

의 경우 �/ 정책의 내용이나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을 수 있는 상

태에서 업무를 담당할 부서도 문화관광과 �/ 농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주도하지 않고 중앙의 정책에 대응

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연계되는 소관부처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전

문지식의 배경 �(다른 직렬로 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계획 속에서 시

책들이 추진되지 않고 단일한 개별 단위사업들로 업무가 연계될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간 담당인력들의 짧은 보직이동기간을 고려하면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 가능성이 높음 �.

마�) 전략가획 보다는 단위사업의 집행관리 가능의 비중 과다

�O 농촌개발국의 업무영역에서 전략적인 기획기능 보다는 소극적인 정책의 집

행관리에 많은 비중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물리적인 사업계획 및 조정기능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것

으로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업무로 전환되어 실제 중앙정부차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읍�.

�- 특히 집행관리에서 농촌개발국의 역할은 한정적임 �. 많은 경우 농업기반공사

에 용역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어 용역관리업무의 성격이 강하며 전문성이

�- �1�7�7 �-



나 담당인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도하기보다는 행정관

리 혹은 지원 정도에 그침 �.

。광역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서 농촌개발국의 역할은 상

대적으로 제한적임 �.

�- 관련 재원들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따른 재원배

분 경향이 지배적이며 특별한 재원배분 및 조정전략을 구상하지는 않음 �. 이

에 따라 일상화된 업무들의 표준화된 수행 성격이 강함 �.

�- 종합적인 농촌지역 사회개발기능의 강화라는 기능전환에 대한 인식과 필요

성은 공감하면서도 관련된 자기계발이나 기능조정 실적들은 기대만큼 부각

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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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z0��F 지방E;ζ〉

」 시무분장
농촌개빌댁 농업기반공사 광역 기초

비고
。

농업기븐텅사 지도감독 사항 。

관 농업기브펑사및농지곤떼기금법 운용 �O
리

국서무 및 기타 업무 。

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농어촌정비법 운용 및 농촌개발
。

업무 법령총괄
�7�|

농촌개발사업의 심사평가 전통적 확인평가활동
획

。

농촌정비 관련 해외협력총괄 통일대비
。

북한농업생산기반정비 사항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작성 。
개

발
농촌개발국 소관예산편성 및 집행 。

�;�R�4�-
여| 농촌개발사업 자금운용 총괄 。

책
산 농촌개발사업 결산총괄 。

과 농촌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 운영 。

농촌투자측진 및 투자대상개발 。

개
농촌개발사업 정보호}에관한 사항 。

�a�F
�E¹t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의 총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통계조사 �O

농촌정비 중 � 장기계획의 수립 �O

개
대‘중규모용수개 발사업및배수개선사업

。

님FE으

기본계획및세부설계지시

�2 국무총리질개선기획단 업무총괄 �O

농촌개발국 소관 사업의 시행지침 총 �C�)
¬à�L
E르

농촌정비업무 총괄조정

기 농촌관광계획의 수립추진

획 l녹색농촌체험口}을조성사업평7면석 제도개
。

선 동일업무

녹색농촌체험관련소프트웨어개발운영지원 。

생
농촌생활환경개선시업계획의 총괄 �O

활 농촌정주생홀뀐개발사업계획및 �1 자료정리
요여λX
ζ〉

)끼 -「-「
예산배정 용역발주 면단위 비법정 계획

환 문호띠}을조성사업계획의수립조정 예산배정 사업시행
느;〈〉 경

�i�e�-00 개
농촌하수도시설설치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예산배정 예산배정 사업시행 지방양여금 사업

진
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예산배정 �1 예산배정 사업시행 농특세 사업

경지정리사업계획총괄 。

과! 경
동일업무

�l �x�l
경지정리사업의 평가 분석제도개선 �O

X{〈그
환지업무및환지사 자격시험의시행곤댄 �0

환지업무수
�i�5 �

리
�a

밭기반정비계획의 수립 추진 。

단 농공딘지조성사업계획의수립조정
�|
예산배정 �j 예산배정 신청접수 단지조성 보조금지원

지 농환광휴양X댄 개빨|획으|수립 조정 �l 。 인가 자금융자
�;�x�;�-0

λ4ζ〉
한계농지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O

�<표 �5�-�2�8�> 농촌개발국 사무분장의 내용 �(잠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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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무분장
중앙 지방

비고
농촌개발국 농업기E핑사 고{。jC〉

--1 기초

농촌용수개닐으멜농지조성사업묘E|업무총
。¬à�L�E

용수개발및농지조성사업 용지매수및보상 기준설정 。」 口 �j ��;�; � 。4 口 �/ ��E�R�t�j �-�r�-0� C〉 tj -「-「。
관리

농촌용수개발 및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법
률분쟁소송에 관한 사항

。

농지조성사업 조성재산 프떼처분 사항
기본원칙설

업무수행 0��4Sã�/ ��-�;�;�H
�X�4�-

�t�j -「-「 〈〉

농업생산키빈정비사업 기술업무 종합조정 。

대 중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추
용역관리 용역수행S요ζ느。

�1 진

개발
대중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심시분석및평가 。 전통적 확인평가

뇨;ζ〉

:r→」
지표수보강개발계획의 수립조정 용역관리 용역수행

용
지하수조사개발표떼계획의수립추진 용역관리

�s�;�:0��j �j �´í�R

�-�~ 지하
。「Ta

-「
고} λ-「 기뭄대비 용수대책에 관한 사항 �O

대단
개발사업계획수립및제도개선 �O 사업수행

위iι。{
개발사업 심시분석및평가 。

�S�i0��l0��4 。
ε며 ζ〉 근 노j-「
종합
개발

개발사업의환경친호}적개빌밤똥엠립 。

농지조성사업의 환경친호}적개빌멜F향정립 용역관리 간척지 환경관리

농지 농업 주 목적의 공유수면매립면허 。 �O �3Ìœ�h�a�O�|ÕX 시도이관
°|�R�A�f�-0ζ그

농업을 주목적히는 간척매립개간 등 농지
。

획때개발사업 계획수립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곤E|업무의총괄 。

국유재산 표El계획수립및집행 �O 위임관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운용관리 자료정리 부지관리

수리시설유지표센사업계획의수립조정 용역관리
도g。j /、5”
。「-「a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표E| 예산배정 。4 口�t�~�E ��C�j�-0��{0�0�0	 재해대책 목적

수리시설개보수계획의수립추진 예산배정 。내 디 �/�~�; � 。→ C그 �/�~�5 �
수리

�t�j ←r-「 ζ〉 닙 -「-「 ζ〉

시 시설
저수지준설계획수립 추진 예산배정 어디A해 。{ 口/、;;”닙-「-「。�t�j -「←「 �a

�A�4
�E�E

관 물표E|자동호}계획 수립 추진 예산배정 。4 口 λ응”
�a -「-「 C〉

리
농경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풍씁H 예

예산배정
。{ 口 j、등”

과 �g�H�;�HÌE 수립 및 피해복구 추진
�t�j )「-「 。

배수 배수개선계획 수립추진 예산배정
。{ 口 -ι등H

사업인가
。{ 口 j~등”

디 -「-「 。 �t�j ←「-「
ζ〉

개선 경지정리병행 배수개선사업계획의수립추
사업인가 �l 업무수행

￡ε。l。4 �C�3

예산배정 。4 口 �j ��;�;�H 。
�g

�t�j�-0�

진
�t�j -「-「 C〉

방조제 개보수 계획 수립추진 예산배정
。4 。 /、응”노j-「-「 �a

농업용수 수질의 조사 및 개선 용역발주 3국。j -ι;;”
-「←「。

0��;�R�l
농경지 토양오염 빙치의 조사 �5�E0��j�a�EÇ<�S0��g

�l 용역수행�-0��g
보전
도 j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계획의 수립조정〕

�1
예산배정 。4 n 2、듭R 시군위임�t�j -「-「 ζ그

�| i농업생샌l뽕떻비λ셉의 현 내용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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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및 분석

가�) 농촌개발 기능에 대한 전망

�O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자유무역 확산과 함께 농업보호정책은 축소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감소로 농산물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 �

농격차 확대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 농촌은 매우 어려

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O 농촌의 활력이 유지되지 않고서 농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여건 및 복지수준의

획기적 개선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O 농촌개발에 대한 요구는 농업생산자 혹은 농촌 거주자에 국한하여 제기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농촌사회 및 농촌공간의 유지 발

전이 주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O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환경문제의 대두 등

으로 인해
�/

농촌�=농업생산의
�j
강

�/

이라는 전통적인 등식을 념어 농촌을 도시기

능의 분담을 포함하는 다목적 공간 �(종합적 공간 �)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생산만을 위한 기반정비가 아

니라 전 국민을 위한 농촌공간개발 수요 급증함 �.

�O 농업의 노동 � 생산여건의 개선을 위한 전통적인 농업기반정비 수요들은 지속

적으로 확인됨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

�- �1�8�1 �-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력의 노령화 추세 속에서도 주곡의 안정적 자급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대응체제 강화와 영농편의 제고라는 전

통적인 요구들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쌀 재고 증가 �r 환경문제

등으로 일반경지정리 �/ 간척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경쟁력

있는 우량농지 위주의 효율적 생산기반정비 추진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적 타당성은 충분히 부각되고 있음 �.

나�) 외국의 농촌개발 동향

�O 다양한 가치들이 종합되는 농촌정비사업 추진

�- 유럽과 일본의 농촌정책은 환경문제의 대두 �/ 농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재인

식 �/ 농산물의 공급과잉 �/ 농업보조금 감축 등의 요인에 의해 �8�0 년대부터 농업

정책의 중섬이 농업생산성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정책에서 농촌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농업의 생산성 확보와 환경보전 �/ 경관보전 �/ 농촌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이익

확보 등 다양한 가치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종합적 농촌정바로 발전하고 있음�.

。농업기반개발에서 농촌“사회경제”개발강조

농촌이 농업생산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로 열린 공간 �/ 즉 전원경관과 자

연환경 보전 그리고 국민 보건 � 휴양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구의 정착과 증가를 도모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노

력이 전개되고 있음 �.

�E�U 는 구조정책 중 하나로서 �1�9�8�0 년대 후반에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농촌개발

전략인 리더 �(�L�e�a�d�e�r�)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파트너십 �/

혁신 �/ 네트워킹 �/ 상향식 등의 개념을 통해 개발하고 �/ �G�r�e�e�n �T�o�u�r�i�s�m 이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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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공품개발�/ 정보화기반확충 �/ 여성 � 청년에 대한 배려 등 지역여건에
�I�j�L 조二�; 〈 �L�-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중에서 �2�0�0�0 년부터 농촌개발 중요과제로 부각됨 �.

�O 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의 농업개혁 추진

�- 생산과잉 기조하에 농업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부

문의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됨 �. 이에 따라 그런투어리즘이 농가

의 소득확보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부각됨 �.

�- 영국 � 독일 등에서는 환경보전 �/ 경관보전�/ 농촌활력 회복을 위하여 농촌개발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농촌환경의 보전과 국민편의 �l 복리후생 증진

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2�0�0�0 년에 농촌계획법 시안을 마련함 �.

�- 프랑스에서는 도시계획위주의 도시정비계획과는 별도로 농촌지역의 사회문화

각 분야의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시군연합개발정비에

관한 헌장」을제정하였음 �.

�- 미국은 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상 � 하수도�y 전화 등

기초생활시설�/ 병원 � 학교 � 소방소 등 공익시설의 건설과 주택 공급 등의 역

할을 담당하고 농촌지역 산업활성화 등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함 �. 미국에서 최

근 주요 정책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고 분야는 농촌과 같은 “열린공간 �(�o�p�e�n

�s�p�a�c�e�) ”의 보전문제임 �. 도시화에 의한 과밀화 진행에 따라 자연자원의 보전 �/

농촌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의 보전이 중요한 과제임 �.

�O 전통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

�-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 조성�관리�/ 농업구조개선과 생

산성향상을 위한 농지의 집단화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여전히 중요한 농업

정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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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농업수리시설 � 농업용수 등을 교육활동 �y 시민이 물과 접할 수 있는 공

간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음�.

다�) 농림부 농촌개발국의 전략 여건 분석

。농촌개발국의기능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 농촌개발에 대한 국내의 사회 경제적 수요와 함께 주요국가의 정책방향들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개발국은 업무영역의 측면에서 폭넓은 기능조정이 필요

함 �. 이는 농촌개발국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에서 실질적인 역할비중이 감소되

는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가 효

과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 이를 초래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전통적인 업무들이 루틴화되면서 실

질적인 역할의 중요성 혹은 비중이 감소함 �. 둘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정부

간 수직적인 기능연계 및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정책의 집행

혹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애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셋째�/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역사회개발계획들은 다양한 분야에 망

라되어 있으며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미세 정책 부문들이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농촌개발국의 역할 축소 조정

�- 우선 농촌개발국의 주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정리 �/ 용수공급�/ 그리고

시설관리 업무들의 상당 정도는 업무수행방식과 추진체계가 루틴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기관위임이 되어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촌개발국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 혹은 지역단위별로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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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원배분기준에서 특별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변서 농촌개발국의 기능

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게 됨 �.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단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지자체나 공사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들이 요구되기도 함

�0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기능 강조

�-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개발국의 역할은 각종 계획들을 종합기획과 조정에서

부각되는데 현재 농촌단위에서 의미있는 법정 종합계획들이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처들간에 다기화되어 있는 농촌개발 기능들을 농림부 중심으로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움�.

�- 또한 농촌개발국의 사업들은 종합계획이라기 보다는 단위사업의 집행 기능에

머물고 있음�.

�O 특수시책에 대한 접근방식 재정립 필요

�- 사회경제적 정책이 강조되어 그린투어리즘이나 도시자본유치 �/ 문화마을조성

등과 같은 특수시책들을 구상 � 추진되는 이에 따라 농촌개발국의 성격은 더

욱 애매해 지고 있읍�.

�- 이들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력 업무영역으로 설정되기에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차원에서는 지자체의 특수시책들을 종합평가하고 기대한 구체적인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동원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 지원할 것이 기대되지

만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략재원동

원방식이 아닌 업무의 설계나 직접적인 정책수행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현

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한 재정낭비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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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촌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 정책수단 확보 필요

�-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계획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계획이 필수

적인데 이 부문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사업단위별로 여러 중

앙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수단들

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물리적인 개발에서 나아가 사회적인 개발을 포함한 개발자 �(�d�e�v�e�l�o�p�e�r�) 의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관련 전문인력들이 요구되는데 현재 농촌

개발국의 직저�1 상으로는 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0 농촌개발국 기능조정을 위한 유리한 환경여건 활용

�- 농촌개발국의 환경적인 여건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f 농촌사회개발의

경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농촌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되어 있

어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을 수용하는데 따른 사회적 저항은 적을 것으로 판단

됨�. 특히 �W�T�O와 �I�M�F 경제체제를 겪으면서 개혁이 필요한 사회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도 농촌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와 일상생

활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읍�.

�- 도농통합식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능력이 과거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부간 업무협조체계만 원활히 구축되면 효

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행정기반은 갖추어져 있음�.

�O 농업생산중심에서 농촌지역사회개발로 기능 재조정

�- 우리 나라 농업 � 농촌의 여건과 외국의 농업정책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앞

으로 농촌개발문제는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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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중심에서 농촌지역개발로 농업정책의 기능재조정이 필요함 �. 특히 루틴

화되어 있고 업무영역은 축소 조정하면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해야함 �.

�- 농촌개발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농

촌개발에 관한 농림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함 �. 농림부 �(농촌개발국�) 에서 타부처

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개발 추진 필요

함 �. 정부조직법 상 농림부는 농지 � 산지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담당하

는 주무 부처로서 농촌개발에 관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함 �.

�- 이농촌은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이 서로 중첩되어 분리될 수 없고 개

발은 농지와 산지의 이용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주무부처에서 담당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엄�. 행자부나 환경부�/ 건교부 등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부처는 각각 농촌 현장문제의 해결보다

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지원�y 국토의 보전 �/ 도시 중심의 개발 등에 치중하는

것으로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0
�/

농촌개발국 �(�R�u�r�a�l �D�e�v�e�1�O�P�I�n�e�n�t �B�u�r�e�a�u�) 찍 이름에걸맞는기능�조직체계

�- 다기화된 통로로 농촌개발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일한 수

준의 특정 부서가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명확

히 업무영역을 획정짓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님 �.

�- 이러한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는 관련정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관리역량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함�.

�O 농촌개발국 기능 조정의 방향

�- 외국의 농촌개발동향과 사회적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J

매력적이고 활력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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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과 경쟁력 있는 농업의 기반조성
�/

이라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새

로운 농업정책의 주요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 농어촌복지 및

인력육성 등 농촌의 사회 경제적 공간개발 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해야 함 �.

�- 이를 위해 국토균형개발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촌종합개

발계획기능 강화�y 도 � 농소득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소득원 확충과 생활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생산기반정비 기능은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 문제 �/ 쌀수급문제 등을 반영

하여 내실화하고 �/ 사업축소에 따라 일부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 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쌀수급

조절�/ 농지범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 환경 � 경관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유지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함 �.

�-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와 관련한 일부 조직을 축소

하는 한편�/ 관련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조직간 유기

적인 연계가 중요함 �.

�3�) 개선방안�: 농촌개발가능의 전략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방향

가�) 농촌개발국의 조직구조 개편

�O 현재 농촌개발국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이 편제

되어 있음 �. 그런데 이들 업무의 상당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루틴화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기능은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업무 �(기능�)은 개별 사업별 관리 감독 보다는 개발자

�(�d�e�v�e�1�o�p�e�n 혹은 재정관리자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농촌개발국의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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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축소하여도 실제 관련 정책성과 �(서비스�)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대신 �/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현재 농촌지역에서 부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y 종합적인 농촌의 사회경제적 공간개발 기능 수행으로 업무영역을 재편하

고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강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음�. 즉�/ 농

촌의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지원 �/ 농촌복지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농업재해예

방 및 관리 기능 등 새로운 업무�(기능�)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체

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운영에서 주도적 가능 강화

�0 농어촌특별세 수입으로 운영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설치당시에

농어업경쟁력 강화 �y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농어민 복지증진 지원 사업

을 위해 총 �1�5 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런데 �/ 관련 특별회계의 지원사업들은 행정자치부 �/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

경부 �y 교육부�/ 문화복지부 등에 산재되어 있고 이러한 타부처 소관 사업의 예

산이 �2�0�0�2 년도 기준으로 �4�5�% 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의 지역사회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할 경우 �/ 농특세

재원배분에서 농림부가 예산배분을 총괄하는 역할 강화 필요�.

�O 타부처 소관사업의 예산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님 �. 다만�/

농촌개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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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즉�/ 현재의 예산요구체계가 해당 부처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농림부에 협조 요청하고 농림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

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그런데 �/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기능배분

설정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0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업을 농특세 재원을 통

해 지원받고 있는데�/ 농림부의 역할이 위에서 구상한 방안으로 강화될 경우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상수도사업을 총괄해야 하는데 �/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별도로 담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이에 따라 환경부의 상

수도사업의 총괄관리기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타부처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개별 부처의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 예산협의시 업무 협조단계에서 농림부의 계획일정에

따라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현실적

일 것으로 판단됨 �.

다�) 농림부의 전략공간 설정

�O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정

책을 관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또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지

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전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집행 환경 속에서 농촌개발국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집행공간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임

�O 다기화된 통로로 농촌관련 사업들이 전개되는 정책환경을 고려하변�/ 전략사

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농촌을 모두 망라하는 분산적 혹은 단편적인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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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혹은 접근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o 농림부가 구상하는 농촌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농촌공간을 식별하여 구체적인 성과 혹은 모델을 개발하고

창출된 성과를 전국 농촌에 파급할 수 있는 혁신지역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이음�. 이러한 전략공간은 대도시인근 농촌지역 �/ 일반 농촌지역 �/ 오지농촌지역

등과 같이 지역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사회 공간적인 특성에 적합한 각종 프

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 � 공급해야 함�.

라�) 농촌기본계획의 법정화 추진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농촌기본계획”체계를법정화하여 종합적인 농촌지역

사회개발계획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업무협조 수

준이며 농지전용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통제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O 비법정계획은 종합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선언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

적인 실천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들간의 업무협의과정에서도 주도

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O 농촌기본계획은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계획으로 접근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체계와 방식의 전략화 방안도 함께 구상되어야 함�. 예를 들어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에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1�0 년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읍�. 이는 단위사업별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소극적인 계획만으로 농촌사회의 종합적인 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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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촌사회개발정책네트워크 형성

�O 농촌사회개발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산정보망을 통합하여 정책정보관리

가 이루어져야 함 �.

�O 농림부�/ 교육부�y 보건복지부�/ 여성부�/ 환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각

지자체가 특히 관련되는데 이 통합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농촌개발국내 각 부

처와 업무협력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임�.

바�) 농촌개발을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

�o 농촌여건변화와 업무영역이 재설정할 경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갖추어야함 �. 핵심은 조직과 기능�/ 인력의 역량강화임 �.

�0 우선 단위사업별 업무에서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정책 주창력 확보가 중요하

며 이를 위해 관련법제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O 둘째 �/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 필요�. 단위사업의 단편적 수행이 현재의 관행인

데 많은 경우 실제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며 농림부의

역할은 한정적임 �. 농촌사회에 대한 지역개발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기

획역량을 강화해야함 �.

�O 또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공간설정�/ 그리고 개발재원동원 등과 관

련한 전략마인드를 갖추어야 함�.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닌 사회개발 영역에

서는 특히 중요함�. 환경여건분석에서 경쟁력있는 정책개발�/ 그리고 각 지자체

의 사업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기능에 이르는 전략마인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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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 및 민간과의 역할분담 및 가능이양에 관한 쟁점사항

�1�) 쟁점 �1�: 중앙-지방간�r 정부-민간간역할구도 설정

가�) 농촌개발을 위한 지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口 전략적 기획�y 분권 �y 그리고 성과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라는 최근의 정책접근

방식을 고려하면 이미 루틴화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것

이 효과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한 재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단위사업에 대한 일

몰심사 수행하여 당초 목적달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口 예를 들어 �/ 문화마을 사업은 도시생활공간을 만들어 농촌공간의 기형화를

초래했고 농공단지는 도시공장을 위한 싼 입지를 제공하여 농촌개발자금의

도시지원이라는 병리현상을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

토가 필요함�. 더 이상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능 자체를 폐지하거나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할 경

우 농림부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나�) 가능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재정구조의 개편 펼요

口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역할이 많지 않

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지방에 이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口 해당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들이 중앙정

부로부터 지방으로 함께 이양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원규모 만큼의

국세 지방세 이전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관련 교부세나 양여금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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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판단됨 �.

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성과계약방식 도입

口 단기적으로구체적인 농업 및 농촌정책에서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전략적인 기획기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계약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口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영역이 지금의 단위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조정

작업은 기대한 효과를 창출하기 힘들 수 있는데 �/ 전문화된 영역에서는 용역관

리 업무만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장치

를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임 �.

口 따라서 단위사업중심의 기능연계 보다는 한 단계 높은 부문별 성과관리체

계로 업무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농촌개발국의 역할은 기존의

사업조정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관련 계획의 심사와 전략적인 평가 및 정보지

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특정보조금운영을 포

괄적인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口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을 구조자금으로 통합하여 사업별 성과평

가이후에 보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중앙부처에서 단위사업별로 보조금

이 만들어지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로 분산되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군 �1개씩이라는 평면적인 배분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남 �.

口 따라서 농림부가 지향하는 농촌의 지역사회개발 영역을 비교적 구체적으

로 설정하고 자원지원의 원칙이 합리화되면 지자체의 자체 사업 신청에 따라

자금을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口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참고 지침사업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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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데 그치고 지방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체제

를 갖추어 노젓기 보다는 방향잡기 방식으로 중앙 � 지방간 관계를 재설정하

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단계별 중앙 � 지방간 가능 재설정

口 일반적으로 정책관리의 단계를
“ �p�o�l�i�c�y�-�p�r�o�g�r�a�m�-�a�c�t�i�v�i�t�y�-�a�c�t�i�o�n ”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

농촌개발-농촌사회복지-농촌주거정비-문화마을조

성사업”의형식을 가짐 �. 그런데 현재의 농촌개발 추진체계에서는 중앙과 지

방 모두 최하위단계인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위단계

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 확보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디 최하위의 시책단계를 중앙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충

분히 반영하기 힘들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중앙의 지침을 수립할 경우 지방 현장에서의 유연한 집행재량을 과도하게 축

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앙차원에서의 해당 시책에 대한 관섬이 약화되

면 특정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아져 의도한 성과들이 매우

불안정하게 창출될 가능성도 있음�.

口 따라서 집행단계의 지방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앙 차원에서는 의

도한 실질 산출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단계별로 중앙�

지방간 기능을 재편하여 �/ 지방에서는 �a�c�t�i�o�n 단계를 담당하고 중앙에서는

�a�c�t�i�v�i�t�y 이상의 단계에 대해 성과지향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을 개발 필요

라�) 지자체의 관련 부서들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집행현장의 일지

口 농촌개발기능의 경우는 지자체의 농정과의 소관이 아니라 적어도 광역자

치단체에서는 기획관리실이나 도시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 현장의 집행능력을 이해하고 눈높이 정책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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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 함 �.

口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간과 실제 정책들이 기능하는 공간이 일치하

지 않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농촌간의 불균등을 창출할

가능성도 많음�. 따라서 특정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집행현장과 실제

구상되는 계획의 공간을 일치시켜야함 �.

口 예를 들어�/ 농촌주거환경의 낙후성과 주거정비사업의 필요성은 낙후된 오

지마을을 사례로 설정하면서 실제 구상하는 계획공간은 어느 정도의 지방 혹

은 민간부문의 매칭펀드 동원이 가능한 대도시인근 농촌으로 설정할 경우 관

련 재원이 배정되고 계획이 실제 추진되어도 오지마을의 �- 농촌주거문제는 여

전히 해결하기 어려움 �.

마�) 민간부문과의 정책파트너십 구축

口 민간부문과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정 및 정책관리 수요들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업 및 농촌과 관련

된 정책쟁점들에 대해 농림부가 모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口 조직과 인력 증대 과제들은 단일 부서의 여건보다는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임 �. 획기적인 수준에서 인력과 조직이 증대되는 것

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단순히 대증적으로 필요인력이나 조직의 일부

만 증대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성과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口 특히 루틴화된 단순 행정 업무나 정책관리에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어도

쉽게 다른 담당자로 업무를 전환시킬 수 있고 서비스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

되어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창출하지 않아 위험관리부담이 적은 경우에

는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농림부 내부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口 예를 들어�/ 농업통계조사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들은 농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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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직접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지역의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와 성과계약을 통해 아웃소싱할 수 있음�.

口 농산물품질관리의 경우에도 품질등급제와 관련된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관련 인력의 증원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 현실적으로도 지

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농산물 품질 등급제나 품질보증제를

활용하고 있음�.

口 농림부에서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

에 제공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방식을 강화시켜 품질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엄 �.

口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농림부의 업무를 민간화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

으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음 �. 일부 예시적으로 가능성 여부가 고려

되는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이 적정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

도의 인센티브 요인이 부각되지는 않음�.

口 따라서 통계조사 �/ 품질등급제 �/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는 민간화

에 따른 잠재적인 예산절감 가능 효과와 실제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된 이후 추진여부를 검토할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읍�.

口 또한�/ 지역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역량과 의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획일적인 민간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수용여건을 감안한 차등

적인 민간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바�) 지방에 대한 기능이양 재검토 필요 사항

口 공공서비스 관리의 측면에서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부간 기능배분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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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리 님 시�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p 기-

수매 수매량�수매가격갤정
수매량배정 수매검사일정수립

수매일정수립 수매검사

보관�가공운용--관리계획수립
보관,가공지시 보관창고 점검

재고관리 가공공장 지도�확인

매이 결산 판매가격 결정 매i 미 양E세이 공매곡 사후관리주도 송 =누 닙

�/�~/←기一τr 정부양곡의 수매 및

재고조사/
가공품의 검사/

보관양곡의 점검 및
기타

�j

양곡매매업신고/ 재고조사/ 도정수율 결정/

양고가고어 드로 공매곡 사후관리/
�-�1 。 �H 。 「/

쌀값동향 조사/수입쌀
�R�P�C 설치 운영 등 원산지 단속 등

口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단위사무

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의 성과나 수요자에 대한 서

비스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정낭비와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읍�.

디 아는 자치의 권한 �(권력 �) 이양과 서비스의 효과적 혹은 효율적 공급이라는

기능조정의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

口 예를 들어 종자생산이나 양곡관리업무의 경우는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기능이 아니며�/ 지방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한 행사 인력 확대라

는 낮은 차원의 정치적 권한 증대 이외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이득 측면에서는 의미가 약함�. 오히려 행정관할 구역에 따른 서비스 기능영역

을 고정시켜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자자원 관리가 어렵게 된 종자관리기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곡관리 등과

같은 업무는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2�) 쟁점 �2�: 정부양곡관리 열원화

가�) 기관별 담당업무 현황

�<표 �5�2�9�> 기관별 양곡관리업무 담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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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口 양곡관리는 고유한 국가사무임 �. 집행업무가 시�도와농관원으로 이

원화되어 있어 보관실태점검 �y 재고조사�/ 가공청산등 주요업무를 중

복 수행함에 따른 행정낭비와 책임회피현상 초래

디 지방직화함에 따라 지자체 관련 인력과 조직이 현저히 축소됨 �.

。 양정담당인원축소 및 기구축소

�- 양정전담자�(�/�9�6 이전�) �9�3�0 명 → �3�0�6 명 �(�/�0�2�. �6 월현재 �)

�- 시�도 �: �(�/�9�6 이전 �) 양정과 → �(현재 �) 농산과 또는 농산물유통과의 �1�~�2

개계로 축소

�- 시�군 �: �(�/�9�6 이전�) 양정계 → �(현재 �) 거의 농사계 �f 유통계에 흡수통합

�O 지방공무원의 양정업무기피 �/ 양정담당직원의 순환보직 �(또는 잦은 인

사이동 �) 및 현장확인소홀로 정부양곡사고 발생

�- �(�/�9�8�) 도난�화재 등 �1�3 건 �6�3�7 톤 → �(�/�%�) �7건 �3�8톤 → �(�/�0 이 �4건 �3�6�0 톤 →

�(�1�1�) �2건 �7�4�9 톤

口 �?�6 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양곡관리 전산화는 정부양곡의 재고 �y 매출�r

회계 등의 전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 �L�L 현재까지 재고 관리 수준에 머

물고 있는 실정

�-�2�0�0�-



년도 �/�9�5 �t�9�8 �i�9�9 �n�U�n�U�/ �/�0�1 �/�0�4�(Æ�ÀÁ�)

수매량 �9�5�5 �7�7�0 �6�9�8 �6�2�9 �5�7�5 �5�5�0

다 �) 개선방안 �: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 열원화

口 필요성�:

�O 양정개혁 �(�9�3�) 이후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제의 도입 및 정부방출의 공매전환

으로 집행기능이 크게 축소되어 관리체계개편이 필요

。 수매물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증가 없이도 양

곡관리 집행업무 수행 가능

�<표 �5�3�0�> 정부 양곡수매 량 감소 추세

단위 �: 만석

방향 �: 시�도의 양정집행업무를 그 성격에 따라 정부양곡관리업무와 민

간양곡유통업무로 구분하여 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고 후

자는 시 도에서 계속 담당

�O 정부양곡관리업무 �: 정부양콕 수매 �/ 보관 �/ 가공 �/ 수송 �/ 매출등 정부양곡

의 현장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되�/

다만 주민의 이해관계가 큰 수매량배정은 시�도에서계속 담당

�O 민간양곡유통관련업무 �: 양곡매매업신고 �/ 양곡가공업등록 �/ �R�P�C 설치운

영�/ 양곡유통질서확립 �/ 자도 양곡판촉 �(브랜드화 �)등 대민서비스 관련

업무로 시�도에서 계속 담당

�- �2�0�1 �-



현 일원화후
농관원 지자체 농관원 지자체

�O 수 매
�- 수매 량 배정 수매량 배정 수매량배정

�- 수매검사 수매검사 수매검사
�O 보관관랴

�- 보관 보관점검 보관관리 보관관리�점검
-재고조사 재고조사 재고조사 재고조사

�- 가공 � 수송 가공확인 가공�수송지시 가공�수송지시
미 화인�;�x�; �-�1

。 매출(판매)

�- 관수�기공용매출 판매곡 사후관리 관수�가공용 관수�가공용

매출 매출및사후관리
。 회 계

�- 세 。1
세

。1 서l 。1
님 닙 �H

-결 산 켜i 산 결 산

�o 민간유통 �R�P�CÁ$ÎX � 지원
�R�P�CÁ$ÎX � 지원

�- �R�P�CÁ$ÎX � 지원 가고어 드로
가고어 드로 0��H0��-�1

가고어E로E 。 �H 。 「

민간유통 점검 ��- 。 ²Ù�Ä�r�-�1�Ä�r
민간유통 점검�

�- 민간유통 점검�단속 단속 및 쌀소비�r�l
�» �0�f�-0�-�l�-�:�-�1

촉진

�<표 �5�-�3�1�> 정부양곡관리 업무 일원화 방안

口 기대효과

�- 정부양곡관리의 일관전산화로 업무효율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즉 �/ 최적수송모델 등의 개발 및 적용으로 최적물류관리에 따른 조작비 절감

및 행정의 자의성방지가 가능

�-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식량수급에 대한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집중

관리와 집행체계 구축 가능

�- �2�0�2 �-



�3�) 쟁점 �3�: 종자관리업무 지방이양

가�) 문제점

디 지자체에서 종자를 생산 � 공급시 제비용에 대한 원가절감 의식이 희박하

여 기금결손 등 중앙정부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크고 �/ 공급잔량 과다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움�.

。 현재 매년 �3�0 억원 정도의 종자 생산 � 보급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고 있읍

�- 농안기금 결손액 �: �(�/�0�1�) �2�2 억원→ �(�1�2�) �2�7 → �(�/�0�3 추정 �)�6�0

�- 이양지소 벼 공급잔량 �: �(�/�0�1�)�3�9�1 톤→ �(�1�2�) �8�5�4�( 전체 대비 �9�9�%�)

�. �/�0�2 년도 전체 잔량 �8�6�1 톤 중 경기 �4�4�6 톤 �/ 충북 �4�0�8 톤 발생

。다�%�f하고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필요하나 �/ 지자체는 지역농가의 특정

선호 품종만 대량생산할 가능성이 높읍 �.

�-�M�T�T�O 체제하에서 벼�/ 보리 등 주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직접 수급관리 필요

-중앙정부 수급관리가 없을 경우 병해충 �/ 태풍 등 재해 발생시 특정품

종의 집중재배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됨

口 감자�l 옥수수 종자는 강원�/ 충북도에서 전량 생산 � 공급하고 있어 기상재해 등

으로 생산량 감소시 자도위주로 종자를 우선 공급하고 타도에는 적게 배정

함으로써 공급량이 축소된 타도의 농업인 불만 우려

디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종자공급사업 위축 우려

�O 식량안정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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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결손이 발생하는 우량종자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움

口 시 � 도간 과부족 종자 발생시 전국적인 수급조정이 어렵고 �/ 지자체

간 재정력 차이로 공급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농민불만 가중

。타시 �도에공급된 종자에 문제가 발생시 공급한 도에서 보상문제 등 책임

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口 종자생산기관이없는광역시 � 강원도 � 제주도는 종자생산기관 신설 등 종자 생

산�공급에 어려움 발생

。 타도에서 종자를 공급받을 경우 품종별 종자수급 차질과 공급가격상승

등의 어려움 가중

※ 경기도에 이양된 평택지소는 이양 전에는 서울 � 인천 � 강원 � 경기지

역에 공급하였으나 �/ 이양 후에는 경기도 이외지역은 공급을 거부하여 해

당지역 농업인 불만가중

口 전국에 공급하는 감자 �/ 옥수수 보급종의 경우 지자체에서 생산계획 수립 �/

종자수매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 전국적인 종자수요량�/ 품종 선

호도 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가격결정이 어려움

口 종자 생산 � 공급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매년 결손이 발생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등에서는 수익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 예산 확보가 더욱 어

려워 종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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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품종별 소량 �(�3�O 톤 수준 �)품종의 경우 생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 있음

。품종별 생산량 결정은 이양전이나 후에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품종을 선

택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 생산량이 소량 �(�3�O 톤�) 인 품종은 종전에 �1 개

지소에서 통합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나 �/ 이양 후에는 도별로 생산 � 정

선함으로써 작업지연 �/ 인건비 과다지출 등 원활한 생산 �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

口 종자 포장재 및 소독약제 등 정선자재 구입시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였으나 �/ 이양 후 지자체별로 구입함으로써 구매량이 소

량으로 단가가 높아 예산 집행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지자체들도 종자 생산 � 공급에 소요되는 수매자금 �y 생산지원금 �/ 소

독 �/ 포장비 등의 주요사업비와 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선 시설비�/ 인

건비 등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양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나 �) 개선방안

口 국가차원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우량종자 생

산 � 공급업무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r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접관리 필요

�O 우량종자 공급량은 현재 전체 종자소요량의 �1�/�4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3�/�4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O 전국적인 보급종 수급 조정기능 �/ 종자생산비 지원업무 �/ 종자수매 등을 위

한 농안기금 운용 등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함

�O 소농구조 하에서 종자 투입비용을 농가에 부담 시킬 수 없으므로 수요농

업인을 규모화 �/ 상업농화하여 생산원가가 반영된 종자를 구입할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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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비될 때까지 정부에서 관리

口 지자체별 종자수매 자금 및 생산지원금�/ 소독�포장비 등 주요사업비 자체 확

보

。우량종자 공급기능 이양은 중앙정부 사업의 대행이 아니고 지방사무엄

으로 소요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되어야 함

�- 기획예산처는 지방이양 후는 지방사무이므로 국비지원 불가의견

�- 자자체는 주요사업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이양 불가의견

口 종자생산기관이없는광역시� 강원도 � 제주도는 종자생산기관 신설

�O 타도에서 종자를 공급받을 경우 공급가격 차등적용 �/ 공급량 수급차질�/ 생

산 � 공급 중단 및 기피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자생산기관이 없는 시 � 도에 원원종 �/ 원종을 생산할수 있는 포장 구입

및 기관이 신설되어야 하며 �/ 특히 보급종은 정선 � 소독 등 종자정선

시설이 필요한 실정임

�- 보급종 정선시설 신설시 �1개소당 소요금액 �3�0�0 억원 추정

口 국가차원의 종자산업정책 및 종자공급정책을 반영�/ 관철시킬 수 있는 최소한

의 조정�/ 통제기구 설치 필요

。시 �도간 과부족 종자 발생시 전국적인 수급조정이 지난하고 �/ 타도

종자에 대한 민원 발생시 책임문제 등을 총괄 조정할 기구 필요

二고二그
。님

�O�1 개 지자체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감자 �f 옥수수 보급종의 생산계

획�/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조정기구 설치되어야 우량 종자 생산 � 공급업

무를 지속적 �/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발

전 시킬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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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정부승인통계 정책활용통계 합계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1�1È… 2종 �1�3È…

뇨二 �E�1 �t�j

립농산물품질관리원。 n←「 7종 9종 �1�6È…
농업정보통계과

통계청 5종 5종

�4�) 쟁점 �4�: 농업통계업무 개선

가�) 현황

口 우리나라는기관별로필요한통계를작성하는분산형통계제도를채택하

고 있으며�/ 현재 �1�3�9�7�R 통계작성기관에서 �4�2�1 종의 공식통계를 작성함 �.

口 농업통계는 해방이후 �1�9�4�7 년 미군정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 �1�9�4�8 년 정

부수립후 농림부에서 대부분의 통계 �(경지면적 �/ 작물생산량통계 등 �3�0 여종�)

를 작성하였으나 �/ 정부조직개편으로 �1�9�9�8 년 �7월에 통계청과 대폭적인 기능

조정작업이 이루어졌음 �.

디 이에 따라 기존의 농업통계담당인력 �4�1�0 명이 통계청으로 이청하였고 �2�6�2

명이 감축되었고 농업총조사 �/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

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등의 �5개 통계업무는 통계청으로 이관

口 또한 지방통계조직과 농산물검사조직을 통합하고 지방사무소를 광역화하

였는데 �/ 당초 �9개 도통계사무소와 �1�1�7�R 도농겁지소가 �6개지소로 축소되었

으며 �(�2�0�0�0�.�8 �: �9 개소로 확대�)�/ �1�4�2 개 시 � 군통계출장소�/ 와 �1�1�8�7�R 시 � 군농

검출장소가 �8�0 개 시 � 군출장소로 통폐합 조정되었음�. �2�0�0�2 년 현재 농업통

계업무는 농림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통계청의 세 개 부처 �(서 �)가 담당하

「 이 �S�L-ι�- λλ �n �

�<표 �5�3�2�> 기관별 농업통계업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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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농림부 통계업무 추진체계

농업통계제도개선 �/ 농업통계기획

농업통계 조사결과분석 �/ 농업관린 가공통계 생산

국제통계 수집 � 분석

농업관측통계 및 관측업무 총괄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 운영

농업통계 종합간행물 발간 �/ 농업통계 홍보

「

�-�-�-�L

농 림 부

통계기획담당관실

농업통계 조사결과 집계 � 분석

농업통계 조사공무원 교육 � 훈련

농업통계 조사공무원 지도 � 감독
농업통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방법 �/ 조사요령 �r 조사표 설계

각종 농업통계 조시-지침시달

。
。

。

。

。

�? ↓ 지도 �y 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농업통계 조사공무원 교육 � 훈련

농업통계 조시-결과 �1차 집계�/ 검증

농업통계 조사결과 요인분석

농업통계 조사공무원 지도 � 감독
지역 농업통계 생산 및 보급

농업통계 조사요령 개선안 마련

。

�1 。

�1 。

�(경기�/강원충북�/충남전 �| 난
북전남�/ 경북�/경남저뮤�) �| �L �Q

↑ ↓

�9개지원

농업정보통계과

�2�0 여종 농업통계를 연중조사 �/전산입력 �/재조사 �/ 검증

통계 조사공무원 �1 인당 �2�0 여종의 통계조사 시행

。

。

↑ ↓

�8�0�7�R 출장소

농업통계담당

나�) 문제점

口 통계청으로 농업통계업무 이관 이후 쟁점

�0 문제는 통계청과 농림부간의 정책통계 활용과 관련한 업무협조관계에서 발

생하고 있음 �.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통계조사결과의 사후적 활용 성격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자료의 수시활용과 조사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

여 정책에 즉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 다섯 가지의 통계업무를 이관한 이후

에 농업통계 생산기관과 활용기관이 분리되어 부처간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농업통계의 적절한 활용이 곤란함 �.

�0 농업통계조사 내용과 농업정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농업통계

는 농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요구로 즉시 조사에 반영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

라 다양하게 농업통계를 분석 �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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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례 비고

�1�9�9�8
� �1�9�9�8�6 �~ 8월 야고〈비랴 디1 재고량을

농림부에서 조사할 때는 조사익
。「」L �O ;〈

f981020 단순한 수치만 통보
월에 자료틀 생산하여 정책자료

로화요E。

�1�9�9�9 �. �I�9�8 쌀 생산비 �: �/�9�9�2�2�2 잠정치 통보
노려님에서 조사할 때는 전년。 口-「

�.�/�0�1 농가경제조사결과 � �f�O�2�6�4 바효동 노

12월에 결과 생산 활용

�E 」L)「 。

농림부에서 조사할 때는 다g해

�2�0�0�2
림부에 보도자료만 송부

→ �/�0�2�.�4ÆÔ 농림부 업무계획보고시 �/�0�1 농
�4�~�5ÆÔ 에 발표하며/ 발표전이라

가소득 �E 농촌경제여구원 ji처치 화요
도 2~3월부터 정책에 활용

L」 -「。 E。

루어지지 않고 있음�.

�O�2�0�0�2 년 �3월에는 농림부 정책관련 부서는 물론 농업인 �/ 농업인단체 �/ 학계 등

통계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통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계청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었음 �.

口 농림부 입장에서는 통계청이 신속하게 통계자료들을 생산하여 시의적절하

게 농업정책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 통계수치 생산에 불

과하며 �/ 통계생산을 위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를 들어 농업통계 조사결과는 매월 집계분석하여 식량수급대책 등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활용하여야 하지만 �/ 통계청 이관 후 조사결과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아 농업정책 추진에 지장 초래

�<표 �5�3�3�> 통계청과의 업무협조 장애로 인한 농림부의 애로 사례

口 농업통계의생산이 통계청과 이원화되면서정도높은농업통계생산에도애

로현상도나타나고있음�. 농업 및 농업통계조사를 일반조사공무원이 담당하

면서 농업 및 농정시책의 이해부족에 따른 정도높은 양질의 통계생산이 어려

움 �. 통계조사결과에 대한 확인 검증없이 발표하여 정책 활용에 혼란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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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음�. 예를 들어 �2�0�0�0 년 농업총조사결과에서는 경지 �1�O�h�a 이상 농가중

�1�2 농가가 판매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발표한 바 있었음�.

口 통계업무 및 조직의 효율성 저하

。통계업무 및 조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통계청에 농업통계 �(�5 종�)

를 이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사에 대한 수요자 의견반영 및 활용도는 저

하되고 통계청 조직의 확대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통계청조직은 업무 이관후 �1국 �(통계조사국 → 경제통계조사국�r 사회통계조

사국�) �1 과 �(농수산통계과�)�y �2�6 개 출장소를 신설한 바 있음 �.

다�) 개선방안

�[�] 농업정책수립 추진에서 시의성이 중요한 통계업무의 환원

�O 농업정책 수립에서 상대적으로 직접 연계되는 농업통계는 활용부서에 생

산에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통계청에 이관되었던 다섯 가지의

통계 가운데 농어정책 수립을 위해 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농가경제조사 �/ 농산물생산비 조사�/ 양곡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 등 세 종류

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재이관될 필요가 있음�.

�O 기본통계 성격을 가진 농업총조사 �/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두 종류의 통계업

무를 현행대로 통계청에서 담당할 경우에도 농림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

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조사된 통계의 공표가 늦어질 경우에는 농림부에

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잠정치라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口 정부부처간 성과계약체계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

�O 농업통계업무와 관련된 통계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업무협약방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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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는 통계정보 생산과 관련하여

통계청에 대해 성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엄 �. 즉 농업통계 생산과 관련

된 예산은 통계청이 아닌 농림부에서 확보하고 통계청과는 농업통계 생산

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계약하여 업무를 연계할 수 있음 �.

�O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예산배분방식에 대한 기존의 방식

을 일부 수정하여 정부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개혁조치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산렴생태보전기능 열원화에 관한 쟁점사항

�1�) 문제점 개요

口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림생태보전기능 일원화 주장이 제기됨 �.

�O 산림청의 산림보호기능�(공익임지인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

정 � 관라 수목원 설립 � 운영 등�)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능이중

복�분산되어예산 �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산림청의 경우 임목생산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여 산림환경보전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산림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이 미약함에 따라 국토 전반의 자연환

경보전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임 �.

�O 따라서 임목생산기능과 환경보전기능을 분리하여 정부기능을 강화하고

산림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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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및분석

口 임업을단순히목재생산을위해산림을관리하는것으로보는것은임업에대

한기본개념을제대로알지못하는데기인

�O 세계 각국의 산림법 또는 국제협약상 임업의 정의

�- “산림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 경제적 � 생태적 � 문화적 � 정신적 제기능이 제

대보 발휘되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

�- “산림이 제공하는 각종 시장재화 �(�M�a�r�k�e�t �C�O�I�n�m�o�d�i�t�i�e�s�) 및 비시장 서

버스 �(�N�o�n�-�M�a�r�k�e�t �S�e�r�v�i�c�e�s�) 를 생산 관리하는 것”

� 시장재화 �: 목재 �r 물 �/ 식품 �/ 사료 �/ 약재 �/ 연료 �/ 휴양 �/ 야생동물 등

� 비시장재화 �: 토양보전 �/ 수원함양�/ 경관보전 �/ 탄소흡수 �y 서식처보전 등

�O 산림의 경제기능과공익기능은양분될수없는불가분의 관계이며 �/ 모든 산림은 기

본적으로 탄소흡수 � 수원함양 � 토양고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산림을 입지여건 및 산림상태에 따라 관리하면 목재 등 경제적기능은

물론공익적기능도증진됨 �.

�- 산림의 경제 � 공익기능은 동일 임지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것으로서 양

기능의구분은개념적으로나현실적으로불가능

� 생산임지 및 준보전임지에서 공익기능 평가액이 공익임지의 �5배

�- 산림을 방치하지않고잘 가꿀 경우 경제기능과공익기능이증진되는사례

도시지역 산림 �(개발제한구역 등�) 에 대한 경관림 조성 등 적극적인 산

림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 과거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의 대기오염도가

개선되고 �/ 여름철 온도가 타도시는 높아지는 반면 최근 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도시녹화�/ 도심공원 조성 등 산림정책의 결과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원함양림 조성 등으로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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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능 증진이 가능하며 �/ 공익임지라도 산불 � 병해충피해 등으

로 숲이 파괴될 경우 복구조림과 육림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口 임목생산기능과환경보전기능을양분하여 관리한다면 오히려 산림기능의 저하

와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산림관리는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을 요하는 기술행정으로서 비전문

부서에 의한 산림관리는 산림방치 및 비능률성 초래

�O 나무 �f 숲 �/ 산을 아는 전문가 필요

�- 산지지형의 조건�/ 산림의 구성상태 �/ 숲의 발전단계 �/ 나무의 형질 �

크기 � 생장�/ 관리목표 등 다양한 인자에 따라 산림관리 방법을 달리 적

용하는 전문기술 분야임

※ 현재 환경부가관리허는상수원보호구역의수자원보전기능증진을 위하여 수

원림 조성사업을 환경부장관이 추진한 사례가 없음 �.

�O 공익임지만을 분리�/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공익임지가 생산임지 � 준보전임

지 등과 혼 � 개재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임

口 산림청의 산림보호기능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능이 중복되어 예산 � 행정

이 낭비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O 국내 생물종의 대부분이 산림생태계에 서식하는 것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 병해충 관리�/ 야생 식물 분포지 관리 등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산력 유지 � 증진에 초점

�O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라 자연환경조샤 이동통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제한된 사업에 초점

。 현 체계상 양 부처가 맡은 일에 충실할 경우 기능중복은 없으며 �/ 공

익임지를 따로 분리하여 �/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이중적 � 비

효율적이며 예산 �행정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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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산림청은 산림보전기관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황폐산림의 복구 및 속성녹화로 산림생태계 안정성을 회복

�- �/�6�1 년부터 보안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조수보호구 등 산림보전제도 운영

�/�8�3 년부터 수목원 � 박물관 조성 등 산림생물보전사업 전개

�- �2�0�0�1 년 �3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정 � 운영 �(국립수목원 등 �3�1 개 �)

口 보안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법정제한림은 지정목적에 알맞는 방법으

로 가꾸는 적극적 관리가 필수적임

。 공익임지 �(보안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개발제한구역 등 �)를 원상태의

산림 그대로 보존만 할 경우�/ 개별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됨

�-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은 경관림 조성 및 적극적 육림관리를 통

하여 도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r 수원함양보안림은 수자원 보전기

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솜아베기 또는 활엽수로 수종갱신 필요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우량육종소재 및 관리모델로 활용

口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산림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생지내 유전자원을 보

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천연보호림이 확대된 개념엄

�O 과거에는 주로 주목�/ 구상나무 �/ 분비나무 �/ 소나무 등 교목성 수종을

천연림 보호차원에서 지정하여 왔으나 �/ 현재는 산림식물의 종 보전 및

산림생태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구역을 설

정하여 지정 � 관리해 나가고 있음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주목의 경우 각각의 개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약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현재까지 훼손

없이 잘 보전되고 있음�(계방산 �/ 설악산 �/ 소백산�/ 가리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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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제적으로도 산림의 경제기능과 공익기능의 조화로운 발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생물다양성 관리는 산림정책의

한 부분으로종합적으로다루어져야함을요구�.

�O 지속가능개 발 세 계 정 상회 의 �(�M�I�S�S�D �2�0�0�2�)

�- 지속발전 이행계획 �(�P�1�a�n �o�f �I�m�p�1�e�m�e�n�t�a�t�i�o�n�) 의 제 �4장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에서 산림분야에서 산림생태계 보전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 산

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이행계획에 합의하여 수행계획

�- 생물다양성 보전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현장 �(�b�e�a�n 에서 실천하

도록 촉구하고 있음 �.

�O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환경대책은 선언에 그치는 원칙

표명보다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목표달성을 요구하고 있읍 �.

�O 산림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및 전문관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口 산림생물다양성은 관련한 법령 �/ 전문인력 �/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전

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임 �.

�O 산림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관련법령”을 제정 �(�2�0�0�1�3�2�8�) �

시행함으로써 �/ 산림법에 의하여 현지내 �(�i�n�-�s�i�t�u�) 보전업무와 더불어 현

지외�(�e�x�-�s�i�t�u�) 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읍 �.

�O 수목원은 산에 자생하는 산림식물을 수집 �y 분류 �/ 전시 �/ 보존 및 이용

기반의 조성을 위한 장소 �(�i�n�-�s�i�t�u → �e�x�-�s�i�t�u�) 로써 이러한 작업을 위

하여 임업기술직의 역할이 필수

�O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현지조직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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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닝

산림청 환경부낀r
조직기준 수익자 � 품목 중심조직(산주 � 산림) 목적 � 기능 중심 조직(환경)

목적이념성(정책집중성)
산림E 국가자산으로 목재생산 등 산림 을 환경학변에만 치중
경제성과 공익성을 추구 (환경우위론)
o보호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림형질변경
의 단속/산지정화 사업
-산림병해충 및 기상 피해의 예방

0자연보전국
과구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시-및

의 수립비→21 어�n�|�H�-0� -전국 및 지역자연환경보전대책
-산림유전지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

의 수립 및 조시-� 평가관리/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관리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주요기능 -보안림의 지정 � 해제 및 시업관리/-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

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 및 운영
책의 수립 � 추진

o수목원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의 설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수립 � 시행 및 및 지원 등 자연자산관리

산림수목원/박물관의조성관리 -생태계복원에관한 사항
-자연보호에관한 사항

-산림식물및 표본의 조사/수집 �

닝 �E �.
�S�E�L�X�}�1�E�r�T�T。 。

-산림식물의 현지외 보존 및 복원

전국적인조직망구축 (산림관리전덤j청/
�2�5¬� 국유림관리소 4대강유역/공단 등 한정된 조직망

산림관리 접근성
5개 지방산림관리

국립환경연구원 2개과�1�1�1�7�R 국유림경영팀.
임엽연구원/ 국립수목원 등

8개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산림에 대한 기술성 � 전문성 임업직 �(�6�7�%�)Ç<¸\ 구성 환경직(임업직 �1�%�)Ç<¸\ 구성

산림에 대한 역사성/접근성/기술 �
산림 을 방치할 우려성 ±’�g�l

산림에 대한 책임성 접근성이 강하므로 책임감 투칠 산림재난발생시(산불/산사태/병해충)
대처능력 의문

산림에 대한
관리�접근성이 용이하n로 신속� 관리�접근성이 약하므로 신속�국민서비〈의

신속 � 정확성
정확성이 강함 정확성 부족

산림에 대한 인식도
산림의 지황/임황 �g 전반적/ 구체적 형태적인 인식
숙지(전문성/ 기술성 강함) (전문성/ 기술성 약함)

공익 � 생산임지 분리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는 흔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분리불가;하며
관리(경제와 환경) 관리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예산 � 인력 등 비효율적

사업연계성
산림사업의 일부분으로 소속기관사업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
연계성이 있g 없 �g

호림/ 보호수지정해제)

숲가꾸기g 육림작업으로 수원 함양/ 산림의 보전에만 주력하여 죽어가
안정성 공기정화/ 생태계안정 등 오히려 는 숲/ 방치된 숲 등 역 기 능 초래

경제적/공익적 기; 증대(조장성) (규제성)

※ 세계적 추세 산림부문의 독립성과 관리의 통합 중요성 강조
산림생물다양성 관리는 산림정책의 일부분

�- 산 림 청 걱 �5 개 지방산림관리청 �=수 �2�5 개 국유림관리소

�- 임업연구원 �=응 산림환경부�/ 유전자원부�/ �4개 임업시험장 �; �8 개 산림환경연구소

�- 국립수목원 �=응 공립수목원

�<표 �5�-�3�4�> 산림청과 환경부의 업무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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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口 산림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년 기관이 산림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산

림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산림법을 보완

�O 개별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의해 지정된 산림관리 일원화

�O 산림내 서식하는 각종 야생동 � 식물종의 서식지 관리 등을 산림청으로

일원화

�- 대부분의 야생동 � 식물은 산림생태지역에서 서식

산림내 먹이식물 식재�/ 서식공간 조성�/ 서식밀도 관리 및 보호지

역 � 시설의 설치 �y 야생동물의 불법포획단속

�O 향후 �/ 보안림뿐만 아니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내 보전가치가 있는

식물에 대하여 훼손이 일어나기 전에 지방산림관리청별로 서식지

생태조사�/ 관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과제와 백두대간 관리범위를 설정하여 보전하는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정책과 집행업무를 동

시 추진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관할함이 타당함

口 환경부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

차만을 관장�r 관련부처의 자연환경업무에 대한 총괄 � 조정 �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존법 재편

�O 자연환경조사 및 집행적 성격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부처별로

자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하여 자연보전기

능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보전에 대한 기본원칙과절차만을명

시하여각 부처에대한조정 � 평가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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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럼부 조직개편안

가�. 조직 설계의 원라

�1�) 조직설계의 기본방향

口 과거 �1�9�8�0 년대 초까지 우리의 농림조직은 식량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1�9�9�0 년대에 이르러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완수

하였음 �. 따라서 과거의 우리 농림부는 주곡 생산 및 내수확보에 중점을

기울여 왔으며 �y 그에 따라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 �. 이후 �1�9�8�0 년대

에는 식량증산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에다 농림유통조직의 개선사업을 시

작하였고 �/ �1�9�9�0 년에 이르러 국제 농업기구의 무역자유화 기조 및 압력에

직변하게 되었음 �.

口 �1�9�9�0 년대까지의 우리 농림조직 변천은 비교적 시대적 추세 및 국제화

에 비해 다소 느린 느낌이 있었음 �.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장

벽에 지속적으로 완화되어감에 따라 농림조직의 축소와 다른 부처로의

이양까지 거론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은 국가적 산

업이며�/ 농업에의 직 � 간접 종사자가 전체인구의 �1�0�% 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순수농업의 부가가치만을 따져 농림조직의 축소를 주장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됨 �.

口 따라서 본 연구진은 �2�0�0�0 년대 농업이 발전하고 생존할 길을 모색하고

자 몇가지 �I�s�s�u�e 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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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설계의 주요 �I�s�s�u�e

口 농업정책

�0 가능한 정책부서는 각국의 주무과로 설치하지 말고 농업정책국에 귀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

�0 아직 개척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나 개별적으로 각 국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정책 부서는 현재대로 설치 �.

。유통에 관해서는 각 품목별 �/ 농산업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유통을 담당

하고 �/ 정책기능만을 농업정책국으로 편입시킴 �.

口 농산업의 변화

�O주 곡물 생산은 대토지 이용농업으로서 원 � 근거리 국가 어디에 비교

하여도 비교우위가 없음 �.

�O 이에 따라 대토지 이용 농업의 규모를 줄이고 �/ 친환경 농업 � 과수 � 화

훼 � 특수작물의 다변화 � 고품질화를 서두르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작물 재배를 통한 수출판로를 열어야 함�.

�O 과수�채소�화훼�특작의 일부 품목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지이

용 농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전 유통단계에 농림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식량생산에 우리보다 강한 의지를 표명 �/ 식량청

까지 두고 있으나 �2�0�0�3 년 조직개편 내용에는 식량청을 폐지하고 본부

안에 식량국을 설치하논 방향으로 가고 있음

口 식품산업 � 식품안전 및 축산

�0 식품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상기되고 있으며�/ 특히

그 위해성의 문제는 조직의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최근 우리의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 농식품 문제에 대한 기술적 � 제도

적 장치가 더 미-련되어야한다고 봄 �.

�O 식품 표준화와 인증의 문제는 너무 경직적이어도 안되나 시장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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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준하도록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 �.
�O 농식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시장 진입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오인하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시장진입 적격자를

부적격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도록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야 함�.

�O 축산업의 경우 구제역 �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손실보상 이전에 질병의

예방관리에 전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y 질병 발생시 조속한 사후처리

가 이어져야 함 �.

。축산국의 경우 단지 가축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및 수의사 관리에 대

한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도 업무는 존재�)

口 세계화와 농업

�O�D�D�A�y �I�N�T�O�y �F�T�A협약으로 인해 우리 농산업은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보임 �.

�O 특히 주작물 생산 농가의 경우 대토지 소유 농가라 할 지라도 경쟁력

이 없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해야함 �.

。개선책을 강구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2�0�0�3 년부터 농업에 대한

개방 압력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임 �.

�0 정부는 대안을 내어 농가를 구제하는 사후 정책이전에 협상력을 제고

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에서 우리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탁월

한 협상력이 요구됨 �.

�O 이러한 협상은 향우 �5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임시기구

로 되어있는 �W�T�O 협상전담반을 상설기구화하여 �D�D�A �F�T�A협상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함 �.

口 농촌 개발 및 토지의 이용

�O 우리의 농업은 �1�9�9�0 년대 정책시행으로 소규모 영세농이 다소 줄고 대

규모 전업농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소규모 영세농

이 다수 �.

�- �2�2�0 �-



�O 소규모 영세농이 이용하는 토지의 부가가치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만 하여도 비교우위가 없으므로 토지이용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O 또한 농촌 경지정리사업 상당부분 완수되었고 �I 농공단지 개발의 실효성

이 미비하므로 농지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농촌개발국에 두도록 함 �.

。그 밖에 농업용수 �/ 수리시설 �/ 밭정비사업 등은 농업기반의 업무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

�O 실질적인 농촌의 개발은 도로 및 경지 정리 사업이 아니라 농민의 주

거환경을 도시에 비례하여 상승시키는 것과 농촌의 인력을 적절히 이

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口 농업 혁신

。농업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 �.

�O 막연한 농업경영 혁신은 실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임 �.
�O 벤처농업 외에 농업혁신을 이루기 위한 우리 농산물 및 수입품종의 개

량을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부서도 필요 �.
�O 농촌진흥청의 연구업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

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

口 소벼자 보호 및 농촌복지

�O 소비자보호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 소비자들이 올바른 농산물 및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홍보가 필요 �.

�O 소비자보호원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행정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점에서 기능의 분리가 가능함 �.

�0 농어촌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고 �/ 농어촌 개발이

이루어짐�-

�O 농어촌 복지는 교육 �/ 부녀자 � 노인 복지 �/ 농작물 재해보상 위주로 이루

어져야 하며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부문으로 농어민 정주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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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기되고 있음�.

�O 농어촌에 투자를 유치하고 �y 도시와 농어촌간에 경제적 � 문화적 삶의 수

준에 이질성 확대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주변 도시 및 재도시와의

유대가 필요 �.

。자연농장 및 실습장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성도 제고하면서

농촌의 변모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3�) 주요 가능별 행정수요 평가

口 농림부의 주요기능별 행정수요는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음�.

정책대상

�<표 �5�3�5�> 농림부 주요기능별 행정수요 평가

농림부 정책방향

발전현행유지 약화가능

쌀

채소화훼특작

농산물안전
�i�2�- 프흐
” 。

자재 및 기계

가공산업

외식산업

친환경농업

축산진흥

방역겸역
농촌지도

기술개발

농업기반

농민복지

통상협력

재해관리

농업조합

�(�5�)

�(�2�)

�(�1�)
�(�5�)
�(�5�)

�(�4�)

�(�3�)
�(�2�)
�(�1�)

�(�3�)

�(�4�)
�(�5�)

�(�4�)
�(�1�)
�(�1�)
�(�1�)

�(�4�)

주 �: 괄호속 수치는 아래 그림의 단계를 의미

개발기 �(�1�)�/ 도입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정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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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의 행정수요예측은 국 �(외 �)내여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부문의

변화까지 고려한 것임 �. 예컨대 농기계자재가 약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민

간부문의 활성화로 농림부가 제공해야할 행정서비스의 비중이 과거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것임 �.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발달 단계상의 위치

를 의미함 �.

행정수요

시간

개빨기�(�1�) 도입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정체기 �(�5�)

�4�) 조직섣계의 원착

口 원칙�1�. 과거 열방적 조직 축소 때문에 이질적인 부서들이 혼합되어

았는 기존의 혼돈스러운 조직들을 가능한 체계화함 �.
�0 국 단위는 품목별�업무분야별 구분

-정책

�- 식량�/ 채소 �/ 화훼

-축산

�- 농관련산업

-농촌개발

�- 국제협력

�O 과 단위 조직은 품목별 혹은 기능별로 편재함 �(국 실정에 따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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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원칙 �2�. 새롭게 발전 가능한 기능을 강조

�- 농업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가 있음�. 선택과 집

중이 불가피함 �.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의 능력이 제고되는

경우�/ 농림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부분적으로 감축가능

→ 구체적인 분야는 �<표 �5�3�5�> 참조

口 원칙 �3�. 기획기능담당 조직보다는 집행기능 조직 강화

�O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민전체의 주권의식 �(민주화�) 의 제고로 농업인

과 소비자 모두 농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또한 직접적

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읍 �.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안전성 검사 �/ 불량 농산물 생산방지 �/

외국산 저품질 또는 유해농산물의 유입방지 등 국민밀착형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5�) 농림부의 명칭변경문제

디 새롭게 대두되는 기능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농림부의 명칭변경

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0 대안

즈�a 。
�} �t 크-。 님 -「

즈ε어시 효 님
�- 。 님 �-�1 τ�5「-「
노리시쿄 �H

�- 。 �n 「τ�5「-「

-농림식품안전부

-농립소비자보호부

。 외국의 사례

�-�J 식품 �I�o�1 부처명칭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 �.

�0 현재 산림청이 외청으로 있는 것을 감안하면
�j

농림식품부
�/
가 적합

�- �2�2�4 �-



장 관

차 관

차관보 �l
감사관 감사

다다파n�o 」

국제
뇨二。}
�o �t�i

정책관

기획 뇨二。}。
님

즈cλI �I�E 농업 죽산 국제
�|�|

농촌�o �-�1�1�30�
관리실 정책국 유통국 생산국 진흥국 농업국 개발국

농임정보
통개관

�t�1�lÀÁ
개획판

가 �;�z�;�-0�- 행 기 주EL。 즈I: 1-l二。

정 �i�: 과 친
�o

NŒ�x�;0��-

종 회 직 정 �:�=�l 겨l 즈E二 경 �1�-�1�: 여 λl ι‘-」」-
。 λ、1 Éˆ�c�o 업 �-�-�¹�;�T � 죽 가 국 지

�[�]

�1�-�l�: �h�= �1
�1�~�1�: �-�lNŒ 업�-�1 �I�1

보
。 。 �-�1

산
�)�1

환 산
←「 。 。 。 。

관 인
�H�}
에 기 업 영 업 성

�I�I
비

λ、-」- �/�-
량 업 생 산 산

�;�z�¹

제 여 。j
업 �H�l

업촌촌 재
기→

닙
화

�1�B0�
�1�1�:�s�r Ï��U

�t�:�1 �=�F0� �-�1 ←1 EE
D 라 사

�I�j

산 호l ;져。 지 NŒ�=�l 정 정 생
�E�E 화 정 자 며。 ;져。 정

걱를r
방 협 협 진 협 �X�}0� 기 인복 해-「 ←「 �-�7 �C�l

�[�I
。 �-�1 �i�g

�E�l 담 �C�l �E�l �E�L �n
책 원

。
책 책 활

끼-
책 재

。

산 책 여。 여 러 려 홍 상 책 반 력지 관�I�1 口 �I�1 �n �C�l0�
�1�30�

통 작 휘l 업 생
�-�7 �-�1

�)�1

�C�l0� 당 亡1。 �I�S�}0� �C�l0�

관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업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과 리

」←← 관 관 관 관 관 과 과

나 �. 본부 조직개편방안

�1�) 농림부 본부 조직개편안 �(제 �1안 �)

가 �) 기구개편

�<그림 �5�-�1�6�> 농림부 본부 조직 개편도 �I 안

나 �) 가능 개편

口 본부의 유지기능

�O총무과 유지

�0 기획관리실의 농업정보통계관 및 비상계획관은 유지

�O축산국 조직 및 기능 유지

�- 명칭은 축산진흥국으로 변경

�- 방역청 신설시는 일부 기능 방역청으로 이관 가능

�- �2�2�5 �-



현행조직

국 과 팩섬가능

i二。} 농업정책개발
。 님 남북농업총괄
정책과 농업구조개선�소득정책

농작물 지l해보험

농지법�농지관련조시l
농지관리기끔운용

Éˆ�E�;
�4�: 농지이용증진 영농규모

。
농지과 화�경영이양직불저1-쌀

업 잔업농육성
�x�40� 농지보잔대책�j�a�u
�-�7

농업법인�후계농업인 육성
국 노초U�l�- 농업인교육�귀농정착

인력과 농업경영혁신지원
벤처농업�전업농육성

�:�? 협동조합육성�관리

협동
농업금융개혁
농업종협자금 지원

조합과 농가부채경감

중장기식링:정책수립

식량
정부미 공급가 결정
0��l�hø�l�i�L�f�E �1�1�1�7�Lø�I0�←1 n 。 ?〈 �/ �1 。

정책과 식링관련 통상업무
영곡관련 회제�기금

�;�k

식량생산조정사업주진λ1
병충해방제기

�E�t0�
농산과

농업생명산업육성
생 종자제도운영�종자육성
산 농업재해대책

국
농기계 공급�임대�이용‘k

농업기계
농업기제화사업

자지1과농업기계개발
비료 및 농약 관리

친환경
친환경농업제도�육성
친환경농업직접지팔xll

농업과 토양관리 및 식물검역
농업기술개발 및 관리

。 조효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7�T 。 물류개선�산지유통지원
정책과 농안기굽운용

농수산물유통공사 감독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도매시장 관리감독

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Èü�c�;
。

농촌특산물 육성산
�I�] 시 �i�I 잔통식품�외식산업육성딛r 「τT 농산물 품질관리 및。 산엽과�7�T 안전성조사�소비자보호

Èp�E�L �»�1 Ç<�E �i�i 즈으 �1ø�1 프죠 �X 0��1;ζ←1
�1 �4�L �1�L �?0� �r�j �FÎ �10 。。

국

채소 채소에 관한 사항

특작과
인삼�득작애 관한 사헝

수l과
과실생산�유통

화훼과
화훼생산 및 유통

샤: �E 폐 지 부서

개편안 �I
바고

국 과 핵섬기능

농업
농업정책개발 재해보혐염우±•�O�l
남북농업협력총관 존개딴국어l관

정책과 농업구조개선총괄 직접지불제관련기

소득정책 직접지불제 총괄 능확대

영농규모화사엠

�*�* 경영이양직팔제
�i�l

경영 잔업농육성。

엽 지원과 농업경영혁신
�X�}0� 농 컨설팅지원
;채

�-�1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종합자금국 �*�*농업 농가부채경감 지원 및 농가
협동조합육성�관리 부채경감 정책

금융과 농엽금융개혁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육상 기획관리실이l
여성 여성농업인단체 협조

서 이관
정책과 농업인복지

�*�*
식품안잔�소비자보호 총필-

시표 시 �I �T�T�1 �1�1�1」1 χ1 n1=ζ「
�1�R0�0�Lµ��r �?0� �d � �R �l�J 。

�-�1 �1�E0� 농촌 특산물 육성
정책과 잔통식품�외식산업 육성

�*�*
식품안전성조사

소비
소비자보호
직거래활성화

생활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즈c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대책 도매시장�종합。

�*�*λl 물류개선�산지유동지원 유통센더 관련�-�1 농산물�i�i�¶
농안기금운용--유통공사감독 기느。。딛고,。τr

�T�r0��-�0�1�50� 유통과�o 전자상거 래측진 총괄 사애 대폭 이양�7�r
�r�=�A
。

과수 품종개발-재배�유통국
과수

�소비 의 관리 -촉진
¬ü�2�L A그조절2L츠이-「�-0��t�1 �-�-0��t �B

화훼과 수확후관리 개선 촉진
화훼애 관한 사항

채소
채소애 관한 사항
특작애 관한 사항

특작과 인사 및 주요 특 작불 안II증제
및 특별관리

식량
식량수급게획
식량관런풍상업무

정책과 양꼭유통�가공
양곡관런회계�기금

친환경농업제도�육성

즈ζ
친환경 친환경농엽직접지불제

。 iι �G�1낀1-。
님 �-�-�l 토양판리 및 식물검역

업 농업기술개발 및 관리
생
산

농기제 공급�임대�이용←7」‘」I

농업 농업기게화사업
1과명칭변경

자재과 농엽기계개펠
�t�l�l¸Ì 농약 기타 농자재

�*�*
벤처농엽육성 농촌인 략과�

농업생명
농업생명산엽육성 농산과의 업
식량생산재확�l성충해방제무 이양 �1�1�1

산업과
;〈

종자산업육성 깅화

�:�:�:�:®P ‘。 시 적브서」
�L �c �1 �1

口 본부의 기능개편 �<표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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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직

국 과 핵심기능

축산
축산정책수립
가축개량

정책과 마사회지도
축말기곰운영

�1 축산
한우생산기판 � 읽수급
�L�1�-Éˆ�[�; �. 。 。 �/�- �:�:�L

zτR「

�,
。 �-0��7�r�-0� �t�l

경영과 사료수급품집

산
초지�조사료

국 쇠고기�돼지고기수급물원 축산물 가격
위생과 동。πD→밑원

축산물 위생

가축 가축방역
�P �D�- �i�»�L�q�; �2�1역。-「걷�τR「냐는

방역과 수의사�동물약품

통상기획

국제
다자가�복수국가간
디C셔혀시-「「

닙 。
협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
μ←←←←} 국Xll농업기구

각 Á8�/�1�l 지역탤 동싱협럭
지l 표프λ1-。

。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1ε 동식불위생
。 협력과 아시아 � 테평양 경제협텍
엽 무역환경에 관한 사헝

국 口여
수출입 관리←「「

진흥과 판세 및 국제투자

�w�r�T�O
�T�a�s�k �F�o�r�c�e¸\ 운영

대책반

농촌개발사업 계획

비근계까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책과
농업기반공사 지도�감
»��;�;

국제기술협력

농업기반정비사업 환지

�*
업무

ει후τ。τ二r
농촌생활환경개선
경지정리

진흥과 농공단지�휴양단지개빌-Èü�[�;

。 그런투어리즘�관광농업
크드
」

농업용수 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만정비사업
�B�L 농촌 기숲지원 및 조정E프

용수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
국 업

국유재산 관리 � 처분

�*
수리시설 안전관리

시설
배수개선사업 및 수해
복구

관리과 딴기만 정바 및 기제화
정작로

�* ε 폐지 부서

개편안 �I
비고

국 과 핵섬기능

축산
현행과 동일

정책과

�:�p�r0
τ꺼「

산 축산 �/�/

�X�1�1�-�-

켜여17L。。「

〔b
�1�3�-

국
®�i�; λ[
℃jτR「�1�f ²¥�g�r �/�/

위생과

-죽가 �/�/

방역과

국제 현행업무 유지하되 협상설

협력과
무는 농엽협상과애 전담케
�f�S�L�r�]

국 국제농엠국
지1 �*�* 의 상위 부서
즈도 지역 현행 통상협력과와 동일 인 국제농업
。

협력과 정책관선섣。} (1 급상당)�1�j

국 �D �C�d
기→←l

현행과 동일
진흥과

�*�* �W�T�0�, �F�T�A�, �D�D�AÖ�상이l。}농업
협상과

관한�B 무전담

농촌개발사업 지l 획 농업기반공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관

사 지도�김
비근채깨 국제기숲협럭 �I�E�L 0��- ]1二어�7�1�)�1�1!’。 닝 �/ �1농지제도�농지법 �농지이용증진
정책과 농지보전제도 운용

띤-괴쿄

농지관리기금�관리위원회 운
농지과 엠무

�-�C�L�O
이관

농엽법인 육성 농업정책국

농촌
농업인랙 육성 � 수급 에서 이판

인력괴
농업인교육 귀농정착 농촌복지 지
향도이 촌방지 사업 향적 인럭기l

b二 부녀자-E:연 인력 개빨 발기 능 강화。

�:�z0�{

농업기반공사 지도�감독 개발정책과,농지�1�-

농업기반정tll사업 환지업무 파, 시설관리파,
�H�L �*�* 및 영농규모화 죄행 노츠 。→ �/�- 마어。t→ 「。

기→ιr �l�j

E프 노업 경지정리�tlll수개선 벨기딴
�D �E�;�;�S�L

국
기- 。 닙

기반과 농업용수개발�관리 집행기능은 농
시설관리 업기반공사로
국유재산-관리 � 처분 대폭 이양

농존 생활편의시젤확충

�*�* 농촌 의료사tll스 농특세사엽
농촌 농아민자녀교육지원 조정기능 강

복지과 농특세 재원 배분 조정 화
농공단지�그런투야리즘

재해관리�*�*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농작불재해보험 에서이판
관리과 축산보험

상: (。 시적부서」�L �c �, �1

�- �2�2�7 �-



다 �) 질�국별 개편내용

口 기획관리질

�O 개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기금업무를 분리하여 투자심사담당관실

업무와 통합하여
�/

기금예산담당관실
�/

로 개편하고 투자심사담당관실의

농림사업 심사�평가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

�- 현행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담당관실로 개칭하여 순수 기획과

국회관련 기능만 담당

�- 기금예산담당관실은 농림부내 정책자금 및 예산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기금예산담당관실은 각 부서의 업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각 부서가 공공재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 �(정책 �) 의 성과를 평가함 �.

�-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여성정책과로 변경

。 과별 편재

-기획관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기금예산담당관

-통계기획담당관

-정보화담당관

口 농업정책국

�O 개 요

�-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관한 정책 �(�p�o�1�i�c�y�) 의 형성과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농업금융 �/ 유통 �/ 환경농업에 관한 분야별 정책은 해당과에서 담

�- �2�2�8 �-



당함 �. → 순수 정책 � 기획방향으로 전환

�- 농지과를 폐지하여 농지제도 �r 농지보전 �/ 농지이용증진 �/ 농지관리기금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로 이관하고�/ 농업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영농규모화 �/ 경영이양직불제 �/ 쌀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 업무에 통합

�- 협동조합과를 농업금융과로 개편

�- 향후 농가소득정책의 핵심은 직접지불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재 친환경농업과 �r 농지과 등에서 담당하는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업정

책과로 이관하여 농가소득정책과 함께 총괄하게 하고�/ 집행은 친환경

농업과와 농업금융과 �(신설 �)�/ 개발정책과 �(농촌개발국 �) 등에서 분담할
으
�n이

샤
〉
《�T

�- 기획관리실 소속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여

성정책과로 함 �.

。과별편재

�- 농업정책과

농림업에 관한 전반적인 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중�단기정책이

이와 부합되도록 확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기획관리실과 유기적인 협조하여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농정방향을

수립하고 �/ 중단기적으로 집행을 확보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가소득정책과 연계하여 수행

남북농업협력업무 총괄

농업재해보험 업무는 순수 정책기능이 아니므로 농촌개발국 농업재

해관리과�(신설 �) 로 이관

-경영지원과

� 영농규모화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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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육성

농업경영혁신 및 농업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 농업금융과

현재의 협동조합과 기능을 대체로 유지하되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협동조합개혁의 마무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업무가 감소될 것이므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기능 및 농가부채경감대책 관련 기능을 강화

-여성정책과

기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업무 수행

농촌여성�노인 복지업무 및 여성농업인육성 �/ 여성농업인단체 관리

�r�=
。

口 노시효 �O 토국「 τ�5「 �T�r 。 」
�1

。개요

�- 현행 농산물유통국은 농식품유통국으로 개편하되 식품안전 �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식품산업과를 확대하여 식품정책과와

소비생활과를 신설

기존의 유통정책과와 시장과를 통합하여 농산물유통과를 신설

�-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는 종전과 동일

�O 과별 편재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 소비자보호업무 총괄

시프표즈 �q�1 프곡久�] 이드르
�-�1 �r�] 」�L�L �1�L �; 〈 �r�I �E크 �L」 。

농촌특산품 육성

전통식품과 외식산업 육성

�- 소비생활과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성 조사

�- �2�3�0 �-



소비자관련단체 육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 농산물유통과

유통구조개선�y 가격안정대책

물류개선�/ 산지유통지원

농산물가격안전기금 운용 �/ 농산물유통공사 감독

전자상거래 추진 총괄

口 농업생산국

�0 개요

�- 식량생산국을 농업생산국으로 개칭

�- 식량정책과 �/ 친환경농업과는 현행 업무와 동일

�- 농업기계자재과는 농업자재과로 개칭

�- 농산과를 시대에 맞게 농업생명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인력과

의 벤처농업육성업무를 이관

�0 과별 편재

�- 식량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농업자재과

�- 농업생명산업과

벤처농업육성 업무를 농촌인력과에서 이관받고 기존의 식량�생산계

획 수립�/ 종자산업육성 �/ 농업생명산업육성 업무를 수행

농산과 �(현행 �) 수행업무인 재해대책업무는 신설되는 농촌개발국 농

업재해관리과로 이관

口 축산진흥국

�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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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국을 축산진흥국으로 개칭

�-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방역청 �(원 �) 신설시 기능이 다소 축소 될

까�~ 이으-「 �/λλ �n �

�- 방역청 �(원 �) 신설시에도 방역청과 농림부 본부 사이의 전달체로서 가

축방역과를 유지할 수 있읍�.

�- 사료안전관리 업무도 방역청 �(원 �) 신설시 아관되어야 하며 �/ 또는 농관

련산업국에서 관장하는 것도 가능 �.

�O 과별편재

�-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 축산물위생과

�- 가축방역과

口 국제농업국

。개요

�- 협상력 제고와 타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1급 국제농업정책관

을 국제농업국 상위기구로 신설하여 국제협력과 시장개방협상을 총

괄하게 함 �.

�- 임시조직인 �I�N�T�O 대책반을 농업협상과로 상설화하여 국제협상 전담

�- 통상협력과는 지역협력과로 개칭

�O 과별편재

�- 국제협력과

-지역협력과

�- 무력진흥과

�- 농업협상과

� 향후 �F�T�A�/ �I�N�T�O 등 국제 농업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협상 완료

�- �2�3�2 �-



시까지 상설기구화

口 농촌 개발국

�O 개요

�- 현행 �4개과에서 �5개과로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인 농촌개발이 가능하

도록 활성화

�-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는 농특세사업의 조정 기능 강화

�- 개발정책과에서 농업정책국 농지과 업무를 이양받아 수행

�- 농업정책국의 농업인력과를 이관 받읍 �.

�- 농촌용수과와 시설관리과를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과 설치

�- 농촌복지과 신설하여 농민복지기능 종합적 관리

�- 농촌진흥과는 폐지하고 업무는 농업기반과와 농촌복지과로 분산

�- 농업재해관리과를 신설하여 농업재해관리 및 재해보험 담당

�- 기획관리실의 여성정책담당관 기능을 이관받아 농촌복지과와 농촌인

력과에서 분산 수행

�0 과별편재

-개발정책과

농업정책국 농지과 업무 중 농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제외한 농

지보전�관리�이용증진업무를 이양받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농

촌개발계획 수립과 연계

� 농업기반공사 감독 업무는 농업기반과로 이관

-농촌인력과

농업인 육성 � 수급 � 교육 �/ 향도이촌방지 사업�/ 부녀자 � 노인을 위

한 인력프로그램 개발�/ 창업농관리�농업법인 육성

농촌복지지향적 인력정책 개발

-농업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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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지도�감독 �r 농업기반정비사업 환지업무 �y 영농규모화

세부집행정책�/ 경지정리�배수개선�밭기반정책 �/ 농업용수개발�관리정

책�y 시설관리 �/ 국유재산 관리�처분등 현행 농촌진흥과 �y 농촌용수

과�/ 시설관리과 업무를 통합 수행

집행기능은 농업기반공사로 대폭 이양

농촌복지과

생활환경개선�교육�의료등 종합적인 복지 기능 강화

농공단지�그린투어리즘 등 농외소득원 창출 적극 지원

농특세 사업 부처간 조정 기능 강화

농업재해관리과

� 농업정책과의 농업재해보험 업무와 농산과의 재해대책업무를 이관

받아 농업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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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부 본부 조직개편 �(제 �2안 �)

가 �) 기구개편

�5�-�1�7�> 농림부 본부 조직 개편도 �2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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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능개편

口 개요

기능은여성정책담당관실의동일하되�1안과기획관리실은�O총무과�y

농촌개발국의「←�l �I�j �L�-�-
�E -「τ�:폐지하고해당하므로농촌복지와 인력개발에

농촌복지과로 이관디�]
�; ξ농촌인력과

이관받음�.。농업정책국은 유통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기능을 통합하생산�관리농산물식량생산국과 농산물유통국의�O 현행

농산관리국을 신설여

식품안전관리기능강화하고대폭육성기능을대한�O 농업관련산업에

농관련산업국 신설

�O 축산진흥국 �/ 국제농업국 �/ 농촌개발국은 �1 안과 동일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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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직

국 과 핵심기능

농업정책개발
뇨二。}

�L�1�- �r�1 뇨; 。} 흐드 고L
Dτ꺼「。B。E

。 닙 농업구조개선
정책과 농가소득정책

농작불 재해보험

농지법�농지관런조세
농지관리기금운용

뇨二 �:�: 농지이용증진�영농규모。
。1 농지과 화 경영이양직불제�쌀닙

�X�}0� 잔업농육성

책 농지보잔대책

국 농엽법인�후계농엽인육성
농촌 농업인교육�귀농정착

인력과 농업경영혁신지원
벤처농엽‘잔업농육성

협동조합육성�관랴

도。힘님농업금융개혁
농업종합자금 지원

조합과 농가부채경감

중장기식량정책수립
�/0��1�g�}�:®0

。
정부미 공급가 결정
。ε고1 。 l효 �1ø�1�7�Lø�l�¶�f

←1 �-�f�r 。 옹 �/ 「
정책과 삭링:관런 통상업무

양곡관런 회겨1-기금

‘ι-n

시 식렁:생산조정사업주진「

량 ‘i
L성층히}방제

생 농산과
농업생망산업육성

산 종자xll도운영�종자육성

국 농업재해대책

�?
농기제 공납�임대이용

농업기지l
농업기7ll화사엽
농업기계개발

자재과 비료 및 농약 관리

친환정농업재도�육성
친환경 친환경농엽직접지불제
농엽괴-토양관리 핏 식볼검역

농업기숲가l넬-및 관리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 토등 물감기}선�산지유통지원�T�r 。

정책과 농안기금운용
농수산물유똥공사 김독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도매시장 관리감독

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동센터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εc

。 즈I二É‰�E�E�;�»�1�- �I�;�L 。
λ}。�L !•�1니 「갇 τ「。

산 λl �i�E 전통식품�외식산업육성I그도gr 「1F Jελ、L �n �I �x�l !•�1 0��1�1�1�10�
�J¬w�r �1�T �R�t�r�L�l �70�

。 산업과 안잔성조사�소비자보호�7�T

통 식퓨표준 및 품짐인중
국

�*채소 채소애 판한 사항

특작과
인삼 특작에 관한 사헝

�* 과실생산�유통스1과
화훼괴

회-훼생산및 유통

�1�: ε 폐 지 부서

개편안 �2 �H�l¬à
국 과 핵심가능

농업정책개발 제해보혐업무 �3�c0�

농업 남북농업협력총괄 촌개빨국어} 이관

농업구조개선�영농규모화- 구조개선관련기능

정책과 농지과애서 이판
전업농육성 직접지볼채관련기
소득정책�직접지불제 총괄 능확대

유통구조기}선 규격�표준화�공

가격안정대책 정거래 강화
�i�c 。 E츠

물류개선�산지유통지원 도매시장�종합。 �7�T 。。}
정책과 농안기금운용 유통센터 관련님

정
노A샤q 。 토그l샤7L도。기- 나「걷 �7�1�- 。 。 「 口 「 기능은

。 �E�E�Lø�l
�7�r0� 。

책 직거래 및 전자상거리l측진 사애 대폭 이양

국
�*�*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종합자금

농업
농가부채경감 지원 및 농가
협동조합육성�관리 부채정감 정책

금융과 농업금융개혁 기능강화

친환경농업제도�육성
친환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업과 토양관리 및 식물검역

농업기숲개발 및 관리

식량수급제획�생산조정
�x0��1�E�t0� 。

정부미 공급가 결정
식량관런 똥상업무

정책과 양곡유통 및 가공
양꼭관련 회계�기급

�*�*
쌀-보라 �잡곡 등 주요식

λI�E�l�:�{�1
�0

량작물 생산관리 및 육성
종자지l도운영�종자육성

�*�*
작물과 I칭충해방저l

즈ε
�o

과수 품종개발-재배�유통
산

�*�* -소비의 관리 및 촉진
관 과수과 과수 수급조절�수출암
라 수확후관리 개선 촉진
국

�*�* 채소애 관한 사항으로 과
채소과 수과에 준함

�*�*
화훼특용작물애 관한 사

화훼
항으로 과수과애 준함
인삼 및 주요 특 작불 언

특작과 증제 및 특탤관리

시 �i�i
�l�T�- !’�:�r F든 λ1 I그 。�j�J�À�50��f�:�F�-�1�i�r²ë�Eτr �d

0��f�F
잔동식품 육성

산업과 외식산업 육성

농산물 안전성조사

�*�* 농산불 품질관리

�*�*
시 흐E 소바자보호�-�1�f즈l 안전과 λ、1 0�E�I �I�E �=�¶ �1�1�1 Ç<�E �x�l �´�1�;�:0�

�I�1�- �i�3�¶ τr ;〈 b← R 1」 。。

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련
산

농기계 공급�임대-이용
업 농엽 농업기계화사업

식량생산국

국 자재과 농업기계개발
농업기계자재

비료�농약�기타농자재 과업무이관

�*�* 벤처농엽 �전업농육성 농촌인 략과�

벤치 농업경영혁신�컨설팅지원농산과의
업

�I�3 �r0��l〔1!-기→�)�| {。 �q�1

농업과 농업생명산업육성 ?〈

강화

�?�* �E 신설 부서

口 �2안의 가능개편 �<표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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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직

국 과 핵섬기능

축산
죽산정책수립
기축개량

정책과 마사회지도
N	Ç<µ)�1�-�7�l�=�LÇ<0��j0�

�E�/�l�r�l�¹ 。

축산
한우생산기반 � 닭수급

zτR「

�L�1�-�-�5NŒ 。 。 �/�1�;�:�L0�
。

� ←「7T-「 �t�l

경영과
�»�L�;�j�A�:�L

�I�x�10��J�i�-0�²Ý I누핀

산 초지�조사료

국 쇠고기�돼지고기수급´Ü�a�; λ �1�I�]�1�F 0��;�r 딩드 축산불 가격
위생과 모。。πp→굉원

축산불 위생

가축 가축방역
1→

D- �(�»�l�I·( 커여-닫!�·�1�1 닌주연 디 �-�1
방역과 수의사-동할약품

통상기획

국제
다자가�복수국가긴
。。j허λl←「←!

닙 。
협력괴 경제협럭개발기구

국
국제농업기구

각 세깨 지역탤 몽싱협랙
저1 통싱- 세게무역기구 위생 및
뇨二 동식불위생
。 협럭과 아시이 � 태평양 정세협텍
어 무역환정애 관한 사항님

국 I그 。j 〈츠」이°€�L�;�1�1�-0�Õ@�B�t�I�L�1←「「

진흥괴 관세 빚 국제투자

�w�r�T�O
�T�a�s�k �F�o�r�c�e¸\ 운영

대책딴

농촌개발사업 계획

비E채”이 농업생산기만정비사업

정책괴-
농업기반공사 지도�감
�r�-�i

�1

국지1기숲협 랙

농업기만정비사엠 환지。} �D

�:�k
�t�j®0�-

조도후τ。τ: 농촌생환환경개선
경지정El뇨; 진흥과 농공단지 �휴양단지개발。

�-�:�5²•�1�-
그런투아 리즘-관광농업

농염용수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엽

²Ø�1�-
농촌 기숲지원및 조정�E�1

국 용수괴 대단위 농업풍합개빌사
엎

국유재산 관리 � 처분
:ι 수러시섣 안진관리

시설
배수개선사업 및 수해
복구

관리과 받기만 정비 및 기계화
껴1xl근。1-」

�* ε 폐 지 부서

개편안 �2 �H�l¬à
국 과 핵섬기능

축산
현행과 동일

정책과

�:�2�;

τR「 축산 �/�/

산 경영과
진
�1�5

�1�j0� 금i」 λ
�]�[�j�Ä�R0��]�:�r Èü�S�r

←Iτl’
�/�/

위생과

가축 �/�/

벙역파

국지l 현행엽무 유지하되 협상질

협럭과
무는 농업협상과애 전담케
�;�E�L�[�j

국 국제농업국
�x�l�l

지역
의 상위부서

�i�[�;

협력과
현행 동상협 략과와 동일 얀 국제농업

。 정책관 신섣
업 (1급상당)
국 디혀

←「기
현행과 풍일

진흥과

�*�* �W�T�O�, �F�T�A�, �D�D�AÖ� 상애
농엽
협상과

관한 엽무잔담

농촌개발사업 계획 농엽기만공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팔

사 지도�감
국제기숲협텍

개딸 농지제도�농지법�농지이용증진
독은 농업기

정책괴 농지보전제도 운용
만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위원회 운
농지과 업무

�J�L0� 이관

농업법인 육성 노어 져치1극L。仁, 。 ←1 ←7

초」노。 농업인럭 육성 � 수급 에서 이관

인력과
농업인교육�귀농정착 농촌복지 지

조도 향도이촌방지 사업 향적 인럭개
。 부녀자�노인 연력 개발 말기능 강화
τι{
l→

농업기반공사 지도�감독 개발정책과,농지
농업기반정tll사업환지업무 과, 시설관리;파,

�I�j�1�-

�*�* 및 영농규모화 죄행 농촌용수과 업E프

국 농염 정지정리 배수개선�받기만
디 �E�;�E�L
끼→ 。 닝

기반과 농업용수개발�판리 집행기능은 농
시설관리 엽기반공사로
국유재산 관리 � 처분 디l폭이양

농촌 생활편의사섣확중

�*�* 농촌 의료서Rl〈 농특서l사업
농촌 농어민 자녀 교육 지웬 조정기능 깅

꽉지과 농특세 재원 배분 조정 화
농공단지�그런투어리즘

�*�* 재해관리
농업정책과

농염재혜농작불재해보험
관리과 축산보험 애서이관

�}�:�-�:�: ε 신설 부서

�- �2�3�7 �-



다�) 설�국별 개편내용

口 기획관리질

。개요

�- �1 안과 동일하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은 농촌복지와 인력개발에

해당하므로 폐지하고 업무는 농촌개발국의 농촌인력과 및 농촌복지과

로 이관

口 농업정책국

。개요

�-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관한 정책 �(�p�o�l�i�c�y�) 의 형성과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농업금융 �y 유통 �/ 환경농업에 관한 분야별 정책은 해당과에서 담

당함 �. → 순수 정책 � 기획방향으로 전환

�- 현재 유통국의 유통정책과와 시장과를 이관하여 통합

�- 농지과를 폐지하여 농지제도 �y 농지보전 �/ 농지이용증진 �/ 농지관리기금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용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로 이관하고�r 농엽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영농규모화 �/ 경영이양직불제 �/ 쌀전업농육성 등

은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농업구조개선 업무에 통합

�- 협동조합과를 농업금융과로 개편

�- 향후 농가소득정책의 핵심은 직접지불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재 친환경농업과 �/ 농지과 등에서 담당하는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업정

책과로 이관하여 농가소득정책과 함께 총괄하게 하고 �/ 집행은 친환경

농업과와 농업금융과 �(신설 �)�/ 개발정책과 �(농촌개발국 �) 등에서 분담할

。
�-�n이

샤
、
〈
�T

�- 친환경농업육성과 식물검역 �/ 농촌 및 농지 환경보호는 농림부 전체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중요한 기능임이므로 친환경농업과를 현재 식

량생산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기능 강화

�- �2�3�8 �-



�O 과별편재

�- 농업정책과

농림업에 관한 전반적인 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중�단기정책이

이와 부합되도록 확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기획관리실과 유기적인 협조하여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농정방향을

수립하고 �/ 중단기적으로 집행을 확보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가소득정책과 연계하여 수행

농업재해보험 업무는 순수 정책기능이 아니므로 농촌개발국 농업재

해관리과 �(신설 �) 로 이관

�- 유통정책과

현행 유통정책과와 시장과를 통합

유통구조개선 �y 물류표준화�/ 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관리 등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

채소�과수�화훼특작의품목별 가격안정대책수립 기능은 농산관리국

�(신설 �) 의 품목별 담당과에서 수행

도매시장 관련 업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능을 농수

산물유통공사에 이양하는 방안 모색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촉진 정책의 조정 및 활성화

�- �1�c 二 。
�} 二�l 」�2�- τ�7

。님 �I�j 엉 �*�1

현재의 협동조합과 기능을 대체로 유지하되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협동조합개혁의 마무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업무가 감소될 것이므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기능 및 농가부채경감대책 관련 기능을 강화

-친환경농업과

� 국제농업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국제규범에 맞는 환경농업을 육성하

느二 �;�x�4 �j채 」�2�- 걷는고 �L
。 �-�7�E 。 �E프

� 친환경농업 관련 세부 정책 기능은 농산관리국 �(신설 �) 의 각 자모벼�)�1 �-�1 �E프

�- �2�3�9 �-



전담과에서 담당

� 농촌 및 농지 환경보호 관련 세부정책기능은 농관련산업국 �(신설 �) 농

업자재과와 분담

口 농산관리국

。개요

�- 현행 식량생산국과 농산물유통국의 농산물 생산�관리 기능을 통합하

여 농산관리국을 신설

�- 농산관리국내 과는 식량정책과 �/ 식량작불과 �r 채소과�y 과수과�/ 화훼특작

과로 구성

�- 채소와 과수는 생산물 비중과 수출전망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전담

과를 설치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 있음 �.

�- 수출전망이 밝은 화훼�특용작물분야 역시 별도 과를 두어 육성

�- 각 과는 소관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총괄함 �. 예컨

대 단순히 생산량조절뿐만 아니라 품질제고 �y 수확후관리 �/ 안전성확보 �y

친환경농법도입 �/ 물류표준화 �/ 직거래 등을 포함한 전과정 담당

�- 향후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보 및 확대가 요청되므로 작물 수출입

에 관하여 개별 과단위로 수출입 조정을 담당

�- 종전 유통정책국에 혼재되어 있던 이질적인 업무가 분해되어 체계적

으로 정리됨 �. 즉 �/ 유통정책국의 주요 업무내용 중

산지 및 소버지 유통대책 수립 추진→농업정책국 유통정책과로

채소�과수�화훼�특작 생산�유통정책 수립 추진→채소과 �/ 과수과�/ 화

훼특작과로 각각 분리

농산물 유통구조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농업정책국 유통정책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추진→각 품목담당과로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G�M�O관리 �y 지리적표시제 관련 정책

수립 추진→기본적으로 각 품목담당과가 수행하되 농관련산업국 �(신

�- �2�4�0 �-



설 �) 의 식품안전과에서 조정

농산물직거래 지원 및 농산물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수립 추진→각

품목담당과로

농촌가공산업 및 전통외식산업육성→농관련산업국 식품산업과로

품목별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대책 수립→각 품목담

당과로

�- 품목별로 생산량과 질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이뤄짐 �.

�. 타국과의 업무협조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에 이르는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음→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책임행정 구현

�O 과별 편재

�- 식량정책과

� 식량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조절하는 기능�/ 현재의

식량정책과 기능을 거의 유지

-식량작물과

� 주요 농산물인 쌀�보리�잡곡등 곡류의 생산�관리촉진

-채소과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채소 분야의

생산�수확후관리�유통을망라한 경쟁력 제고 및 안정수급기반

�- 과수과

역시 시장개방의 영향력이 큰 분야이므로 안정수급기반 구축과 품

질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생산관리 정책 필요

과수는 고품질화를 통한 수출산업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

적 지원 필요

�- 화훼특작과

� 다양한 특용작물 개발�육성및 수출전략품목화 지원

�- �2�4�1 �-



口 농관련산업국

�0 개요

�-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육성기능

을 대폭 강화하고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능을 보강

하여 농관련산업국 신설

�- 농수산물 규격�y 표준화 �/ 품질인증에 관해서는 식품산업과와 식품안전

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업무분할 필요

�O 과별 편재

-식품산업과

� 전통식품 개발 촉진 �/ 농산물가공업체 관리�/ 외식산업 육성

-농업자재과

� 비료 �/ 농약 �/ 농기계 �/ 농자재 관리

-식품안전과

� �G�M�O관리�식물겸역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 총괄 조정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 벤처농업과 �(또는 생명공학과 �)

� 현재 농촌인력과의 벤처농업 및 전업농 육성 업무와 농업경영혁신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업무 이관

농업벤처기업 창업지원 �/ 벤처농업기금 설치 운영

벤처농업기금 및 예산의 확보�운용에관한 업무 확대

�- �2�4�2 �-



다 �. 식품안전성 관련 소속기관 및 외청 개편안

口 개편의 원리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농림부의 핵섬적인

존립이유가 되는 중요한 기능임 �.

。농림부의 �4개 산하기관 중 종자관리소를 제외하고 �3개 기관이 농축산

물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 외청인 농촌진흥청 역시 간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효율화하

는 일은 농림부의 핵심역량을 좌우

。본 연구에서는 농축산물 안전관련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편재를 모색하되 �/ 개편의 실현가능성에 따

라 단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소규모 개편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대규모 개편안까지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함 �.

�1�) 제 �1안 �: 검역방역원 설지안

口 기본방향

。동물검역과 식물검역 �/ 국경겸역과 국내방역 및 중앙방역행정과 지방방

역행정의 연계체제확립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방역�검역�위생관리기능

을 통합하여 검역방역원 설치

�O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겸역소를 통합하여 검역방역원으로 하고 인력

확대

。 인력은 검역원과 겁역소 합한 정원 �8�7�5 명의 약 �4�0�9�6 를 증원하여 �L�2�0�0

명 정도 확보

�O 축산질병연구소 및 식물질병연구소 설립

�- �2�4�3 �-



현 행
개 편

수과원 λ1 검�)�1

3부 �1¬ü�(Í��1�3¬ü�)
기획관리과

3부 � �l�6¬ü �64�- -동물방역부(4과)

식물검 역부(4과)
-축산물위 생½€�(�4¬ü�)

허1→ 행
편

원과수’ λ1 7Jl그-7

5개 지원 5개 지소
7개지원

(서울�부산�인천�군산�제주
(인천공항�중부영님;호남�지1주)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제

주)

개편 조직의 편재 �2�)

�O 기구 �: �3부 �1과 �(총 �1�3 과 �)�/ �7지원 �y �2�5 출장소 �/ �2부속기관

-원장�(�1 급 �)

-기획관리과

-동물방역부 �(�2�-�3 급 �)�:�4 과

-식물검 역부 �(�2�-�3 급�)�:�4 과

-축산물위생부 �(�3 급 �)�:�4 과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7 지원 �(�2�5 출장소 �)

。본원 �: �3 부 �1과 �(총 �1�3 과 �)

�O 지원

�-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권역별 지원 설치

�- 지원은 현 수과원의 지원 및 식겸의 지소를 통합 재편

�- 인천 및 부산지원장 소속하에 식물격리재배관리소 설치

�2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은 �l 급 계약직 원장 하에 �5부 �1 연구소 �2과로 구성

�-�2�4�4�-



현
펀

원과수’ 식겹

�l�2¬� 출장소 �2�0�7�R 출장소 �2�5¬� 출장소

동해,청주,천안,광주,자동해,청주,천안,광주,자성대,
동해,정주,천안,자성대,신선대,그lE르 성대,신선대,대구,마산,속 신선대,대구,마산,속초,평택,。 。

마산,속초,평택,광양�i 펴 �E�U¬üÅ|�-�L�,
。 「, 。 �o ¬à�L。t。

。

서울세관,서울우체국,안양, 서울세관,서울우체국,안양,용
단독 용인 목포,김해공항,사상,울산,양산,인,목포,김해공항,사상,울산,양산

제주공항 ,제주공항

신설
인천공항,김포공항,판문점,전주,

군산,구미

。출장소

-지원장소속하에 수의과학검역원 및 식물검역소의 출장소를 통폐합

하여 설치

。 부속기관

�- 축산질병연구소

� 현 수의과학겸역원의 축산물검사부 및 질병연구부의 연구부서

를 분리하여 설치

-식물질병연구소

� 현 식물검역소의 조사연구과를 분리하여 설치

�2�) 제 �2안 �: 검역방역청 설치안

口 기본방향

�O 통합방식은 �1안과 동일하되 �1급 청으로 설치

-기획관리관 하에 �2개과 �(관리과 �/ 재정과�) 설치

�- �2�4�5 �-



口 개편 조직의 편재

�O 기구 �: �1 관 �3국 �1�4 과 �/ �7지청 �/ �2�5 검역소�y �2부속기관

-청장 �(�1 급 �)

-기획관리관

�관리과

�재정과

-동물방역국 �(�2�-�3 급 �)�:�4 과

-식물검 역국 �(�2�-�3 급 �)�:�4 과

-축산물위생국 �(�3 급 �)�:�4 과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7 지 청 �(�2�4 겸 역소 �)

�3�) 제 �3안 �: 검역방역청 확대 절치안 �(병충해방제가능 포함 �)

口 기본방향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를 통합하고 농림부의 병해충

방제기능과 농촌진흥청의 외래병해충 예찰 및 농약등록 � 안전성관리기

능을 이관하여 동식물 방역체계 일원화

口 개편 조직의 편재

�O 기구 �: �1 관 �4국 �2�1 과 �(담당관 �)�/ �7지방청 �/ �2�5 겸역소 �y �2부속기관

-청장 �(�1 급 �)

�총무과

�공보담당관

-기획관리관 �(�3 담당관�)

-동물방역국 �(�2�-�3 급 �)�(�4 과 �)

�- �2�4�6 �-



현행
개편

수과원 식겸 노려닙 농촌진흥청。 �n 끼-
�-�3½€ �1�6¬ü �-�6¬ü�/ 5개 -가축위생과 -외래병해충예찰 �-�1� 4국
5지원 �1�2 지소/ 2개 -친환경농업과 -노야드로관리 �2�1¬ü�(²ô²ù��)�/。「。「

흐자λ、능g「
。 �-0�- 격리재배관 식물검역계 -농약안전성분석 7지방청f �2�5¬¸ 역소/

리 소/ �2�0�7�R -농산과 방제담당 2부속기관

³Ä�i�;�x�Fλ도를。 」- -농업기계자재과
노야계。「

-축산물위생국 �(�3 급 �)�(�4 과 �)

-식물방역국 �(�2�-�3 급 �)�(�4 과 �)

-식물보호국 �(�2�-�3 급 �)�(�4 과 �)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7 지 청 �(�2�5 겸 역소 �)

口 방역 � 검역 및 축산물위생체제

�O 농림부

�-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정책 조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의사법 등 관련법령 운용

�- 동식물위생방역청 지도�/ 감독 등

。 커여 �H�L여처
’그 �-�1 。 �-�1 。

�- 동물방역국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의사법 �/ 동물약품취급규칙 등 관련법령

운용 동물방역 � 검역관련 기본계획수립 및 집행 �/ 질병발생

시 역학조사 � 분석 �y 광우병 및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

리�/ 동물용의약품 약사관리 등

�- 축산물위생국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용�y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

�- �2�4�7 �-



생관련 기본계획 수립 � 집행 �y 축산물의 유통과정 중 위생

관리를 위한 유통관리 �/ 축산물규격 및 가공기준 설정 �

운용 및 위험평가 �/ 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식물방역국 �: 식물방역법 운용�f 외래병해충 예찰�/ 병해충 방제계획수

리 .그ζ처 〈흐이 시묵 �7�4 여 .건λ�l-「걷�r �H �-�7 걷�i 「

식물보호국 �: 농약관리법 운용�/ 외래병해충 분류동정�/ 농약품목등록 �

안정성 분석

동물질병연구소 �: 가축 � 가금의 질병에 관한 시험 � 연구�/ 동물방역 �

검역 �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의 기술개발 및 연구�/ 동물

질병의 진단법 및 예방약 개발 �y 지방청의 정밀실험실

의 결과에 대한 확인시험 및 조사

식물질병연구소 �: 수출입식물검역�검사에 관한 시험�연구�y 해외병해충연구�/

지방청의 정밀실험실의 결과에 대한 확인시험 및 조사

지방청 �: 정기적 예찰활동 등 가축방역 실행업무 �/ 수출입 동물 � 축산

물 검역 � 검사 �/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관리 �/ 미생물 및 잔류

물질 검출 등 정밀검사업무 수행 �/ 가축방역관련 업무 수행 �y

외래병해충 예찰�/ 식물검역 � 검사�/ 지자체와의 병해충 방제협

조

시
�
도
지
사

� 시�도 �(시�군�) �: 수의 약사 감시업무 �/ 축산물처리장 인허�7�h 위생시험

소 감독 �/ 자체 가축방역계획 수립시행 �/ 자체방제계획 수립�시행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분소 �) 및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

술센터 �) �: 도계 �/ 도축 �/ 원유검사실시 �/ 축산물 처리장 관리�/ 가축방

역 지도�/ 병해충 예찰�/ 방제기술지도

�- �2�4�8 �-



�4�) 제 �4안 �: 농축산물안전청 절치

口 기본방향

。소득이 증가하면서 식품의 질과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양질의 음식 �(깨끗하고 안전한 재료�/ 무농약비료

농산물 �y 유전자변형 안전성 �/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 가공 과정�/ 원산

지�/ 특별한 음식 맛 등�) 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대할 것이다 �. 따라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강화 필요함 �.

。수의과학겸역원 �y 식물겸역소의 검역 및 방역기능 �/ 농촌진흥청의 병충

해방지 �/ 농약안전관리 기능�/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능 등을 통합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관리하는 농축산물안전청 신설

�- 현행

�농산물 안전관리는 생산 출하단계까지 농림부 관장 �/ 유통단계는 식

품의약품안전청 관장

�축산물은가공축산물을 포함하여 전 유통과정을 농림부가 관장

-개편후

�농산물유통단계 관리를 식약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농축산물의 전

유통단계를 농림부가 관장 �. 농산물가공식품의 안전성은 현행대로 식

품의약품안전청이 관장�3�)

�가공농산식품과 가공축산식품의 구분을 식육함량비율이 �5�0�9�6 이상인

경우에 축산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구분비율을 식육함량

�3�-�1�0�% 정도로 축소 조정하여 축산식품의 범위를 확대 �. 식품안전의

위험은 대부분 겸역 �r 방역 �/ 식품 �(가공식품제외 �) 의 품질관리와 안전검

사에 의해 좌우됨 �.

�3 예 �: 몽나물은 농림부�, 두부와 김치는 식약청 관장�.

�- �2�4�9 �-



�O 농축산물안전청 신설과 함께 농림부 명칭은 농림식품부 또는 농업식

품부로 개칭함 �.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책기능과 유전자관리 기능 등은 농림부로

흡수하고 연구개발기능은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 �=수 한국농업기술연

구원 �(작물시험장 등 포함�)

口 개편 조직의 편재

。 기구 �: �1 관 �4국 �2�4 과 �/ �1�0 지방청 �/ �8�O출장소 �/ �3부속기관

-청장 �(차관급 �)

-기 획 관리 관 �(�2 급 �)

�관리과

�재정과

�기획조정과

�농업통계과

-동물방역 국 �(�2�-�3 급 �)

-식물방역국 �(�2�-�3 급 �)

-축산물위 생국 �(�2�-�3 급 �)

-농산물안전국 �(�2�-�3 급 �)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품질시험연구소 �(�4 급 �)

�-�1�0 지 청 �(�8�0 출장소 �)

�- �2�5�0 �-



마 �) 제 �5안 �: 식품관리청 설지

口 기본방향

。 향후 농림부가 기존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한다면 농축산물

에 더하여 수산물에 대한 검역 �/ 방역 �/ 안전관리도 관장할 수 있음�.

。과거처럼 어업 및 수산식품 관리기능이 통합될 경우 부 명칭은 농수

산식품부 �(먹거리부 �)로 개칭함 �.

口 개편 조직의 편재

�O 기구 �: �1 관 �4국 �2�4 과 �/ �1�0 지방청 �/ �8�O출장소 �/ �4부속기관

-청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2 급 �)

�관리과

�재정과

�기획조정과

�농수산통계과

-동물방역 국 �(�2�-�3 급 �)

-식물방역국 �(�2�-�3 급 �)

-축수산물안전국 �(�2�-�3 급 �)

-농산물안전국 �(�2�-�3 급 �)

-축산질병연구소 �(�3 급 �)

-식물질병연구소 �(�3 급 �)

-수산질병연구소 �(�3 급 �)

-품질시 험연구소 �(�4 급 �)

�-�1�0 지 청 �(�8�O 출장소 �)

�- �2�5�1 �-



�1ÅH�: 검역방역원 �2ÅH�: 검역방역청 �3ÅH�: 검역방역청 확대 �4ÅH�: 농축산물안전청 �5ÅH�: 식품관리청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
소의검역방역기능I농촌진
흥청의 병충해방지�농약안

-수의과학검역원과식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국
전관리기능 농산물품질관
리원의농산물품질안전관-향후농림부가해O씁산겁역소를 통협하고 인 립식물검역소를 통합하고 리기능 �g�g 통합하여 농축 부의 수산기;g 통합한

력 확대:겁역원과 검역 농림부의 병혜충 방제기
방 소 합한 정원 �8�7�5º…ÇX -통합방식은 1안과 동일하 능과 농촌진흥청의 외래

산물안전성을 생산에서 유 다면 농축산물에 더하여
λ1
약 �4�0�%¹| 증원하여 �L�2 되 1급 청으로 설치 병해충 얘찰 및 농약등

통까지 일괄 괜 수산물에 대한 검역I방
�-�7

-농림부 명칭은 농림식품부 역/ 안전관리도 관장m명 정도 확보 록 � 안전성관리기능을 이

�- 축산질병연구소 및 식 관하여 동식물 방역체계
또는 농업식품부로 개칭 -부 명칭은 농수산식품

물질병연구소 설립 일원화 -농촌진흥청의 정책기능과 부로 개칭함.

유전자관리 기능 등은 농림
부로 흡수하고 연구개발기
능은 출연연구기관으로 개
편 한국농업기술연구원

�-�1� �4m �2�4¬ü �1�0ÉÀ¼)Ì�l �-�1� �4m �2�4¬ü �1�0ÉÀ¼)Ì�l

�-�1� �4m 21괴{담당관)
찌역소/�2�TÁ•

%출장소/ 3부속기관 80출장소 4부속기관

3부 1패총13고L7지원 �-�1� �3m �1�4¬ü �7ÉÀÌ�/�2�5¬€�2�5ÍœÇ¥ÁŒ�l
2부속

방청I �2�5¬€ 기관
과노써「C→ι과니。끄니”‘ι、!’τι회「많괜기괜、리과β관처。。회「치Q

청장(차관급)
기관 역소/2부속기관

-청장(1급)총무과I 。1닝

기획관리관(2급).관리
�원정f1급)

청정11급)획관라과
획관리관: 공보!맹}판기띄판}판β맘당젠짧경짧폐)걱뭉방역국βF3급

�4
”식용보호경g-3급

”잎鐵￡않홉{7지2써3점억쇠

과재정과끼획조정과

기 기관려Jt재성과뚫짧웰對
월뺑鍵랩칸F응우

�SÆ°�P®	�)�4¬ü생국β하4고}灣網繼{ 통계과 /농수산통계과
편 �통불빙역권2-3급) �동물방역국P3급)

.λ1n겨여「딛rD기 �식물방역국(2-3급)생국(; 식물방역권2-3급)
�축산물위 �축산물위 m�(�2�-�3®	�) �축수산물안전국(2-3급)
�.�;�FÀäÉÀ¼¼N��/�l�-�E�i 。 �농산물안전국(Z3급) 농산물안전권깐3급)

�! 식물질병 �축산질병연구소(3급) �축산질병연구소P급)
�7지청(25검기소) 식물질병연구소P급) 식물질병연구소껴급)

-품질시험연구소애급)(80출장소)
�수산질병연구소O급)

10지청 품질시험연구소아급)(%출장쇠
10지청

�<표 �5�-�3�8�> 소속기관 및 외청 개편안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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